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忠淸北道敎育委員會 議事局

1996년 4월 1일 (월요일) 11시 00분

議事 B  程 (제6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1. 재62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 98학년도 학교설립개픽안

3. 금가초등학교위치 변경 계획안

4. 19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픽 제3회 변경계획안

5. 199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6. 예산 결산소위원회 구성의 건

附議된 案件

1. 경과보고

2. 제62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 98학년도 학교설립계픽안

4. 금가초등학교위치 변경 계픽안

5. 19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회 변경계픽안

6. 199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7. 에산•결산소위원회 구성의 건

8 . 회의록 서명위원 선출의 건

(사회 : 의사과장 강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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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시 00분 개식》

⑩ 의사과장 강인형

지금부터 제62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 

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전면의 국기를 향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주악)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일동 착석 )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고 이어서 바로 

본회의가 시작되겠습니다.

(11 시 02분 개의)

⑩ 의장 박재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충청북도교육 

위원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 

다.

1. 경과보고 

⑩ 의사과장 강인형

의사과장 강인형입니다.

먼저 임시회 소집 및 집회공고에 관한 사 

항입니다.

’96년 3월 26일 교육감으로부터 집회요구 

되어 다음 날인 27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공고 제96-4호로 긴급 공고하였습니다.

또한 3월 28일 교육감으로부터 ’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회 변경계획안이 추가 

제출되 어 의 사일 정 에 포함하였습니 다.

다음 전회기 의결안건 처리결과입니다.

제61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신 충청북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운영에관한조례 안등 3 

건은 ’ 96년도 3월 29일 집행기관에 이송하 

였습니다.

다음 금회 처리안건입니다.

금회에는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 9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서법•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둥 4건을 처리하시겠습니 

다.

그리고 금일 이기수위원님께서는 전국 언 

론중재위원회 회의 참석 관계로 본회의에는 

출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2

2. 제62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1 시 05분 〉

⑩ 의장 박재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62회 충청북도 

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 

니다.

이미 통보한 바와 같이 제62회 충청북도 

교육위원회 임시회는 4월 1일부터 4월 4일 

까지 4일간으로 하여 교육감으로부터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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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의안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다만, 4월 2일과 3일은 소위원회 활동 및 

의안관련 현장방문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 

하고자 합니다.

본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건이 있으심 

니까?

(위원 모두 “ 없습니다.” 하고 말함) 

이의가 없으므로 제62회 충청북도교육위원 

회 임시회 회기는 4월 1일부터 4월 4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 98학년도 학교설립계획안

4. 금가초등학교위치변경 계획안

5- 19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재3회 변 

경개픽안

6. 199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 

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1 시 07분 》

⑩ 의장 박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저12항 ’ 98학년도 학교설 

립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금가초등학교 위 

치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 96년도 공유 

재산관리계획 제3회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3 4 5 6항 ’ 9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동일국 소관 

안건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제 

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발언대로 나옴)

출 관리국장 신재철

관리국장 신재철입니다.

먼저 1998학년도 학교설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립목적을 말씀드리면 대단위 택지개발 

지구내의 주택 건축으로 인한 주민입주로 중 

가되는 학생수용과 과대 학교를 분리하여 

적정 규모로 교육행정을 개선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설립계획 학교는 초등학교 2개교와 중학교 

1개교, 총 3개교를 청주시에 신설하는 것으 

로 상당구 용암 1택지개발 지구내에 30학급 

규모의 가칭 상암초등학교와 흥덕구 분평 택 

지개발 지구내에 30학급 규모의 가칭 원평초 

둥학교를, 그리고 흥덕구 가경 3지구 택지개 

발 지구내에 36학급 규모의 가칭 경덕중학교 

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학생 수용계획 중 가칭 상암초등학교는 택 

지개발 지구내에 학생수용과 용암초등학교의 

과대화 예방, 가칭 원평초등학교는 택지개발 

지구내의 학생 수용을 위해서이며 또한 가징 

경덕중학교는 택지개발 지구내에 학생수용 

및 3학군 내의 가경중, 서원중의 과대 학교 

분리를 위하여 신설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소요에산을 말씀드리면 3개 학교 설계용역 

비로 4억 5,000만원을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부지매입비 125억 

6,666만 천원, 건축비 162억 1,337만 9천원 

은 국고에서 확보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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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으로 당해지역 신설학교의 위치도 

를 첨부하였으며, 보다 상세한 것은 현장방 

문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 98학년도 초•중학교 설립계획안 

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참조 ’ 98학년도 학교설립계획안 : 별첨2

(끝에 실음)

다음 금가초등학교 위치변경계획안에 대하 

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전목적을 말씀드리면 금가초등학교 

와 인접한 공군부대의 항공기 소음공해로 학 

생수업에 많은 불편을 느껴오던 중 ’ 95년 5 

월 국방부 군안전지역 확보사업에 의거 학교 

부지가 수용 편입될에 따라 이전 신축을 하 

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전 계획을 말씀드리면 이전 예정시기는 

1997년 3월이며，이전위치는 충주시 금가면 

도촌리 402-1 번지 일원 취락지구내가 되겠습 

니다.

세부 추진일정을 보면 이전계획 및 예산이 

확정되면 즉시 부지 매입을 5월 말까지 완료 

하고 설계 및 관련부서와의 협의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7월초에 공사를 착공하고 ’ 97년 

2월말경 준공하여 3월초에는 이전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전에 따른 예산은 총 17억 3,800여 

만원으로, 현대식 2충 건물로 교실 13. 5실과

화장실둥 부속시 설을 신'축할 에정 입니다.

학생 수용계척은 현재 6학급에 75명이 재 

학하고 있으나 이전우 학생 통학 편의를 위 

하여 일부 학구를 조정하고 2002년까지 장기 

수용계획상 6학급 규모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전 예정지에 대한 위치도와 학구도, 충 

주교육장의 의견서 등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것은 현장방문시 구체적으로 설 

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금가초등학교 위치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참조 금가초등학교 위치변경 계픽안 

•• 별첨3

(끝에 실음)

다음은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회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 

다.

본 변경계획안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의 규정에 따 

라 의 안으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쥐득재산은 금가초등학교 이전부지 

만 80평방미터를 매입하고 가칭 용암여고 신 

축건물 6,543평방미터, 과학교육원 이전신축 

건물 만 3,200평 방미 터，금가초등학교 이 전 

신축건물 1,600평방미터, 제천여자중학교 강 

당신축건물 1,278평 방미 터 , 충주여자고둥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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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 8개 초•중•고등학교 교실 및 부속건물 

7,936평 방미 터 중• 개축 둥 총 3만 557평 방미 

터와 사택 26동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처분재산은 폐교된 충주 세성초등학교 살 

미분교장외 2개교의 부지 3만 375평방미터와 

건물 1,373평방미터, 충주교육청 사택부지 

1,100평방미터와 건물 226평방미터, 청원군 

남일면 황청 리 소재 불용토지 9. 537평 방미터 

등 토지 4만 1,012평방미터와 건물 1,599평 

방미터를 처분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회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 

다.

 ̂ 참조 19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픽 제3회 

변경계픽안 : 별첨5

’ 96공유재산관리계획 제3회 변경계회안 

설명자료 : 별책1

(끝에 실음)

다음으로 ’ 96년도 충청 북도교육비특별회 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 

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재현 의장님, 그리고 교육위원 

님 여러분!

199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저U 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62회 충청북도교육위원 

회 임시회에 제출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부로부터 ’ % 

년 2월 및 3월에 교부된 보통교부금, 지방교 

육양여금, 보조금 및 교육환경개선 시설비를 

주된 재원으로 하고 자체재원으로는 재산매 

각수입, 수업료수입, 예금이자수입 및 이월 

금의 승액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교육재정 운 

영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액의 총 규모는 기 정예산 5,589억 

8,377만원의 12. 3%인 685억 7,747만원이 중 

액된 6,275억 6,12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 

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재원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가부담수입은 524억 5,463만원으로 경 상 

재정수요와 학생수용시설 수요에 따른 보통 

교부금과 지방교육양여금 조정액 320억 

9,492만원 , 충북과학교육원 이 전사업 비외 5 

건의 특별교부금 63억 8,211만원, 교육환경 

개선 시설비 112억 9,900만원，직 업교육 확 

충사업비외 8건의 보조금 26억 7,86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 

입은 41억 8,980만원으로 법 정전입금 34억 

3,200만원과 문화체육부로부터 전입된 도서 

관건립비외 3건의 비법정전입금 7억 5,7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 

별회계 부담수입은 119억 3,304만원으로 재 

산임대 및 매각에 따른 재산수입 7억 640만 

원, 입학금 및 수업료 인상에 따른 중액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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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 4,767만원, 이월금 및 잡수입 둥으로 105 

억 7,897만원을 계상하는 둥 세 입 예산안에 

총 685억 7,747만원을 중액 편성 하였습니 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예산과목 구조별로 설명드리면, 교육 

위원회비 9,994만원, 교육행정비 99억 7,429 

만원, 교육사업비 5억 1,277만원, 학교비 20 

억 5,089만원, 사학지 원비 45억 8,223만원, 

시설비 535억 4,742만원을 각각 중액하고 예 

비비 21억 9,007만원을 감액하여 세출예산안 

에 총 685억 7,74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 

다.

이어서 재왼별로 주요 투자내용을 설명드 

리겠습니다.

추가교부된 보통교부금과 지 방교육양여금 

은 ’ 97년도에 신설되는 4개 학교의 수용시설 

비와 인건비 추가 소요분에 226억 8,790만원 

을 계상하였고, 특별교부금을 주요재원으로 

하여 과■학교육원 이전사업비와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초청활용 사업비외 5건에 82억

7,99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은 직업교 

육 확충사업비외 5건에 29억 1,966만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노무된 교육시설 개선을 위하여 투자하는 

교육환경개선 시설비는 교부된 112억 9,900 

만원 이외에 일반회계 법정전입금과 자체재 

원으로 132억 2,518만원을 추가하여 총 245 

억 2,41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비법정전입금 

은 지정된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7억

4,9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199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 

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교육위원님 여러 

분!

금회에 제출한 주가경정에산안은 주가로 

소요되는 인건비 확보와 노후된 교육시설을 

개선하여 쾌적한 교•육여건이 마련될 수 있도 

록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 

였습니다.

교육위원님들께서 우리 도의 어려운 교육 

재정 여건을 깊이 이해하시어, 1996년도에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교육사업이 효과적으 

로 수행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1996년도 충청북도교육 

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 

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199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저II회 추가경정예산안 : 별첨4 

199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 

출지i l 회추가경정예산서(안) : 별책2 

199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 

출지II회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 

서: 별책3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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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박재현

수고하셨습니 다.

그러면 본 안건들은 오는 4월 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되, ’ 96년도 충청 

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주가경 

정예산안은 본도 교육위원회 회의규칙 제36 

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소위원회를 구성 

하여 해당 소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7

7. 에산•결산소위원회 구성의 건

(11 시 22분 》

■  의장 박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협의한 바대로 김정길, 정만재，김 

광수, 이근수，신용철 위원, 이상 다섯 분을 

위원으로 하여 예산•결산소위원회를 구성하 

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위원 모두 “ 없습니다.” 하고 말함)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소위원회 구성 

의 건은 제의한 바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 

니다.

그러 면 ’ 96년도 충청 북도교육비 특별 회 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 

산소위 원회 에 회 부하도록 하겠습니 다.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를 제2 

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회의록 서명위원 선출의 건

(11 시 24분 》

다음은 회의록 서명위원을 선출하고자 합 

니다.

사전 협의된 순서에 따라 조일환, 이근수 

두분 위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 

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만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62회 충청북도교육위원 

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위원으로 조일환, 이 

근수 두분 위원이 선출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오놀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본회의 산회후 예산•결산소위왼회 위 

원들께서는 회동하시어 소위원회 활동에 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위원님들께서는 계획된 의안관련 현 

장방문에 전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2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 

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 시 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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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출석위원 : 10명

의장 박재현, 부의장 조일환, 위원 김정길, 정만재, 김광수, 이근수,

신용철, 박동기, 안병일, 이경윤.

〇 출석공무원 : 18명

교육감 김영세, 부교육감 송영식, 초등교육국장 조성근,

중등교육국장 송대헌, 관리국장 신재철, 공보담당관 김통묵,

기픽감사담당관 신택희, 행정관리담당관 정금옥, 초등장학과장 김천호,

초등교직과장 노현우, 중등장학과장 이재관, 중등교직과장 김영기,

과학기슬과장 백경름. 사회교육체육과장 한상우, 총무과장 고일영,

행정과장 이상찬, 재무과장 이기수, 시설과장 박성근.

※ 부 록

► 의사일정(안) : 별첨1

► ’ 98학년도 학교설립계픽(안) : 별첨2

ᅳ 금가초등학교 위치변경 계픽( 안) : 별첨3

► 199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별첨4

► 19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픽 제3회 변경계픽안 : 별첨5

※ 별 책  부 록

► ’96공유재산관리계획 지|3회변경계픽안 설명자료 : 별책1

► 199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서 (안) : 별책2

ᅳ 199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저 i l 회 추가경정예산( 안) 사항별설명 서

: 별책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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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  會  ■  會  ■  활

忠淸北道敎育委員會 議事局

1996년 4월 4일 (목요일) 11시 00분

議 事  B 程  ( 제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

1. ’ 98학년도 학교설립계픽안

2. 금가초등학교 위치변경계획안

3. 19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픽 제3회 변경계획안

4. 199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세출 지|1회 추가경정예산안

5. 기타안건 처리

附議된 案件

I  경과보고

2. ’ 98학년도 학교설립계획안

3. 금가초등학교 위치변경계획안

4. 19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픽 제3회 변경계픽안

5. 199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1 시 00분 개의》

#  의장 박재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충청북도교육 

위원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

다.

1. 경과보고 

⑩ 의사과장 강인형

의사과장 강인형입니다.

금일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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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고 현장방문을 마치신 ’ 98학년도 학교설 

립계획안둥 3건과 같은 날 예산•결산소위원 

회에 회부되어 당해 소위원회로부터 심사보 

고서와 함께 수정안으로 제안된 ’96년도 충 

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 

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소위원회 간 

사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후 의결하시겠 

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 98학년도 학교설립계획안

(11 시 이 분 》

⑩ 의장 박재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 98학년도 학교설 

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질의 및 답변은 일괄 

질의후 일괄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 및 답 

변은 일문일답의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없습니 다. ” 하는 위 원 있음 )

본 건에 대해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 이의없으시죠?

(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 98학년도 학교설립계획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금가초등학교 위치변경계픽안

(11 시 〇2분》

•  의장 박재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금가초등학교 위 

치 변경 계획 안을 상정 합니 다.

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일환위원 거수하여 발언신청)

⑩ 의장 박재현

조일환위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죠 

(조일환위원 발언대로 나옴)

⑩ 조일환 위원 

조일환위원입니다 .

금가초등학교 위치변경에 대해서는 위원 

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본 

사업이 원만히 추진돼서 금가초등학교 교육 

이 정상화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에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가초등학교 이전계획은 국방부의 관보 

에 의해서 지난 5월서부터 이것이 이전계획 

이 수립이 됐습니다.

따라서 본 충주교육청에서는 95년 8될 

28일 내부결재로 변경계획수립안을 확정을 

했습니다.

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여론과 또 설립여 

부에 대한 타당성, 여러가지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 95년 10월 10일날 금가초등학교 

위치변경 승인신청을 본청에 제출이 됐고 

또 그것이 보완 기타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 

다시 ’ 95년 11월 28일에 재요청을 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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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렀습니다.

이 금가초등학교의 이전은 국가적인 사업 

이고 또 부득이 이전을 기정 사실화 했다면 

은 이것이 일정상 대단히 촉박한데도 위치변 

경 승인요청이 오늘에 저희들이 상정하게 된 

그간의 경위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 

니다.

두번째는 본 공사가 오늘 승인을 하고 이 

것이 도의회에 추경으로 예산이 확보돼서 공 

사가 실제, 실제 시작이 되려면은 정상적이 

라면 관보 게재로부터 입찰공고일까지 약 44 

일, 긴급이라고 해도 11일, 기타 설계용역 

토지수용 이런 것으로 봐서 통상 적용하고 

있는 180일의 공기를 확보하기에는 대단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번에 추경을 심의 

하신 소위원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 

이 우리 학교의 시설들이 하자보수 내지는 

상당한 부실이 지적이 됐다. 그렇다면은 연 

중행사처럼 개교 때마다 교육시설물의 미비 

한 이러한 것으로 사회의 질타를 받아 왔습 

니다.

본 위원이 염려되는 것은 이 촉박한 시일 

에 공사가 진행되려면은 상당한 공정상의 문 

제가 우려되므로 여기에 대한 정상적인 그리 

고 건실한 착공을 하기 위한 본청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학교가 만일의 경우 정상적으로 

공기를 준수하고 성실한 견실한 학교건물을

건축하라는 뜻에서 만일의 경우 공기가 늦어 

서 ’ 97년 3월 1일에 이전 개교가 불가능하다 

면은 이것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또한 그 소재지에 전체의 기관이 이전 

을 하고 지역주민이 모두 이전을 하는 마당 

에 저희 금가초등학교만이 공기 또는 기타의 

이유로 이전이 불가능하다면은 여기에 대한 

교육적이면서도 지역적으로 적합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이상 세가지를 질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⑩ 의장 박재헌

질의하실 분 더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발언대로 나옴)

⑩ 관리국장 신재철

관리국장 신재철입니다.

조일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가지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을 드리기 전에 저희들이 이러한 

질문까지 나오게 된 점에 대해서 우선 먼저 

사과를 드립니다.

제일 먼저 질의하신 금가초등학교의 이전 

추진이 지연된 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 

습니다.

이전주진 지연사유에 대해서는 지난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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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61회 교육위원회 임시회에서 저희들이 

소상히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세부 주진 

일정은 지난 4월 1일 제안설명 시에 제가 말 

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는 뜻에서 이전추진 

배경과 이전추진 지연사유에 대해서 다시 설 

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전추진 배경입니다.

교육부의 지침은 학생수 180명이하 편성학 

급 6학급이하의 학교로서 4킬로미터 이내에 

학교가 있는 경우 본교 통폐합을 추진하도록 

지금 원칙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는 금가초등학교가 ’ % 년 

당시 편성학급이 6학급에 학생수가 93명, 금 

년도에는 6학급에 75명이 편성이 되어 있습 

니다마는, ’ 95년 당시에는 93명의 학생이 있 

었습니다.

그리고 이전하고자 하는 위치로부터 2킬로 

미터 이내에 대미초등학교가 있는 관계로 그 

대미초등학교와의 본교 통폐합을 추진을 해 

야할 사항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전하게 되면 금■가초등학교 

도 대미초등학교도 모두 6학급 150명이하의 

소규모 학교로 개편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를 도모한다 

든가 또 교육적 효과, 인력 및 교육재정 운 

영의 효율화 차원에서 통학버스를 지왼해서 

대미초등학교의 통학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금가지역 주민들이 지역 정서상 금

가초등학교의 전통 및 역사성을 내세우면서 

통폐합을 강력히 반대하는 이런 집단 민원을 

누차 제기해 옴에 따라서 지방화 시대에 즈 

음한 민의존중 차원에서 부득이 이전을 주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이전 추진 지연사유를 말씀드리겠 

습니 다.

’ 95년도 하반기 2회에 걸쳐서 충주교육청 

으로부터 금가초등학교 위치변경 승인신청서 

를 접수받아 검토를 한 결과 10월 중순 첫번 

째 검토 단계에서는 6학급 규모의 학교로서 

는 부지면적이 과다하게 책정이 됐었습니다.

다시 설명을 좀 드리면 금가초등학교가 당 

초에 부지를 책정한 것이 1만 4천평방미터였 

습니다.

이 시내에 36학급 규모는 1만 2천평방미터 

를 부지로 책정을 하는데 6학급 규모에서 1 

만 4천평방미터면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그 

리고 토지소유자 매각동의서가 첨부되어 있 

지 않기 때문에, 아시는 바와 같이 진천심■수 

초등학교가 2년여에 걸쳐서 이전을 추진했습 

니다마는 토지소유자의 매각동의서가 첨부되 

지 못해서 결국 저희들이 취소를 한 바가 있 

습니다.

이러한 동의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기 때문 

에 저희들이 계획 수정 보완을 지시를 했습 

니다.

또한 ’ 95년 11월중에는 지 역인사가 금가초 

둥학교 이전을 반대하면서 대미초등학교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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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폐합을 주장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2킬로미터의 근거리에 있고 양 

교 모두 소규모 학교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또 예산을 낭비할 뿐아니라 통학버스를 사야 

할 이러한 입장이기 때문에 반대를 한다. 이 

러한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학구조정 과정에서 앞으로 

학구조정 과정에서 주민들의 이해 및 찬반이 

대립할 우려가 있는 민감한 지역이라 그 지 

역의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유보를 하게 

된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미비점들을 보완하고 지역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이전사업 

이 금년 ’ 96년도로 넘어오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공기 부족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셨 

는데 저회들도 핑장히 우려되는 사항입니다.

공기부족이 저희들이 지금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세울 때에 대개 1년전에 

토지를 매입해서 그꾸에 공사롤 해서 2년에 

걸쳐서 학교를 세우는 데는 별 문제가 없습 

니다마는 부득이 전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그 

이듬해에 착공을 해서 다음 연도 3월딜에 개 

교를 하는 학교가 그동안에 몇개가 있었습니 

다.

핑장히 공기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었습니 

다.

저희들이 지금 조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공기부족에 대한 것 같이 통감을 하고 있습 

니다.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이 공기부족에 대한 

대책을 세워가지고 내년 3월 1일에는 개교하 

도록 저희들이 긴급 입찰공고를 한다던가, 

또는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해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서 저희들 

이 내년도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 

겠습니다.

또 한가지 만약에 안됐을 경우에 대책을 

어떻게 세우느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들이 만약에 3월 1일까지 개교가 되지 못하 

면은 저희들이 학생들을 분산 수용을 한다던 

가 또는 통학편의를 제공한다던가 하는 둥의 

대책으로 해서 저희들이 학생들 수용에는 지 

장이 없도록 수업에는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염려해 주시는 걸 저희들이 그 뜻을 충실 

히 받아 들여서 내년도에 이전해서 개교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온힘을 들여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⑩ 조일환 위원 
감사합니다.

⑩ 의장 박재현

보충질의나 기타 다른 의견있으신 분 계십 

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나 다른 의건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 이의없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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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가초등학교 위치변경계 

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회 변 

경계픽안

(11A| 16분)

⑩ 의장 박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회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 면 본 건에 대해 이의없으시 죠?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 

획 제3회 변경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 었음 

을 선포립■니다.

5. 199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 

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1 시 18분 》

⑩ 의장 박재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 96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 

산안# 상정합니다.

예산•결산소위원회 신용철간사께서는 나오 

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철위원 발언대로 나옴)

⑩ 에산•결산소위원회 간사 신용철

예산•결산소위원회 간사 신용철 교육위원 

입니다.

우리 소위원회 5인 위원이 1996년도 충청 

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 

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 

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금회 추경예 

산안은 지난 3월 26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 

터 제출되어, 4월 1일 금번회기 제1차 본회 

의 의결에 의하여 우리 소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회부된 날부터 연 3일간, 3차에 걸쳐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 제안설명의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 

고하시기 바라며, 심사보고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심사위원 알동은 ’ 96년도 충청북도교 

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하여 추가되는 세입재원의 합리적 배 

분과 세출예산 편성의 합목적성 둥을 심사기 

준으로 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는 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금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 

면 추경 예산안의 규모는 기 정 예산액 5,589억 

8, 377만 5천원보다 685억 7, 747만 1 전원이 

중액된 6,275억 6,124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 

액 대비 12.27%가 중가되었는데 기관별 편성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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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세입예산 부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입 예산은 지 방교육재정 교부금, 지 방교육 

양여금 둥 국가부담수입 524억 5,463만원과 

지방자치단체일반회계 부담수입 41억 8,980 

만원,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 

입 119억 3,304만 1천원으로 편성되었는테 

그 재원별 세부내역은 역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예산 부문을 말씀드리면, 세출예 

산은 교육위원회 '9 9 4 만 1전원, 본청 372억 

7,270만 6천원, 지 역교육청 333억 9,489만 5 

천원의 중액과 예비비 21억 9,007만 1천원의 

감액으로 편성되었는데 관별 편성내역 또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요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 

드리면, 보통교부금과 지방교육양여금의 추 

가교부 사업으로 ’ 97년도 신설되는 용암여고 

를 비롯한 4개교의 수용시설비와 인건비 추 

가소요액 226억 8,7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 

특별교부금사업으로 정보화 및 세계화에 대 

비한 교육의 일환으로 과학교육의 중심이 될 

과학교육원을 청주시 지역으로 이전하며, 원 

어 민 교사늘 초청 활용하고자 동사업 비 둥에 

82억 7,99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조금 사업으로는 직업확충사업 5개 부문 

에 29억 1,96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노 

후된 교육시설을 개선하여 교육환경을 획기 

적으로 일신하고자 교육환경개선비로 교부된 

112억 9,900만원과 또한 이외에 일반회계 법

정전입금과 자체재원 132억 2,518만원을 추 

가하여 총 245억 2,418만원을 시설비로 계상 

하였으며, 비법정전입금 사업으로 부담자가 

지정하는 목적에 따라 괴산고 기숙사 신축 

비, 제천도서관을 비롯한 3개 도서관 건립비 

및 장서구입비 등 7억 4,947만원을 계상하였 

습니다.

다음은 삭감내 역 을 말씀드리 겠습니 다.

총 삭감액은 1억 7,721만원으로 교육위 왼 

회 의정활동비중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500 

만원, 본청 행정관리담당관실 운영비중 교육 

위원 재해보상금 720만원, 관리국 운영비중 

공무상 재해보상금 부족분 1억 5천만왼, 중 

앙도서관 운영비중 열림실도장비 5이만왼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이유를 사항 조목별로 말씀드리면, 도 

교육위원회가 도의회와 같은 광역자치단체의 

회의체임을 감안한다면 교육위원회의 위상정 

립 차원에서라도 도의회와 대등한 수준의 기 

관운영업무추진비를 반영하여야 할 것이나, 

교육위원 스스로 긴축재정운영에 동참하고자 

동사업비 6,000만원중 4분의 1에 해당하는 

1,500만원을 감액하고자 하며, 교육위원재해 

보상금 3회분에 해당하는 1,125만원을 계상 

한 것은 비록 많은 금액은 아니나, 필요이상 

의 소요액을 반영한 것으로 사료되어 이중 1 

회분 405만원만을 계상하고 나머지 720만원 

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공무원들의 공무상재해보상금은 2억 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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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예산에 이미 반영되어 있음에도 금회추 

경에 5억원이나 추가계상하는 것은 전년도 

집행액에 비추어 볼 때 다소 과다하다는 판 

단아래 이중 1억 5,000만원을 감액하고자 하 

며, 중앙도서관의 열람실 도장비 5이만원을 

금회 추경에 계상한 것은 중앙도서관 건물의 

신축년도로 볼 때 여타의 건물 보수유지비가 

망이 소요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건 

물유지비의 활용을 된장하면서 도장비 전액 

을 삭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상과 같이 심사한 데 대한 종합 의 

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은 국가부담수입, 일반회 

계전입금수입, 자체수입 둥으로 685억 7,747 

만 1천원의 재원으로 교육환경개선사업비로 

국고에서 교부된 112억 9. 900만원에 자체재 

원 132억 2,518만원을 추가하여 총 245억 

2,418만원을 계상하므로써 쾌적 한 교육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일선 

교단 지원을 위하여 교당 700만원, 급당 21 

만 5천원씩 총 49억 9,543만원을 계상하므로 

써 교단선진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결연한 의 

지가 투사된 것으로 보아 환영할만 하며, 교 

육개혁 박람회 사업 비로 8억 3,876만 8천원 

을 반영한 것은 충북교육의 비젼을 제시함과 

아울러 교육개혁의 가닥을 잡고 뿌리를 내리 

게 하는 장이 될 것으로 보아 그 성과가 크 

게 기대됩니다.

다만, 좀 더 개선되고 보완되어야 할 사항

이 있다면 교육공무원 성과급 지급에 대한 

정부의 방짐둥을 감안하여 톡별상여수당을 

금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 

나 당초 예산안이 이미 편성되어 교육위원회 

의 의결을 거쳐 도의회에 제출된 이후에야 

교육공무원 특별상여수당지금 지짐이 시달된 

사유로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함으로써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유감으로 생각되 

며, 벽지학교 어린이 신문보급 사업은 벽지 

에 있는 53개교에 어린이 신문을 보급하려는 

것으로 벽지와 농촌의 문화적 여건이 대동소 

이한 점을 감안하여 농촌지역 학교까지 확대 

보급하므로써 다소나마 농큰 어린이에게도 

읽을 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 

며, 수영장 운영은 수십억에 달하는 예산을 

투자한 사업인 만큼 교육적 활용효과를 극대 

화함은 울론, 최소한 운영경비만이라도 자체 

충당할 수 있도록 사용료수입 확보방안을 강 

구하기 바라며, 또한 앞에서 삭감이유로 밝 

힌 바와 같은 불요불급하거나 과다한 예산편 

성이 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 등입니다.

위와 같은 심사의건에 따라 금회 추경예산 

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하였는데 수정이유 

와 주요골자는 삭감내역에 나타난 바와 같으 

므로 설명을 생략하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에 첨부된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 

랍니다.

다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교육감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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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한 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본 소위원회 

가 마련한 수정안을 각각 표결한 결과 심사 

위원 모두의 찬성으로 수정안을 의결하였습 

니다.

의결과정에서 소수의견이 있었는 바, 그 

주요내용은 청주수영장 이월공사에 따른 지 

수조정 비 2억 4,070만 2천원등 본청 과 일부 

지역교육청의 5개 시설사업 지수조정비 6억 

5,817만원을 계상한 것은 비록 회계법규상 

지급할 수 있다하더라도 본도의 열악한 교육 

재정 현실과 타행정 관청의 사례둥으로 볼 

때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김정길 교육위원 

의 소수의건이 있었습니다.

동료 교육위원 여 러분!

우리 소위원회 위원 일동이 200여쪽에 달 

하는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와 기타 만은 

자료틀 통하여 면밀히 심사하고 숙의 들에 

마련한 수정안과 같이 의결을 해 주시기 바 

랍니다.

그 동안 함께 추경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본: 소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 

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청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

21세기 세계화에 걸맞도록 열린교육의 기 

초를 다지는 데 맞추어 본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되어 소위원회 심사를 거치기까지 애쓰 

신 노고에 대하여 크게 치하함과 아울러 위

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과정에서 건해에 따라서는 일부 질타 

성 발언도 없지 않았으나 이는 오로지 충북 

교육을 걱정하고 아끼는 충정에서 비롯된 것 

으로 애정어린 질책과 충언으로 받아 들여 

깊은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참조 199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 별첨6

(끝에 실음)

(신용철위원 자리로 돌아감)

⑩ 의장 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 

다.

심사내용과 수정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 

소위원회 간사께서，예산안 내용에 대하여는 

교육청 관계관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문일답의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 

까?

( “ 없습니 다. ” 하는 위 왼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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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

표결은 본 건에 대해 예산■결산소위원회 니다.

수정안과 교육감 제출 원안에 대하여 각각 동료위원 여러분!

거수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중에는 추가경정예산안둥 교육감

먼저 예산•결산소위원회 수정안에 대해 찬 제출 의안의 심도있는 처리를 위해 소위원회

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활동과 의안관련 현장방문을 실시하는 등 정

(위원 모두 거수) 말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표결 결과 전원 찬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따라서 ’ 96 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주신 집행청 관계관께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

세입*세출 저U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 립니다.

소위원회의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 이상으로 오늘 제2차 본회의 산회와 아울

정한 대로, 기타의 부분은 원안대로 세입 •세 러 제62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폐회

출 각각 6,275억 6,124만 6천원으로 수정 의 를 선포합니다.

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시 35분 폐회》

〇 출석위원 : 10명

의장 박재현, 부의장 조일환, 위원 김정길, 정만재, 이기수, 김광수,

이근수, 신용철, 박동기, 이경윤.

〇 출석공무원 : 17명

교육감 김영세, 부교육감 송영식, 초등교육국장 조성근,

중등교육국장 송대헌, 관리국장 신재철, 공보담당관 김통묵,

기픽감사담당관 신택희, 행정관리담당관 정금옥, 초등장학과장 김천호,

초등교직과장 노현우, 중등장학과장 이재관, 중등교직과장 김영기,

과학기술과장 백경름, 총무과장 고일영, 행정과장 이상찬,

재무과장 이기수, 시설과장 박성근.

※ 부 록
ᅳ 1996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세출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 별첨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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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議 事 B 程(案)
第62回忠淸北道敎育委員會(臨時會) ’96.4.1-4.4(4 일간)

일 시 부  의 안  건 «1 고
’96.4. U월 》

10:00 □  교육위원  협 의 회 (교 육 위 원 실 》
11:00 □  개회식

[제 1차 본회의 개 의 ]
1. 제62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기 : 1996. 4. 1-4 . 4(4일간)
2. ’98학년도 학교설립계획안(제안설명)
3. 금가초등학교위치변경계획안(제안설 명 )
4. 19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저|3회 변경계획안(제안 

설명)
5. 199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세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6. 에산•결산소위원회 구성의 건

[제 1차 본회의  산 회 】

□  소위원회  활동

〇 예산*결산소위원회

□  의안관련  현 장 방 문
〇 ’98학년도 학교설립 에정지

’96. 4. 2(화) □  소위원회  활동
/ 〇 예산•결산소위원회

4. 3(수 》 □  의안관련  현 장 방 문
- ’96. 4. 2(화) ： •폐교매각 예정교(백운, 유덕)
- ’96. 4. 3(수) ： •금가초등학교

•폐교매각 에정교(세성)

본회의 휴회

’96. 4 .4(목》 □  [제2차 본회의  개 의 】

1. ’98학년도 학교설립계획안
11:00 2. 금가초등학교 위치변경계획안

3. 19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회 변경계획안
4. 199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호 

추가경정예산안
5. 기타안건 처리

[제2차 본회의  산 회 ] 

m 폐 희





(별첨2 》

의 안  . 번 호 제  나  ■니 호

의 결 연 월 일
1996. . .

( 제  회 )

' 98학년도 학교설립계획(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교 육 감

제 출 연 월 일 1996. 3.  y \j .



98학년도 학교 설립계획안

의 안 1 t
번 호 니

제출연월일 : 1996. 3. 나).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n 서 ai 모저
U E ti 1  ᄀ

0 택지개발지구내 주택 건측으로 인한 교육인구의 집중에 따른 학생수용 

0 과대학교 분리 및 교육여건 개선 도모

□ 설립계획

ᄋ 신설학교 현황

학교

그 벼  m ■
교육청 학교영 (가칭) 위 치 규 모

개교예정

년 월 일

국 청 주 상암초등학교
청주시 상당구 용암(1)

택지개발지구내
30 학급 18 . 3, 1.

원평초등학교
청주시 총덕구 분평

택지개발지구내
30 학급 *98. 3， 1.

중
경 덕 중학교

청주시 흉덕구 가경(3)

택지개발지구내
36 학급 ，98,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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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수용계획

학 교 명

(가 칭)

수 용 계 획 소요교실수 관 련 학 교  현 황

학
그
?

학 생 수
끄 다벼 〇 보 특 관

리
실

계 학교영
t=SH： 리 전 부 리 후

평균 통 별 학급 학생수 학급 학생수

상 암  초 30 1 ,166 38 .8 30 2 2 , 5 3 5 5 . 5 용암초 49 1 ,957 24 884

원 평 초 30 1 ,278 4 2 . 6 30 22 .5 3 5 5 , 5

경  덕  중 11 501 45 .5 36 35 3 74 가경중 40 1 ,856 35 1,628

서 원 중 43 1,949 37 1 ,676

충 사 대 18 841 18 841

□ 소요예산
(단위 : 천원)

학교
교육청

학 교 명 부 지 건 축 비
계

급별 (가 칭) 면 적 (Hi) 금  ̂ 액 예 정 액

국 1  주 상 암  초 11 ; 9 5 4 . 8 2 ^ 6 6 , 1 7 7 4 , 9 9 6 , 2 3 5 7 , 6 6 2 , 4 1 2

원 평 초 1 1 , 2 4 9 . 4 2 , 8 4 2 / 1 5 7 4 , 9 9 6 , 2 3 5 7 , 8 3 8 , 3 9 2

1 경 덕 중 1 5 , 8 3 6 . 0 7 , 0 5 8 , 3 2 7 6 , 2 2 0 , 9 0 9 1 3 , 2 7 9 , 2 3 6

계 3 교 3 9 , 0 4 0 . 2 12 ,5 66 ,6 61 1 6 , 2 1 3 , 3 7 9 2 8 , 7 8 0 , 0 4 0

^  부지는 ' 9 6  말 - ’ 97초에 매입완료하고, 건축비는 ’ 9 7 , ‘ 98 당초 교특예산에 반영 계획

。 신설학교 위치도 3부.

。 근거법령

- 교육법 제82조 (설립자) 제 1항

- 교육법시행령 제53조 (학생수용계획)



용암지구 학교용지 위치도







( 별 청 3 )

의 안  번 호 제  가  호

의 결 연 월 일
1996. . .

( 제  회 )

금가초등학교 위치변경 계획(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교 육 감

제 출 연 월 일 199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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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가초등학교 위치변경 계획(안1

의 안 1
번 호

제출연월일 : 1996. 3. ᄊ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 목 적

ᄋ 항공기 소음 및 유탄위험 상존 

〇 공군부대 안전지역 확보사업에 따론 학교용지 수용 

〇 지역사회 주민, 학부모 의사존중 (민원 해소》

0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학교교육 정상운영 도모

□ .이전계획

0 금가초등학교 현황

학생수 학급수
학 교 
부 지 

( n f )

물 교직원수
비고

교실 창고 화장실 교원 기능직 계

75 6 22,630 20.5 1 2 2.4 11 2 13

0 이전예정연월 : 1997. 3.

〇 이전위치

- 현 재 :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하담리 294~2번지

- 이 전 :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도촌리 4〇2시번지 일원 

ᄋ 이전추진일정

- 학교부지 매입 : 1996. 4 .- 5.

-  시설공사 : 1996. 4. -  1997. U 설계용역 기간 포함)

-  이 전 :  199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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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이전 소요예산  및 확보계획
(단위  : 천원)

총 소 요 ® 1 산 확 보
비 고

사업명 면 적 금 액 사 업 영 면 적 금 액

토 지 10,080m: 352,800 현 토 지 21,176m 635,370

토 JS 부지정지 252,160 하-n 거 % 2,147m: 468,558

건 축
비외 4 종 

nr 981,798 교 공작물 11 종 24,486

설계  * 
부내비

기 타 대체 농지 
조성비외
3 종

68,606

83,290

보

상

도

기 타

소 계

비

28 종 17,650

1,146 ,064

592,590

계 1,738,654 계 1,738 ,654

〇 시설사업계획

보통교실 특별교실 관리실 유치원 급식소 화장실 숙직실 —1〇 지하수

6 3 1.5 1 2 1,5 1 1 1

n 학생수용계획

〇 학생수용계획

학교 영
*95. ，96, '97 . '98. •99. 2000

비 고
하入 H 一! 〇 학

급
하入 H 一! O 寒 1*

그
하人 H ， 〇 하 -ᄀ

급
하새 —1 〇 학

급
학생 학

그公3
mAH ，ᄀ 〇 하 -ᄀ

금가초 93 6 75 6 147 6 140 8 129 6 122 6 |

대미 초 264 9 231 8 157 7 168 1 180 7 176 7 ；

•'：<• '9 7 년도 이후는  학구조정후  학생수용계획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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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통학구역  조정계획

학교명
현 행 조 1 학생수

증 감통 학  구 역 학생수 통 학  구 역 학생수

금가조 글가면  하 담 리 ,장 병 리

매 하리, 월상리,

사와리  {마 사 제 외 )

75 금가면  하담리,장병리

매 하 리 ,월 상 리 , 도춘

리 . 사 암리{마사포합》

147 72

대미초 동량면  대 전 리 ,용 교 리

공가면 도추리 . 사암

S H  마사}

231 동량면  대전리,용교리 157 a  74

□  참고사항
〇 금가초등학교  이전예정지  위치도  1부 

0 금가초등학교  학구도  (이 전 전 , 이 전 후 》각 1부 

0 금가초등학교  이전예정지  지적도  1부 

0 충주교육청교육장  의견서  1부 

〇 금가초등학교장  의견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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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가 초 등 학 교 는  1924년 개교하여  현재까지  4,265명의 졸 업 생 을  배출한  역사와 전통이  있는

학교이나  지난  ‘ 92년 공군  비행장이  설치된  이후 극심한  비행기  소음 및 유탄의 위험 상존 

으로 학교  정상교육이  곤란하여  학 부 모 , 동 문, 지역주민들이  학교  이전을 진정한  바 있으 

며 통폐합  및 분 교장  개편은  절대 반대하고  있습니다 . • 95년도에  학교재산  소유권이  이전 

됨에 따라  국 방 부 로 부 터  임차하여  사용중에  있으며 ‘ 96년도에  소재지의  기관 및 주민들의  

집 단 이 주 가  실서원에  따라  학교  이전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

금가초교  이전  부지는  항공기  소용이  가장  적은지역으로  선 정 하 였 으 며 , 학교를 이전하여  

학구暑  조 정 하면  금 가 초 등 학 교  학생수는  70영 정도 중가하고  인근  대미초등학교는  학생수  

감소가  예 상 되 나  6학급이  유지될  전 망 입 니 다 . 학교 이전부지는  사유지를  매입 이전 추진할  

계획이며  교사 건 측 등  이전 경비가  과다소요됨에  따라 국방부  보상액으로는  부족하여  폐교  

재산을  매각하여  충 당할  계획이오니  소음공해로  인한 학교  교 육의  정상화툴 위하여  선처해 

주시기  바 랍 니 다 .

1 9 9 6 .  3.

중청북도중주교육청 교육 창

충청북도교육감 귀하



본교는 1924년 개교하여 기년의 역사를 지닌 학교로서 1992년 인근에

공군비행장이 생긴이래 1일 60-70여회의 비행기가 이착록시 본교 바로 

위로 저공비행함에 따라 극심한 소음 (74.7db) 으로 인하여 수업결손은 

물론 아동 및 교사돌에게 미치는 정신적인 피해 또한•매우크며 인근 

공군사격장에서 발생되는 유탄의 위험으로 학교가 소재한 하소부락음 

비롯하여 인근 2개 부락 주민이 국방부의 보상율 받아 금가면 도촌리 

방면으로 ’ 96년말까지 집단 이주케 되었으며，재산의 보상이 완료되어 

국방부로부터 임차하여 사옹중에 있습니다. 이에 본교의 학부모，등창 

회 및 지역주민들도 오래전부터 본교를 존속시키면서 도촌리 방면으로 

하루속히 이전하여 정상적인 교육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요망하고 있 

어 가능한 빠론 기일내 학교를 이전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1 9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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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4)

의 안 번 호 제  1가  多  호

의 결

년 월 일

1996.  . ,

( 제  회 〉

■  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 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  출  자  | 충 청 북 도 교 육 감

제 출 년 월 일 1996.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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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 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 출 년 월 일  : 1996.  3.

제  출  자  ： 충 청 북 도 교 육 감

□ 제안아유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익거 편성한 199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 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옮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툴 제13조에 의거 충청북도교육 

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얻고자 함.

□ 주요골자

0  국가부당수입  524억 5,463만원, 지방자치단체일반회계부당수입  41 억 8,980만원, 

지방자치단체교육비록별회계부담수입  119억 3,304만 1천원등  총 685억 7,747만 

1천원의  세 입 재원으로,

O 교육위원회 9,994만 1 천원, 본청 372억 7,270만 6천원, 지역교육청 333억 

9,489만 5천원을 각각 증액하고, 예비비를 21억 9,007만 1천원을 감액하여,

O 총 6,275억 6,124만 6천원의 규모로 세입 • 세출 예산을 각각 편성함.

0  예 산 안 : 덧 빨

□ 참고자료

0  *96.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 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 별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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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2회 임시회)

1996년로  충 청 북 도교육비 특 별  회 계 세 입 세 출제 1 회 추가경 정 예 산안

심 사 보 고 서

1996. 4. 4.

충청북도교육위 원회 예 산결산소위 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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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도  충 청 북 도 교 육 비 특 별 회 계  세 입 세 출 제 1회 추 가 경 정  예 산 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6년 3월 26일 충청북도교육감 

나. 회부일자 : 1996년 4월 1일

다. 상정일자 : 1996년 4월 1일(제6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제1차 예산결산소위원회(1996년 4월 1일)

°  제2차 예산결산소위원회(1996년 4월 2일)

°  제3차 예산결산소위원회Q996년 4월 3일〉

2. 제 안 설 명 의  주 요 내 용

가.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거 편성한 1996년도 충청북도교옥비록별회계세입세출 제1 

회 추가경정예산안읍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충청북도교육위 
원회의 심의.의결울 얻고자 함,

나. 주요골자

〇 국가부담수입 52,454,630천원, 지방자치단체일반회계부담수입 4,189,800천원，지방자 

치단체교육비특별회계부담수입 11,933,041천원 둥 총 秘,577,4기천원의 세입재원으 

로，

〇 교육위원회 99,941천원, 본청 37,272,706천원, 지역교육청 33,394,895천원을 증액하 

고, 예비비 2,190,0기천원을 감액하여，

° 총 627,561,246천원의 규모로 세입•세출예산을 각각 편성하여 ’96년도 충청북도교 

육재정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3. 질의 및 답변 주 요 내 용  :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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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토 론  주 요 내 용  : 해당사항 없음.

5. 심 사 보 고  주 요 내 용

199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추가되는 

세입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세출예산 편성의 합목적성 둥올 심사기준으로 하여 심도있 

게 검토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옴과 같음.

가. 예산편성 개요

□  예산규모

1996년도 충청북도교옥비록별회계세입세출 저U 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 

예산액 558,983,775천원보다 秘,577,4기천원이 증액된 627,561.246천원으로 기정예산 

액 대비 12.27% 중가되었는데, 기관별 편성내역은 다옴과 같음.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중 A  감

금 액 % 금 액 % 금 액 %

합 계 627,561,246 100 558,983,775 1 期 68,577,471 12.27

교육위원회 755,175 0.12 ©5,234 0.12 99,941 15.25

본 청 516,232,942 改.26 478,960,236 改. 改 37,272,706 7.78

교 육 청 108,692,142 17.32 75,297,247 13.47 33,394,895 44.35

예 비 비 1,880,987 0.30 4,071,058 0.73 A 2,190,071 A 53.80

□  세입예산

세 입 예산온 지 방교육재정교부금, 지 방교육양여 금 둥 국가부담수입 52,454,630천원 

과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 4,1湖,800천원 ,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부담 

수입 11,933,041천원으로 편성되었는데，그 재원별 내역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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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천원)

재원  별 예 산 액 구성비 (%) 세 입 내 역
합 계 68,577,471 100

보통교부금 32,094,915 46.80 〇 경상재정수요액 6,374,776

및 양여금 ° 학생수용시설 재정수요액 12,825,500

^지방교육양여금 12.894,639
특별교부금 ■ 6,382,112 9.31 〇 과학교육원 이전사업비 3,123,000

〇 제천여중 강당 신축비 617,000
ᄋ 중산외국어고 기숙사 신축비 660,000
〇 괴산고 기숙사 신축비 745,000

0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초청사업비 • 1,087,112
〇 과학교육원 이동과학차 구입비 150,000

중액 교부금 11,299,000 16.48 〇교옥환경개선사업비 11,299,000
보 조 금 2,678,603 3.90 〇 교과교육 연구활등 지원비 103,000

d 학교유아방 설치운영비 34.080

〇 교원 국외연수경비 362,200

〇직업교육확충사업비 2,427,200

〇 체육중 • 고 정책중목 육성비 1,001
c 중식지원사업비 9,360
〇 원어민 영어교사 초청사업비 42,344
<5 독학학위취 득시 험 경 비 조정 A 582

0 단재교육원 시설확충비 조정 A 300.000
전 입  금 4,189,800 6.11 °  법정전입금 3,432,000

ᄋ 비법정전입금 757.800

* 괴산고 기숙사 신축(괴산군) 150,000

* 제천 • 보은도서관 건립(문체부》 600,000

• 괴산도서관 장서구입(괴산군) 7,800

자체수입 11,933,041 17.40 〇 재산임대료 및 매각대 수입 706,404

〇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 647,671

〇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34.750

6 잡수입 1,442,498

o 이월금 9,10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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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출예산

세 출 예 산 은  교육위원회  99,941천원. 본청 37,272,706천원, 지역 교 육 청  33,394,895천 

원, 예비비  스2,190,0기 천 원 으 로  편 성 되 었 는 데 , 관별 편성내역은  다 음 과  같음 .

(단위  : 천원)

VI "1 교육위 원회 본 청 지역교육청 예 비 비 계 구성비 (%)

?! 개 99,941 37,272,706 33,394,895 스2,190,071 68,577,471 100

고육위원회비 99,941 99,941 0.15

교육행 징 비 9,545,929 428,362 9,974,291 14,54

고육사업비 487,611 25,156 512,767 0.75

각 교 비 994,321 1,056.568 2,050,889 2.99

사아시 _?1 비 2,422,541 2.159,(593 4,582,234 6.68

시 M 이 23.822,304 29,725,116 53.547,420 78.08

에 미 이 .公2,190,071 A 2.190,071 스119

□  주요사업별 예산편성 내역

〇 보 통 교 부 금 과  지 방 교 옥 양 여 금 의  추 가 교 부 금  사업으로  ’ 97학 년도  신설되는 . 용암여 

고룰 비 롯 한  4개교의  수 용 시 설 비 와  인건비 추가소요액올  226억 8,790만원올  계상하  

였으며,

〇 특 별 교 부 금  사 업 으 로  정 보화  및 세계화에  대비한  교육의 일 환 으 로  과학교육의  중 

심이 될 과 학 교 육 원 을  청주시 중심으로  이전하며, 원어민 교사를  초청 • 팔용하고자  

동사업비  둥에 82억 7,996만원을  계상 하 였 으 며 ,

。 보조금  사 업 으 로  직업확충사업  5개 부문에  29억 1,966만원올  계 상 하 였 으 며 ,

〇 노후된  교 육 시 설 올  개선하여  교 육 환 경 을  획기적으로  일 신 하 고 자  교육환경 개 선 비 로  

교부된  112억 9,900만원 이외에  일반회계  법정전입금과  자체 재 원  132억 2,518만원 

을 추가하여  총 245억 2,118만원올  시설 비 로  적!상하였으며,

0 비 법 정 전 입 금  사업으 로  부 담 자 가  지정 하 는  독적에 따라  괴산고  기숙사  신축비, 제 

천 도 서 관 올  비 롯 한  3개 도 서 관  건립비 및 장서구입비  등 7억 4,947만 원을  계상하였 

음.

나. 삭감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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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 177,210천원

- 교육위원회 의정활동비중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5,000천원

- 행정관리 담당관실운영비 중 교육위원재해보상금 7,200천원

- 관리국운영비중 공무상재해뇨상금(부족분) 150,000천원

- 중앙도서관운영비중 열람실도장비 5,010천원

0 삭감이유

-  도교육위원회가 도의회와 같은 광역자치단체의 회의체임을 감안한다면 교육위원 

회의 위상정립 차원에서라도 도의회와 대등한 수준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반 
영하여야 할 것이나, 교육위원 스스로 긴축재정운영에 동참하고자 동사업비 

60,000천원중 4분의 1에 해당하는 15,000천원율 감액하고자 하며,

-  교육위원재해보상금을 3회분에 해당하는 11,250천원을 계상한 것은 비록 많은 
금액은 아니나, 필요이상의 소요액율 반영한 것으로 여겨져 이중 1회분 4,050천 
원만율 계상하고 나머지 7,200천원올 감액하고자 하며,

- 공무원둘의 공무상재해보상금온 200,000천원이 당초예산에 이미 반영되어 있음 
에도，금회추경에 500,000천원이나 추가계상하는 것은 전년도 집행액에 비추어 
볼 때 다소 과다하다는 판단아래 이중 150,000천원윤 감액하고자 하며,

- 중앙도서관의 열람실 도장비 5,010천원올 금회 추경에 계상한 것은 중앙도서관 
건물의 신축년도로 볼 때 여타의 건물 보수유지비가 그리 많이 소요되지는 않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건물유지비의 활용음 권장하면서 전액을 삭감하고자 함.

다 . 종 합 의 견

금회 추경예산안온 국가부담수입 , 일반회계전입금수입 , 자체수입 둥으로 燃,577,471 
천원의 재원으로，
〇 교육환경 개선사업 부문에 국고에서 교부된 11,299,000천원에 자체재원 13.225,180 

천원을 보태어 총 24,524,180천원올 계상하여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 일선교단 지원올 위하여 교당 7,000천원, 급당 215천원씩 총 4,995,430천원올 계상 
하므로써 교단선진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결연한 의지가 투사된 것으로 보아 환영 

할만 하며，
〇 교육개혁 박람회 사업비로 838,7燃천원올 반영한 것은 충북교육의 비젼을 제시함 

과 아울러 교육개혁의 가닥을 잡고 뿌리를 내리게 하는 장이 될 것으로 보아 그

성과가 크게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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ᄋ 다만, 좀 더 개선되고 보완되어야 할 사항이 있다면,
-  교육공무원 성과급 지급에 대한 정부의 방침둥올 감안하여 특별상여수당을 금년 

도 당초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 하나, 당초 예산안이 이미 편성되어 교육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도위회에 제출된 이후에야 교육공무원 특별상여수당지급 
지침이 하달된 사유로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함으로써 지급이 지연되고 있 
는 것은 유감된 사항으로 생각되며,

- 벽지학교 어린이 신문보급 사업온 벽지에 있는 53개교에 어린이 신문을 보급하 
려는 '것으로，벽지와 농촌의 문화적 여건이 대동소아한 점을 감안하여 농촌지역 
학교까지 확대보급하므로써 다소나마 농촌 어린이에게도 읽올 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  수영장 운영은 수십억에 달하는 예산을 투자한 사업인 만큼 교옥적 활용효과를 
극대화함은 물론, 최소한 운영경비만이라도 자체 충당할 수 있도록 사용료 수입 
확보방안율 강구바람.

-  위 삭감이유에서 밝힌 바와 갈이 블요볼급하거나 과다한 예산편성이 되지 않도 
록 각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임.

6. 수 정 안 의  주 요 내 용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6년 4월 4일 예산결산소위원회위원장 
나. 수정이유 : 위 삭감이유와 갈음.
다. 수정주요골자

〇 교육위원회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0,000천원중 15,000천원울 삭감함.
6 재해보상급여(교육위원) 11,250천원중 7,200천원음 삭감함.
〇 공무상 재해보상급여 부족분 500,000천원중 150,000천원읍 삭감함.
° 중앙도서관 열람실 도장비 5,010천원음 전액 삭감함.
〇 예비비 1,8湖,987천원율 2,058,197천원으로 증액함.

7. 심 사 결 과  : 수정안 의결(참석 5명，찬성 5명)

8. 소 수 의 견  주 요 내 용

청주수영장 이월공사에 따른 지수조정비 240,702천원둥 본청과 일부 지역교육청의 5 

개 시설사업 지수조정비 658,170천원을 계상한 것은 비록 회계법규상 지급할 수 있다 
하더라도，본도의 열악한 교육재정 현실과 타행정관청의 사례둥으로 볼 때 이를 인정 
하기 어렵다는 김정길 교육위원의 소수의견이 있었음.

9. 기 타  필 요 한  사 항  : 해당없음.



1996년도충청북도교육피 특별회계 세입세출제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수정안

199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장) 교육위원회 관) 교육위원회비 항) 의정활동비 세항) 의정활동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0,000천원을 15,000천원 감액한 45,000천원으로 한 

다.

장) 본청 관) 교육행정비 항) 교육행정기관운영비 세항) 행정관리담당관실운영

재해보상금(교육위원) 11,250천원음 7,200천원 감액한 4,050천원으로 한 

다.

장) 본청 관) 교육행정비 항) 교육행정기관운영비 세항) 관리국운영

공무상재해보상금(부족분〉500,000천원을 150,000천원 감액한 350,000천원 

으로 한다.

장) 본청 관) 교육행정비 항) 교육지원기관운영비 세항) 중앙도서관운영

열람실 도장비 5,010천원올 전액 감액한다.

장) 예비비 관) 예비비 항) 예비비 세항) 예비비

예비비 1,880,987천원을 177,210천원 증액한 2,058,197천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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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도충청북도교육미 특별회계 세입세출제 1회 추가경정 과1 산안에 대한수정안

제안년월일 : 1996년 4월 4일 

제 안 자 ：예산결산소위원회위원장

1. 제 안 이 유

199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올 심사한 

결과, 세출예산중 과다계상되거나 불요불급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액조정하고자 함.

2. 주 요 골 자

가. 교육위원회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0,000천원중 15,000천원율 삭감함.

나. 재해보상급여(교육위원) 11,250천원중 7,200천원율 삭감함.

다. 공무상 재해보상급여 부족분 500,000천원중 150,000천원을 삭감함.

라. 중앙도서관 열람실 도장비 5,010천원을 전액 삭감함.

마. 예비비 1,880,987천원을 2,058,197천원으로 증액함.

3. 수 정 동 의 안  : 따로불임.

4. 수 정 동 의 안  대 비표  : 따로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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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 1 호

예산•결산소위원회 회의록

충청 북도교육위 원회 의 사국

1996년 4월 1일 (월 요 일 ) 14시 00분

의 사 일 정  (제 62회 임시회  지I I 차 예 산 •결 산 소 위 원 회 )

1. 위 원 장  및 간사  선임의 건

2 .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1996년도  충 청 북 도 교 육 비 특 별 회 계  세 입 세 출 제 1회 추 가 경 정 예 산 안

부의된 안건
1. 위 원 장  및 간사  선임의  건

2.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1996년도  충청 북 도 교 육 비 특 별 회 계  세 입 세 출 제 1회 추가경 정 예 산 안

(14시 00분 개 회 ) 우리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위 원 장  및 간사  선임의  건 ⑩ 위원 김정길

⑩ 위 원 장 직 무 대 행  김광수 그냥 임시 위원장님이 보시죠 뭐.

성원이 되 었 0 ᄆ로 제1차 예산•결산소위 ⑩ 위원장직무대행  김광수

왼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또 다른 말씀 없으십니까?

제가 연장자로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예 .”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 우리 교육위원님들 예결산위원이 다섯분

록 하겠으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 때문에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임시 위

인사말씀은 생략을 하고, 바로 이어서 위 원장 보고서 그냥 위원장을 보라고 이렇게

원장 선출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셨습니다.

그러면 선출방법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다른 말씀 안계시면은 제가 위원장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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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할까요.

(“그렇게 하 시 죠 .” 하는 위원 있음)

⑩ 위원장  직무대행  김광수  

그러면은 제가 계속해서 위원장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1명에 

이어서 간사도 같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 

지요.

響 위원 신용철

위원장님 진한이니까 위원장님이 알아서 

하시죠.

⑯ 위원장  김광수

그러면 신용철위원님이 간사를 봐주시면 

어 떨까요?

(“좋 습 니 다 .”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에 신용철위원님이 선출되셨 

음을 선언합니다.

(14 시 05분 》

2. 의사일정  결정의 건 

⑩ 위원장  김광수

다음은 본 소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합 

니다. 다들 의사일정안을 가지고 계시지요?

(“예. ” 하는 위원 있음)

예, 편의상 의사일정안을 본 위원장이 제 

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소위원회의 의사일정안은 활동기간을 

오늘부터 오는 3일까지 3일간으로하여 ‘96 

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 

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날짜별 세부일정은 유인물로 참고하 

시기 바라며, 이러한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있으시면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은 본 

위원장이 제의한 바대로 의결되었음을 선언 

합니다.

〈참 조〉

1. 예산결산소위원회 의사일정안

(들에 실음)

(14 시 10분)

3. '96 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

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⑩ 위원장 김광수

이어서 ’96 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저U 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 

다. 우선 행정과장님으로부터 예산안 개요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⑩ 행정과장 이상찬

행정과장 이상찬입니다. 위원님들께 개

요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설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 ’ 9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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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끝에 실음)

위원님들께 나워드린 지역교육청 재원배 

분 관계는 내일 지역교육청 심사에 들어가 

기 직전에 설명드리는게 도움이 될 것 같아 

서 그때 하겠습니다.

書 위원장 김광수

행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 다.

그러면은 사항별설명서를 통한 세부심사 

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사할 순서는 세입예산 부문 심사에 이 

어서 세출예산 부문을 교육위원회, 본청, 

직속기견■의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청의 세출예산은 비교적 그 내용이 많 

고, 또 복잡하므로 좀 더 구체적으로 능률 

적인 심사를 위하여 직제순에 따라 각 실 

또는 과별로 심사를 하는 것이 좋으리라 생 

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면은 바로 세입예산안 심사에 들어가 

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사항별설명 

서 제11쪽을 보시면서 질의하실분 계시면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響 위원 김정길

위원장님 발언을 한마디 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 말씀 드리 

겠습니다. 이 세출이나 세입예산중에 기집 

행된 것은 없습니까?

사전집행된 내용이 말이지요.

•  관리국장 신재철

법적으로다가 집행을 할 수 있는 목적교 

부금은 저회들이 사전에 집행한게 있습니

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예전에 교육감님께서 

이미 양해를 구한 담임수당만 저희돌이 사 

전집행을 했고, 나머지는 사전집행한게 하 

나도 없습니다.

響 위원 김정길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교육 

계에 계시는 'iL" S " 은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담임수당하고， 

특별상여수당, 상당히 도의회에서 거론이 

되고 있고, 교육계에서도 일반적으로 파문 

이 상당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번 간담회 때에 그걸 원칙적으 

로 의회를 통과해가지고 집행해야 될게 아 

니냐,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좀 좋지못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고 난뒤에 어제, 그 

제 이틀동안을 누구리•는 신분은 안밝히고 

공갈비슷한 전화틀 제가 두 번이나 받았습 

니다.

그 학급담임수당이나 특별상여금을 지급 

을 못하는게 아니예요.

주지말라는 얘기는 아닙니 다, 주라 이 거 

예요. 예산이 책정되어 가지고 내려와 있 

으면은 주는데 법적인 절차를 밟아가지고 

지불해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의장님께서도 그것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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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말씀을 하셨지마는 전국의 8개 시 • 도가 

합당한 절차를 밟아가지고 지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본도에도 그런 절차를 밟아가지고 

지불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데도, 그걸 

안하고 지금까지 있다가 지금 4월딜, 5월달 

이렇게 지불을 할 모양인데, 그게 지금 일 

선학교에서는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느냐면 

은 “그 자체를 주지 말아라”, 또 “교육위원 

들이 못주라 해서 못준다, 도의원들이 못주 

라 해서 못준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 

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집행청에서 좀 효율적 

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렸으면은 그러한 잡 

음들이 안나오고 다 좋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젠데 그게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니 우리 

위원들로서는 참 사실은 거북한 이야긴데 

우리가 이것을 심사한다 해도 본회의를 통 

과를 하고, 도의회에 가서 의결을 해야 되 

겠지마는 차라리 집행을 할라 했으면은 담 

임수당하고, 특별상여금 하고 같이 이렇게 

집행을 해가지고 맞을 때 맞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똑같은 건데 하나는 집행을 하 

고, 하나는 의회를 통과를 해가지고 집행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여론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지금 공유재산 매각있지 않습니 

까, 자체수입에 매각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일 마지막 11쪽인가 거기에 나오는데 공 

유재산을 매각하실 때에 그 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입찰을 보고 있습니까, 제 

가 생각할 때에는 그런 몇 가지 매각 몰건 

을 같이 통합을 해가지고，신문공고를 해가 

지고 매각을 한다고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수익성도 조금 더 있지 않겠느냐, 그냥 감 

정가로 해가지고 수의계약을 해주는 것 보 

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그런 방 

법도 좀 집행부에서 짚어서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⑩ 위 원장  김광수

김정길위원님께서 방금 선집행한 것이 있 

는가, 그걸 물으셨습니다.

아울러서 담임수당을 선집행을 했다고 관 

리국장님이 아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선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교육부의 

지침이나 법적근거가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 

기 바랍니다.

⑩ 위원 이근수

아까 세입에 대한 질의를 하라고 하신 것 

같은데 그것 이전에 지금 질의하신 겁니까?

⑩ 위원장  김광수  

그렇지요.

⑩ 행 정 과 장  이상찬

이것은 아까 김위원님 지금 말씀하셨습니 

다마는 일단 본회의나 또는 소위원회에서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하는 사항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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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마침 김위원님 말씀해 주셔서 제가 일 

단 해명아닌 해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 

다.

특별상여수당의 지급근거는 ’ 94년도에 대 

통령령으로 제정이 되어 있는데 그 특별상 

여수당의 지급방법을, 세부지침을 어떻게 

수당규정에 규정했느냐 하면은 특별상여수 

당의 지급기준이나 범위, 방법은 총무처장 

관의 결정에 의해서 소속장관이 정한다 이 

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4년도에 특별상여수당 

지급근거를 마련하고서도 지급지침을 ’95년 

도에는 소속장관이 시달을 안했던 겁니다.

그래서 ’ 95년도에는 소속공무원들에게 특 

별상여수당을 지급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반직 공무원들은 ’95년 

8월 18일, 즉 금년도 당초예산 작업기간중 

에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지침이 내려왔습니 

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계상이 됐고, 교육공 

무원은 ’95년 12월 18일날 장관지침이 시달 

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12월 18일은 그 기간이 금년도 

예산심의를 하는 기간중에 어떤 기간에 해 

당이 됐느냐 하면은 교육위원회 심의가 붙 

나고, 도의회에서 심의가 이루어지는 단계 

였었습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타도 7개도는 어떻게 

해서 당초예산에 계상해가지고 지급을 했는

데 충북을 포함한 여 러 도가 어떻게 해서 

당초에산에 계상 못했느냐, 하는 말씀을 하 

시는데 7개도는 지급지침이 없어도 집행부 

와 의회가 일반직이 특별상여수당을 지급하 

는 이런 단계에서 교원들에게도 반드시 지 

급이 될 것이다, 해서 상호양해 사항으로 

아마 당초예산에 계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 

다.

지금 저회가 지급지침이 확정돼서 소요예 

산이 영달이 됐고, 또 해당과목에 예산이 

있어도 지금 교원들에게 특별상여수당을 우 

리 도만 지급을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지급지침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도 같은 경우 예산요구를 했을 때에 과 

연 어떤 결과가 나왔을 거냐, 하는 그런 우 

려를 저는 하고 있습니다.

전연 지급한다는 근거도 없는 상태에서 

공무원들에게 교원들에게 수당을 주고자 하 

는 예산을 의회에다가 요구했을 때에 어떤. 

결과가 나왔겠느냐, 타도는 일반직에게 지 

급하겠다는 그런 결정이 내려지니까, 반드 

시 이것은 교원들에게도 수당을 줄 것이다, 

해서 양해사항으로 소요액을 당초예산에 계 

상을 했던 것입니다.

⑩ 위원 김정길

그러면 말이지요. 제가 말씀드리는게 지 

금 다른 도에는 특별상여수당도 지급을 했 

지 않습니까, 절차를 밟아서 집행했던, 절 

차를 밟지 않고 집행했던, 집행을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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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굳이 충북만 이렇게 하고 있느냐 그거예

요.

그러면은 차라리 소신있게 그걸 꼭 집행 

해야겠다는 뚜렷한 소신이 있고, 법적 근거 

가 있다고 이러면은 기집행을 해도 되지않 

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되 

어가지고, 위원들은 잠 나쁜 사람으로 다 

만들어 능고, 또 심지어는 도의회에서 지곱 

을 못하게공 막는다 해가지고 관리국 직원 

들이 도 교사위원들한테까지 다니면서 로비 

를 하고, 교육위원들 집에 전화오게 만들 

고, 하는 것은 전부 집행청이 잘못돼가지고 

그런게 아니냐 이거여.

그러니까 소신있고, 꼭 그걸 지불해야 되 

겠다 이러면은 집행을 하지 왜 그걸 못하고 

물의를 빚느냐 이 얘기입니다.

⑩ 행 정 과 장  이상찬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8월달에 공무원들에게 효도 

퓨가비률 잠 소신을 가지고 지급을 했습니 

다.

지급을 했을 때에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 

까, 의회에서 교육청의 심의를 못해주겠다 

하는 그런 단계까지 나갔고, 중간에 정회까 

지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의원들에 

게 사전양해를 저희들이 구했던 겁니다.

•  위원 김정길

그 결과가 지금 없지 않아요?

⑩ 행 정과장  이상찬  

그러니까요.

⑯ 관 리국장  신재철

제가 말씀을 좀 드리지요,

어째서 학교 담임수당은 렸고, 상여수당 

은 안렀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두가지를 

양해를 구할려고 저희들이 의원들께 요청을 

했었습니다.

담임수당도 이게 금년도부터 주도록 지침 

이 늦게 내려와서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했 

고, 역시 특별상여수당도 작년 n 월 18일날 

왔기 때문에 이미 본 예산이 교육위원회 상 

정을 거쳐서 도의회에 상정이 ■됐기 때문에 

낼 수가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자금도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당 

초예산에 계상을 못해서 이게 금년 2월 6일 

날 자금이 영달이 됐고, 지침이 그것에 의 

해서 2월달에 주도록 법으로는 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양해를 구했더니, 교육위원 

회에서도 담임수당 주는 것에 대해서는 말 

씀이 안계셨고, 상여수당은 이것은 여러 가 

지 교원들이 제도자체를 거부한다는 뜻에서 

그게 말이 많았기 때문에 상여수당은 제동 

이 걸렸습니다.

도의회 역시도 담임수당 주는 것에 대해 

서는 아무 얘기가 없었고, 사전에 저회들이 

양해를 담임수당하고 상여수당을 같이 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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겠습니다 했더니 담임수당에 대해서는 못준 

다 하시는 말씀이 안계셨고, 양해를 저희들 

이 구한 걸로 알고 그것은 저희들이 웠고,

상•여수당은 이 제도자체를 지금 교원들이 

거부를 하고 있다, 그래서 그것은 못준겁니 

다.

書 위원 김정길

제가 아는 걸로는 말이지요.

그게 아니고, 처음에 교육감님이 도의회 

에 가셨을 때에 도의원님들이 교사위원님들 

이 하시는 말씀이 두가지를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정부에서 담임수당을 주는 것은 이 

해를 한다, 담임이 전체교원중에 한 7ᅳ 80% 

되니까 지불하는건 이해를 하는데 특별상여 

금 주는 것은 이해가 안간다, 하는 이 말씀 

을 하셨다는 거예요, 도의원들이 .

그런데 그게 교육감님 생각하고 약간 상 

반된 것이， 그냥 담임수당은 지불하고, 상 

여금은 안된다 이런식으로 아마 말씀을 들 

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하고， 엊그제 이틀동안 

에 교사위원들을 몇 분을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예산서를 보니까 담임수당은 

지급이 됐는데 이걸 가지고 자꾸 거론하면 

은 교육위원들이 조금 불편하지 않습니까, 

조금 양해를 해달라고, 그리고 특별상여수 

당은 아직 집행을 안했으니까, 그것은 이번 

에 의회에 통과해가지고 집행하는 걸로 해 

주시고, 학급담임수당 나간 그 부분에 대해

서는 문제를 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 

고 제가 몇 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리니까 그 분들 말씀이 그렇단 

말예요.

두개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정 

부에서 주는 것을 이해를 하는 쪽으로 이야 

기를 했는데 마치 이것은 교육감님이 지불 

해도 좋다는 이런 식으로 잘못 생각하신 거 

예요.

그래서 오놀 아침에도 전화를 받고, 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아마 그 문제 

는 학급담임수당 그 문제는 그렇게 심각하 

지 않은 것 같은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 

린대로 왜 같이 집행을 하지 법적인 근거가 

있고, 어차피 언제 줘도 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했으면은 이러한 공갈전화라든지, 

도에 물의라든지, 위원들간에 불협화음이라 

든지, 이런 것이 조성이 안될멘데 이걸가지 

고 집행부에서 말이지 이런 식으로 자꾸 플 

고 가니까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절대 좀 없게몸 신 

중을 기해가지고 딱 판단해가지고 좀 집행 

할게 있으면은 집행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은 집행 못하는 이유를 이렇게 됐다고 흉보 

를 해줘야지요.

⑯ 관리국장  신재철  

홍보를 했습니다 저회들이 전부.

⑩ 행정과장  이상찬  

2월 27일날 저희가 교사위원들하고 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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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사위원회 사무실에서요.

현안사업에 대한 서로 상호정보교환검 간 

담회를 가져서 또 국장님들도 많이 교체가 

되고 해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 간담회 석상에서 이 특별상여수당하 

고, 담임수당 문제를 거론을 했습니다.

자료를 렸습니다 그 분들한테.

먼저 번에 효도휴가비 문제 때도 그런 문 

제가 생겼었는데 이것 만은 꼭 양해를 사전 

에 구하는 거니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 

다 하고서 저희가 거기서 협의안건으로 냈 

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안이 담임수당은 양해사항 

으로 넘어갈 수 있으되, 특별상여수당은 절 

대 불가능하다, 만약에 특별상여수당을 지 

급하고서 추경예산에 을라왔을 때에는 삭감 

하겠다, 하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저희 국장님하고도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그러기 전에 교육위원 

회 의장님, 부의장을 만나 됩고, 우리가 도 

교사위원회를 갔었습니다.

거기서 와서 교육감님께 보고를 드렸습니 

다.

“담임수당만은 양해가 됐는데 특별상여수 

당은 핑장히 강력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큰일났습니다. 타도에는 다 양해 

사항으로 넘어갔는데 부산하고, 충북만 지 

금 미결정 상태인데 큰일났습니다” 했더니

그 다음날 교육감님을 모시고 제가 직접 갔 

습니다.

마침 교사위원회가 있었는데 점심드시고 

들어와가지고 한 20분정도 밖에 시간이 없 

다고 해서 그 시간에 가서 교육감님이 말씀 

을 하셨습니다.

거기에서도 역시 그 전날과 마찬가지로 

담임수당은 그것은 많은 인원들이 혜택을 

받는 거니까, 70%이상 혜택을 받는다고 그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데요, 그러니까 그 

건 관계가 없지마는 특별상여수당은 안되기 

로 했습니다, 유재철위원장님이 그러더니, 

나중에 교육감님이 두 번이상 말씀을 하시 

니까, 다른 위원님들은 다 “교육감님의 소 

신이 그러시면 지급하시지요”, 하는 정도로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일부 위원들은 또 강력히 반대하 

는 위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까지 됩고선 협조요청을 

하고 그러고 돌아 왔습니다.

그런데 아마 지금 와서 핑장히 와전이 된 

것 같은데요. 제가 직접 모시고 다니면서 

또 현장에서 안건을 제출했을 때 듣기로는 

“담임수당은 거론 않겠다, 다만 특별상여수 

당만은 그건 인정하지 않겠다”, 하는 것으 

로 저회들은 받아 들였습니다.

⑩ 간사  신용철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담임수당 관계하고 특별상여수당금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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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는 대략 얘기가 된 것 같으니까, 본청 여1 

산 설명을 일단 받으면서 세부사항에 두가 

지 문제가 구체적으로 나올 적에 구체적인 

것은 그 때 질문하는 걸로 진행을 해주셨으 

면 좋겠습니다.

⑩ 관 리 국 장  신재철

저 김위원님이 질의하신 답변사항 하나는 

답변을 드리고 넘어 가겠습니다.

이 공유재산 매각, 특히 학교폐교대상 매 

각에 있어서 여러 건을 합쳐서 입찰을 보면 

은 오히려 수입중대를 가져올 수 있는 방안 

이 있는게 아니냐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소관청이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진천 

에 폐교가 생기면은 진천 교육비 특별회계 

로 들어가고 제천이면 제천으로 들어가고, 

이 소관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같이 입찰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걸 좀 양해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⑩ 재 무과장  이기수

지금 그 재산매각은 2천만원이상은 전부 

공개입찰입니다.

단지 공공기관이나 또는 공익단체에만 수 

의계약을 하고, 2천만원만 넘으면은 전부 

입찰입니다.

⑩ 관 리 국 장  신재철

법적으로 수의계약할 수 있는데만은 저희 

들이 하고 그 이외에는 전부 입찰을 보는데 

다만 입찰을 한꺼번에 못보는게, 소관청이 

다릅니다.

⑩ 위원 김정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수

공유재산 매각문제는 하나의 상식이기 때 

문에 이해가 가셨죠?

⑩ 위원 김정길 

예.

⑩ 위원장  김광수

그리고 아까 김정길위원님 질문하신 선집 

행에 관한 문제는 지금 국장님하고, 과장님 

이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가급적이면은 선집행을 안하시는 방향으 

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⑩ 관리국장  신재철  

^1.

⑩ 위원 이근수

저는 그러네요, 김위원님도 그런 전화를 

받았다고 하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지 

금 집행부에서도 이러한 것을 일선에서는 

왜 그걸 지급을 안하느냐 이런 쪽에서 있으 

니까, 지금 집행청에서 지금 이러한 과정에

있다 하시는 것을 다시 흥보를 하시고 .......

⑩ 관리국장  신재철  

저희들이 전부 공문을 보냈어요.

이러한 과■정으로 법적으로다가 우리 줄 

수 없는 이러한 입장에 있으니까 양해를 구 

해라.

⑩ 위원장  김광수

그렇게 하고 우리가 몰랐을 적에는 이런



[저162히 〇J  시히 제1天!']

저런 억측도, 또 궁금하고 했었는데 지금 

그부분의 설명을 듣고 보니까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수당은 교원의 80%이상이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지급을 해도 될 것 같은 그러한 양 

해가 되는 것 같이 돼서 지급이 됐 고 ， 또 

성과급 특별상여금은 부분적인 교사만 해당 

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먼저 번에 지난 해 

에 추석때 특별상여금 줄 적에 문제가 얘기 

가 돼서 그 때는 전 공무원들에게 다 웠었 

는데도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이번도 양해 

를 구하러 갔더니 그 수당만은 80%에 해당 

이 되니까 그런대로 양해사항이 되는 것 같 

아서 넘어 갔는데, 그 특별상여금만은 일부 

선생님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거라 법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얘 

기가 돼서 지급을 못한 사실을 이제서 확실 

히 우리들도 알게 됐습니다.

원칙과 절차에 의한다면은 사실은 이러한 

절차를 밟아서 지급하는 것이 왼직이라고 

볼적에 이제까지 지급이 안된거라고 하면은 

이번에 추경을 해서 지급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⑩ 관 리 국 장  신재철

예, 그렇게 저희들이 공문을 주경에 착 

정되는 대로 바로 지급하도록 하겠다 하는 

공문을 내보냈습니다.

⑩ 위 원 장  김광수

그래서 지금  김정길위원님은 일이 그렇게

물의가 되는거라면은 먼저 번에 다 주고, 

말았으면은 일선의 교육자들한테는 그런 얘 

기가 나오지 않읊 것 아니겠느냐, 도의회에 

가서 우리가 조금 더 아쉬운 소리를 하더라 

도 그때 가서 아쉬운 소리를 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우선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를 슬기롭게 잘 해서 

여론화 되지 않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본 건에 바로 들어가서 먼저 말 

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세입예산분야 이것 

부터 부분적으로 다루는 것이 좀지 않겠는 

가 생각이 들어 집니다.

•  위원 정만재 

시간도 한 시간이 됐어요.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⑩ 위원장  김광수

여), 본격적인 심사는 조금 수ᅵ었다 합시 

다.

⑩ 위원 김정길

그러고 위원장님 말이지요.

물론 여러 위원님들도 피곤하실 거고 그 

런데 우리가 3일동안이 소위원회 활동기간 

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지루하시 

고 이러더라도 하나 하나 차근차근하게 짚

어서 하는 걸로 ........

⑩ 위 원장  김광수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제 62히 임시히 제 1차]

(15 시 00분) 

(15 시 10분 》

⑩ 위 원 장  김광수

속개를 선언합니다.

사항별설명서 11페이지 세입부분이 되겠 

습니다.

이것을 보시고서 질문하실 것 있으시면 

질문하시지요.

세입부분은 크게 봐서 국가부딤■수입이 있 

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일 반회계부딤■수 

입이 있고, 세 번째 지방자치단체교육비톡 

별회계 부담수입이 있어요.

질문 있으십니까?

•  위원 김정길

제가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 13쪽에 보면은 다른데 대가 

료 봐도 폐교임대, 임대 다 있는데 충북 중 

앙도서관의 자료를 요청해가지고 한 번 보 

니까 연간 360만원인가 임대료를 도교육청 

에 주는 걸로 되어 있던데 그게 왜 수입이 

안잡혀 있지요?

響 행 정 과 장  이상찬

기정예산 임대수입 3억 7,600이 있지 않 

습니까?

⑩ 위원 김정길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단 말이지요?

•  행 정 과 장  이상찬  

예, 그렇습니다.

⑩ 위 원 장  김광수

세입분야는 더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세출분야 25페이지 되겠습니 

다. 교육위원회 예산인데 이것은 맨 붙에 

하기로 하고， 31페이지 직제순으로다가 이 

렇게 하겠습니다.

響 행정과장  이상찬  

제가 건의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급여 문제는요, 저희가 내역을 뽑아 달라 

고 하면은 이보다 더 자세한 내역을 뽑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러시고서 이것은 그 

냥 넘어가셔야지 급여를 지금 따지시면은

핑장히 좀 ........

⑩ 위원장  김광수

그것은 우리가 질문과정에서 얘기를 할 

것이고, 지금 공보담당관실 32페이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⑩ 공보담당관  김통묵  

공보담당관 김흉묵입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 겠습니 다.

〈참 조〉

3, 199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32쪽 

_33쪽)

(들에 실음)

이상입니다.

⑩ 위원장  김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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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 뭐 질문할 것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 

지요.

•  위원 정만재

제가 한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거기 경비내역을 보면은 충북교육소식을 

현재까지 주 1회 발간하던 것을 월 1회로 

줄였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 

까?

⑩ 공 보 담 당 관  김통묵  

그것을 주 1회 하다보니까, 그렇게 매주 

나갈 소식이 넉넉한 것도 아니고요, 월 1회 

정도 하더라도 충북교육소식의 내용은 충분 

하게 시달될 수 있고 해서 그 핏수를 줄였 

습니다.

⑩ 위원 정만재

예, 잘 알겠습니다.

⑩ 위 원 장  김광수

그러면 말이지요 주요행사훙보 초청간담 

회라는게 뭐예요?

⑩ 공 보 담 당 관  김통묵  

주요행사가 있을 때에 교육개혁이라든지 

요, 또 기타 예를 들자면은 급히 학부모들 

에게 알려드릴 사항이 있다든지, 급한 소식 

을 전달할 사항이 았다든지 이럴 경우 

에.........

⑩ 위 원장  김광수

초청간담회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들을 초 

청해서 주요행사 훙보를 하는데 합니까?

•  공 보 담 당 관  김통묵

지 방기 자들하고, 중앙기 자들하고요, 주로 

기자들 하고 간담회를 갖습니다.

•  위원 김정길

이 에산을 제가 한 번 처음부터 들까지 

다 봤는데 말이지요, 사실상 공보담당관실 

예산 부족안합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방지 

기자들 한 10분, 중앙지 기자들 10분, 정보 

사이드(side)에서 2사람, 5사람, 그러면 25 

명인데 우리가 이것은 통례적으로 다 알고 

있는 겁니다마는 그 사람들 오면은 점심 사 

줘야 되고, 저녁 사줘야 되고，또 뭐 교육 

청 전반에 대한 업무를 그 사람들이 다 인 

용하장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조금 예산자체가 

빈약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제가 물어 보니까, 출입하는 기자들 

어디 가서 따뜻하게 밥 한 그릇 못먹는다, 

뭐 흥차 한 그릇 먹고 이런다 하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 기자들하고 식사를 했 

습니다마는 우리가 도의회나 시의회에 회의 

가 있을 때에는 신문에 막 박스(box)기사하 

면서 별놈의 기사 다 나와요.

그런데 비단 교육위원회 회의때에는 잘 

나와야 한 두줄 그렇게 비치고 만다 그겁니 

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그런데서 오는 

불만의 소리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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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니까요, 조 

금 그것을 다음부터는 그렇다고 넉넉하게 

하지는 마시고, 조금 해가지고 잘 좀 유대 

관계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⑩ 공 보담 당 관  김풍묵  

예.

•  위원장  김광수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지요?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⑩ 공 보 담 당 관  김통묵  

감사합니다.

⑩ 위원장  김광수

그러면 다음 기획감사담당관님 설명바랍 

니다.

⑩ 기 픽 감 사 담 당 관  신택희

기 획 감사담당관 신택희입 니 다.

3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잠 조〉

3. 199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33쪽 

-35 쪽)

4. ’ 96. 교육개혁박람회 추진개요

(들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수

우선 설명하신 것에 대해서 질문하실 것

있으세요?

•  위원 김정길

예,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4쪽하고 35쪽을 보면은 박람회 소요경비 

중에서 말이지요.

선진지 건학 및 자료수집 504만원, 실무 

팀 협의회, 영역별 협의회 이래가지고 전부 

가 예산이 1,764만원이 되지요. 거기에 참 

여하는 인원이 거의가 교사들 아닙니까?

⑩ 기픽감 사 담 당 관  신택희  

예, 그렇습니다.

•  위원 김정길

그러면은 교사들은 학교에서 출장비 이런 

것이 나가는게 있지 않습니까?

•  기 획 감 사 담 당 관  신택희

실질적으로 위원님도 아시지마는 학교에 

서 이만한 여비를 충당할 예산은 지금 헌재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은 자체학교운영비로 되 

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박람회를 통 

한 여비를 갖다가 지급하기는 조금 어려운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⑩ 위원 김정길

그리고 말이지요, 식사비가 1인당 한 분 

에 2만원, 3만원 이렇게 전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제가 7억 9천되는 예산이 많다는 얘 

기가 아닙니다.

다른 도에도 제가 알아보니까, 10억 가方- 

이가 전부 책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충



■북으로 보면은 않은 예산은 아닌데 보면은 

식사비라든지 이런 것은 과다하게 해놓았 

고, 흥보비가 없어요.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큰 행사 

를 하면은 중앙지는 못내더라도 지방지 같 

은데는 한군데 한 100만원씩만 해가지고 내 

면은 한 400만원뿐이 안드는데 이 훙보비가 

전혀 없어요.

그러면 이제 훙보비라는게 책자발행해가 

지고 준다든지, 이런 건데 그걸 우리 충북 

도민들이 그 책자를 받아 보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것을 조금 

봐가지고 훔보비를 좀 세우면 좋겠고, 여기 

에 실무팀 협의회라든지, 영역별 협의회, 

선진지 건학에 파건될 수 있는 공무원들의 

슷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⑩ 기 픽 감 사 담 당 관  신택희

전체인원은 33명입니다.

•  위원 김정길

33명이면은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

⑩ 기 획 감 사 담 당 관  신택희

저희들이 이번에 박람회 영역을 6개 영역 

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한 개영역에 5명정도가 되겠습니 

다.

그 영역을 잠깐 말씀드리면은 충복교육의 

미래상의 모습을 갖다가 그리는 것 하고， 

또 인성교육, 충북에서 금년도의 주제가 세

계화를 주도하는 창의적인 인재육성이기 때 

문에 인성교-육, 또 장의성 교육, 세계화 교 

육, 또 교단선진화, 열린 교육 이렇게 6개 

분야를 저희들이 전시회 작품으로 선정을 

했기 때문에 한 개 영역에 5명정도 되겠습 

니다.

書 위원 김정길

그러니까 말이지요, 이런 중요한 행사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상당히 지금 충 

북교육을 훙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 

닙니까, 이런 중요한 행사를 하면서도 훙보 

비도 없냐말이에요, 왜.

⑩ 기픽감 사 담 당 관  신택희 

그래서 3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금액은 많지 않겠지마는 박람회 훙 

보 및 팜플렛 인쇄가 약 천만원정도 서 있 

습니다.

⑩ 위원 김정길

그러니까 말이지요, 제가 말씀드리는건 

이거는 천만원이 짐■플렛 만들어서 돌린다는 

것 아닙니까?

參 관 리 국 장  신재철

잠고토 말씀을 드리면은 이것은 정부차원 

에서 개최를 하고, 충북은 참가만 하기 때 

문에 훔보는 정부차원에서 흉보를 해줌니 

다.

⑩ 위원 김정길

해주는데 우리도 좀 이런 행사를 한다하 

고 훙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거지

[제 62히 임시히 제 1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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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⑩ 관리국장 신재철

그것은 필요한 것만은 업무추진비에서 그 

런대로 활용할 수가 있지요.

響 기획감사담당관 신택희 

그리고 예요가 이번에 주요한 협조부서기 

때문에 지금 현재 KBS를 통한 훙보는 저회 

들이 큰 둔을 안들여도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響 위원장 김광수

여기 시설비가 7억 9천만원이라고 했는데 

시설비가 상당히 많이 드네요?

書 관리국장 신재철 

이것은 재훨■용이 됩니다.

저희가 아까 여기 말씀하신대로 상설전시 

관에서 활용을 합니다.

•  위원장 김광수 

예, 그만하면 되시겠지요?

(“예 .” 하는 위원 있음)

박람회 예산이 8억 3,736만 4천원이 나 되 

는데 잘 하시기 바랍니다. 

m 기픽감사담당관 신택희 

예, 감사합니다.

醫 위원장 김광수

그럼 다음에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설명 

해 주시지요.

⑯ 행정관리담당관 정금옥 

행정관리담당관 정금옥입니다 .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3. 199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35쪽 〉 (붙에 실음)

이상입니다.

⑩ 위원 김정길

교육위원 재해보상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 

리겠습니다.

이게 물론 좋은 말씀인데요, 이것은 과목 

설치를 예를 들어서 세워놓았다고 하면은 3 

명으로 해가지고 위원들 뭐 사고나기를 바 

라는 겁니까, 과목존치만 해서 1명으로 해 

서 그냥 놓고, 문제가 발생되면은 예비비에 

서 지출을 해도 되니까 말이지요.

곧이 3회로 해가지고 말이지요........

•  관리국장 신재철

아니, 욋수가 3회니까요, 그건 특별한 의 

의는 없는 겁니다.

•  위원 김정길

그러니까 이것은 과목존치를 하면은 1회 

만 해놓아도 충분하다 이거예요.

⑩ 행정관리담당관 정금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해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면은 

1년간에 상당하는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 

습니다.

그래서 1회 지급에 360만이 들어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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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어떤 불상사가 있어가지고 더 위 

중한 사고가 있다면은 2년치를 하다보면은 

720만:원이상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한 번 지급할 수 있는 금액만묻은

책정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

⑩ 위원 김정길

생각을 해봐요, 내가 무리한 얘기가 아니 

지 않습니까？

#  관리국장 신재철 

그래도 상관없어요.

⑩ 위원 김정길

그렇지요. 과목존치만 시키고 하면은 충 

분합니다.

#  위원장 김광수

지금 삭감해야 되겠네요.

⑩ 관리국장 신재철

그것은 위원님이 계수조정할 때에 삭감하 

시면 되는거니까요.

⑩ 위원장 김광수 

여기서는 넘어가지요.

(“예. ” 하는 위원 있음〉

행 정 관리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 드}. 

다음에는 초등장학과 소관 설명바랍니다. 

⑩ 초 등 장학과장 김천호 

초등장학과 내용은 36쪽에 있습니다.

〈참 조〉

3. 199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 

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36쪽)

(붙에 실음)

이상입니다.

⑩ 위원 김정길

벽지학교 어린이 신문 보급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능촌학교하고 벽지학교 분리를 시키는 

것 아니예요.

별차이는 없지않습니까, 능촌학교나 벽지 

학교나 그게 그거 아니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차라리 

벽지학교라고 하지 말고, 농촌학교라 헤가 

지고 이걸 보니까 신문내용을 보면은 학생 

들이 공부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지 않 

겠습니까?

⑩ 초등장학과장 김천호 

예, 그렇습니다.

⑯ 위원 김정길

그러면 이걸 좀 확대해가지고 골고루 많 

은 학생들이 혜택을 보게듬 이렇게 해주는 

게 낫지 53개교인데, 이걸 할려면은 지금 

능촌학생들의 실력문제가 상당히 대두되어 

있으니까 벽지학교라고 굳이하지말고, 능촌 

학교라 해가지고 조금 중액을 하더라도 농 

존 시골 학생들이 고루 헤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연구를 해보세요.

⑩ 초등장학과장 김천호 

이것이 처음 시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특히 고마운 말씀인데 벽지학교 어린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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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한 번 이 사업을 시행해 보고, 그 

파급효과라든지, 성과를 봐가지고 지금 위 

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농존익■교에 확대 실 

시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⑩ 위원장 김광수

이번에 시행 성과가 좋으면은 다음에 

티 ........

⑩ 초등장학과장 김천호 

확대보급하는 방향으로 연구검토를 하겠 

습니다.

고압습니다.

⑯ 위원 정 만 재

제가 한가지만 참고적으로 여쭈어 보겠습 

니다.

거기에 보면은 교과연구회 지원이라고 해 

서 조금 전에 개혁과제 5과제가 설정이 되 

어 있지 않습니까, 참 고 ,으 로  37페이지 중 

등장학:라 소관을_ 보면은 여기는 개혁과제가 

4과제 전국발표가 1교과로 되어 있다는 말 

입니다.

이 초등장학과 여기에도 전국 발표는 없 

습니까?

⑩ 초등장학과장 김천호 

지금 교과연구회 지원이 국고지원이 있 

고, 우리 대응하는 자체예산지원이 있는데 

국고지원 예산으로 하는 사업은 이렇게 1교 

과라든지, 2교과를 전국발표로 지정했습니 

다.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중등만 교육부 지정

이 되어 있고, 초등은 도 자체적으로 이렇 

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⑩ 위원 김정길 

예, 알겠습니다.

⑩ 초등장학과장 김천호 

62쪽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조〉

3. 199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제 1 회 추가경 정 예산안 사항별설 명 서 (62 

쪽, 70쪽)

(플에 실음)

이상입니다.

⑩ 위원장 김광수 

초등장학과 더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초등교직과 설명바랍니다. 

⑩ 초등교직과장 노헌우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 조〉

3. 199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제 1 회추가경 정 예산안사항별 설 명서 (48쪽, 

52쪽)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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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위원장  김광수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직원을 상대로 해 

서 전문직을 선발하는 거지요, 이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⑩ 초 등 교 직 과 장  노현우  

교육경력 15년이상에 근평 "우”이상인 자 

면은 응시할 수 있습니다.

⑩ 위 원 장  김광수  

그런데 1차 선발을 했지요?

⑮ 초 등 교 직 과 장  노현우  

예, 작년도에 했습니다.

⑩ 위 원 장  김광수

대상자는 15년이상으로 했나요, 어떻게.

⑩ 초 등 교 직 과 장  노헌우  

초둥인 경우는 작년도에 교감 사실상 자 

격가진 사람들이 거의 전체였습니다.

그래서 현직 교감에 한해서 전문직을 웅 

시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  위 원 장  김광수  

앞으로는 어떻게?

⑩ 초 등 교 직 과 장  노헌우  

앞으로는 확대되려니 이렇게 보고 있습니 

다.

⑩ 위 원 장  김광수

그러니까 교감아닌 , 일반평교사중에서 15 

년이상 된 사람이면은 응시할 수 있 게 공 .... 

⑩ 초 등 교 직 과 장  노헌우  

법에는 그렇습니다. 법에는 15년이상에 

근평 “우 ”이상인데 사실상 그렇게 될 때에

어려운 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 

는 초등에서는 현직 교감에서 응시하도록 

했는데 앞으로 더 확대한다면은 교감자격중 

을 가진자, 또 박사학위를 소지한자, 이런 

것을 좀 고려 연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⑯ 위원장  김광수

뭐 여러 가지 시행을 하다보면은 어려움 

도 있겠죠, 그런데 초등경우라면은 교감자 

격증을 소지했거나，교감에 있는 분들이 거 

의가 남자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여자 

선생님으로서 교감자격중이나 교장을 하시 

는 분들이 불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⑩ 초등교직과장 노헌우

많은 숫자는 아닌데 지금 6명인가 이렇게 

돼요.

⑩ 위원장  김광수

도내에 6명밖에 안되시지요, 그렇다고 할 

적에는 그래도 선생님들의 지금 현재 반은 

여선생님이고, 또 학생으로 보더라도 반이 

상이 여학생인데 이 장학직 전문직에 이 남 

자들만이 이렇게 해줘야 되겠느냐 하는 생 

각이 들어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중등학교도 그렇지마' 

는 초등학교의 교감자격증이상 소지자로 선 

발을 한다고 할 것같으면은 이 여선생님들 

은 참여할 기회가 없지 않는가, 이렇게 보} 

서 여선생중에서도 15년이상 우수한 사람은 

장학사로 선발해서 장학지도에 임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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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중등도 앞으로 여선생의 숫자가 

점점 더 들어나고 이것도 같은 생각이 들어 

서 교감자격중 소지자 이상으로 한다는 것 

은 문제가 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m  초 등 교 직 과 장  노헌우  

예 연 구 하 겠 습 니 다 .

響 위원장  김광수  

그럼 초등교직과 다 풀났습니까?

⑩ 관 리 국 장  신재철

초등교직, 중등교직도 같이 넘어 갔습니 

다.

⑩ 위원장  김광수  

중등교직도 다 들났습니까'?

•  관 리 국 장  신재철

예.

⑩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 면 중등장학과장님 설 명 바랍니 다.

•  중 등 장 학 과 장  이재관  

중등 장학과장 이재관 입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 제62히 임 시 히 제 1 자」

<참 조〉

3. 199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36쪽 

-38쪽, 54쪽-55쪽, 59쪽, 61쪽, 67쪽. )

(들에 실음)

이상입니다.

⑩ 위원장  김광수  

위원님들 질문하시죠.

•  위원 김정길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37쪽에 교육개혁과제연구회 지원 국고보 

조금 5,300만원 이 게 말이 지 요, 국고보조면 

은 교과교육연구 활동 지원비로 딱 쓰게 되 

어 있지 않습니까, 다른 항목으로 할 수는 

없는 거지요, 그 금액이.

⑩ 중 등 장 학 과 장  이재관  

예.

•  위원 김정길

그런데 보면은 교육개혁과제연구회 라는게 

핍니까?

⑩ 관 리국장  신재철

2가지로 와서 그렇습니다.

전국발표회 1,300만원이 왔고, 그 다음에 

교육과제 4과제에 천만원씩 해서 5,300만원 

이 국고에서 딱 찍어서 온겁니다.

그것을 분류해 놓은 겁니다.

⑩ 위원 김정길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학생생활지도에 

이것은 돈만 지역에다 지불할게 아니고 이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생활지도에 대해서.

⑩ 중 등 장 학 과 장  이재관  

저희가 생활지도 파트에서 나가서 참석도 

하고, 회의 주관도 하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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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위원 김정길

이게 말이지요, 지역별로 청소년 문제가 

심각한데 지역별로 보면은 그런 단체가 있 

는지 없는지 조차도 모르겠어요.

전허 활동을 안하고 있더라고, 왜그러느 

냐면은 이게 있다면은 경찰서라든지 이렇게 

협조를 해서 할벤데 그런데 전혀 협조를 하 

는게 없어요.

•  중 등 장 학 과 장  이재관

아니예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은 올 해 

도 행사를 많이 했는데 학교주변 폭력주방 

캠페인이라든지，시가행진 같은 걸 다 교외 

생활지도운영장 교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 

니다.

•  위원 김정길

이게 본 예산에는 얼마 들어가 있습니까? 

⑩ 관 리국 장  신재철  

시지역은 당초예산에 150만원, 군지역은 

100만원씩 서있습니다.

⑩ 위원 김정길  

일반인들입니까?

⑩ 관 리 국 장  신재철

아니죠, 선생님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 

다.

⑩ 위원 김정길

그러니까 선생님들 생활지도인데 이것을 

자꾸 돈만 내려보낼게 아니라, 좀 그걸 철 

저하게 시 • 군 교육청별로 감독을 하던, 본 

청에서 감독을 하던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이것이 잘 운영이 되고 있나, 안되고 있나 

를 철저하게 감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 

다.

•  중등 장 학 과 장  이재관

저회들이 장학지도나가서 확인을 하겠습 

니다.

⑯ 위원 김정길

수시로 해가지고 만약에 자꾸 이런 것 예 

산만 낭비하고, 안하고 말이지 나둬 먹기식 

으로 말이야 이번에 누구 나가라, 이래가지 

고 그냥 안하고 이러면은 아무런 효과가 없 

단 말여요. 알아보면은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청차원에서 하던 시 •군  교육 

청에 맡기던 감독을 철저하게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⑩ 중등장 학 과 장  이재관  

예，그렇게 하겠습니다.

⑩ 위원장  김광수

예산이 만을 것 같으면은 제대로 했을멘 

데 예산이 얼마 안되니까 좀 소홀하게 그냥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⑩ 관리국장  신재철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저희 교육기관에서 

하는 행사는 P .R에 대해서 거의 관심을 안 

두거든요.

그러니까 일반행정이나 저쪽보다는 내실 

은 기하면서 그런 효과면으로 그런게 조금 

부족한게 있어서 저희들이 자꾸 강조를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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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왜 일을 하면서 자꾸 P.R을 해서 신문화, 

기사화 되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했다는걸 

좀 널리 알려야 될게 아니냐 하는데 일반적 

으로 교육기관에 계시는 분들이 그런데에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⑩ 위원 김정길

아까 그래서 공보실 예산가지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⑩ 위원장 김광수 

또 다른 질문하시지요.

⑩ 위원 김정길

54쪽에 어학실 확충있지요, 당초에는 공 

립을 10개교로 해가지고 왜 추경에다가 말 

이지요 공립고 3개, 사립고 5개, 중학교 2 

개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것을 당초에 한 대 

로 공립은 공립으로 해야지 왜 자꾸 변경을 

합니까, 그리고 공립 3개 해놓고, 사립 5 

개, 이게 지금 우리가 입시제도가 개선이 

돼가지고 지금 고등학교 3학년들도 말이지 

요, 바로 입시가 눈앞에 와있지 않습니까, 

이걸 지금 굳이 중학교까지 배정을 해가지 

고 또 사립에 5개나 변경을 해놓고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안듭니까, 처음에 

공립으로 지정을 했으면은 공립으로 해야 

지, 왜 행정을 왔다 갔다 해요.

•  중등장학과장 이재관 

지금 김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제 62히 임시회 저11차]

처음에는 사립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립 

에 어학실이 빈약해서 강화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면은 어학실이 중학교가 35 

개, 고등학교가 23개인데 사립이 별로 한 

것이 없습니다.

⑩ 위원 김정길

지금 고등학교의 숫자를 따지면은 공립하 

고 사립하고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은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에 이렇게 세우던 

지 해야지, 지금 충북 고등학생들이 말이 

죠, 대학에 가는 비율을 알고 있잖아요, 그 

러면은 이거를 사립을 꼭 뭐야된다면은 한 

3개를 주고, 공립은 5개를 주고, 중학교는 

지금 그렇게 급한게 아니장아요.

•  관리국장 신재철

원래 중학교부터 시작을 해서 올라오는 

겁니다.

⑩ 위원 김정길

그러면은 당초의 계획을 왜 이렇게 잡았 

난 말이에요?

⑩ 중등장학과장 이재관 

그런데 지금 중학교도 시 •군  소재지에 

있는 것은 거의 하고, 또 이것이 어학실이 

상당히 커서 교실이 한칸 반이나 두칸이 있 

어야 되기 때문에 있는 학교에 해주지 교실 

이 여분이 없으면은 해줄래야 해줄 수가 없 

습니다.

⑩ 위원 김정길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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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은 말이죠, 모든 행정은 자꾸 이랬다, 저 
랬다 바꾸지 말고 처음부터 딱 일관성 있게 

나가면은 물론 시행착오는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시행착오를 하는 행정이 어 

디 있습니까", 그래.

처음에 그러면은 계산도 안해보고, 공립 

에 10군데를 해놨다가, 보니까 이거 말이 

안되겠다, 공립 3군데 주고 그래, 7군데를 

줄여 버려요 그래.

이런 것은 처음부터 계획을 수립할 때부 

터 집행과정까지 세밀하게 검토가 되어가지 

고 돼야되는데, 줄이는 것도 어느 정도 줄 

여야지 7학교를 줄여가지고 전체를 다 이렇 

게 재편성을 할려면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공립을 한 5군데를 주고, 목 중 

학교를 줘야할 것 같으면은 2군데를 주고, 

사립을 3군데를 준다고 하던지, 이렇게 되 

어야지 지금 공립이 학교수가 얼마입니까 

지금.

그리고 당장 내일모레면 말이지 입시준비 

하는 학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학은 가 

야 되고 그러는데.

⑩ 중등장학과장 이재관 

이 중학교도 공립입니다. 사립이 아니 라. 

_  행정과장 이상찬 

김위원님 잘 알았습니다.

저회들이 다음부터 어떤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사업변경을 않도록 철저하게 계획하

고 기초자료를 했어야 하는데, 처음에 아마 

밭건 못한 사항이 지금와서 발건된 것 같습 

니다.

⑩ 중등장학과장 이재관

앞으로는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만재 

그정도로 넘어 가시지요.

⑩ 위원장 김광수

예, 중등장학과 소관 더 질의 있으십니 

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중등장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⑩ 중등장학과장 이재관 

감사합니다.

⑩ 위원장 김광수 

다음 과학기슬과 설명바랍니다.

⑩ 과학기술과장 백경름 

과학기 슬과장 백경흙입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참 조〉

3. 199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제 1 회 추가경 정 예산안 사항별설 명 서 (38 

쪽, 55쪽 -56쪽, 61쪽, 63쪽, 67쪽, 기쪽 .)

(붙에 실음)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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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신 것 질문들 하시지요?

여비규정에 그 추진위원들 여비가 1인당 

하루 4만 6천원이에요?

書 과학기술과장 백경름 

여'!.

響 위원 정만재

그 경비내역에 보면은 1급지, 2급지로 나 

눠져 있어요, 예를 들어 1급지 가지역, 나 

지역은 현재 어떻게 구분하고 있습니까?

驗 과 학 기술과장 백경름  

이게 1급지는 교육청 소재지의 도시지역 

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나지역은 기타지역으로 봐야 됩니 

다.

醫 위원장 김광수

청주고에는 보편적으로 봤을 때는 예산이 

많은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⑩ 행정과장 이상찬 

이것은 과학관 내부시설비인데요. 

m 위원 김정길

국고에서 지원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參 관리국장 신재철

이것은 그게 아닙니다. 먼저 국고에서 

과학관 신축비는 보내왔거든요.

그게 과학관만 되고, 내부시설이 안되니 

까 내부시설비를 주는 거지요, 지금 계상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광수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회체육과장님 설명 바랍니다. 

⑯ 사회교육체육과장 한상우 

사회 교육체 육과장 한상우입 니 다.

47쪽을 뵈•주시기 바립■니다.

⑩ 관리국장 신재철

옛날 얘기지요, 지금은 규정에 의해서 다 

주고 있습니다.

⑩ 위원장 김광수
51쪽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 경비가 왜 감 

이 됐어요?

•  관리국장 신재철

국고조정을 하면서 전국으로 감액이 됐어 

요.

〈참 조〉

3. 199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제 1 회 추가경 정 예산안 사항별설 명 서 (47 

쪽-49쪽, 51쪽, 56-57쪽, 64쪽 .)

(월•에 실음)

이상입니다.

⑯ 위원장 김광수

49쪽 양호교사 연수경비 90명에 한해서 

1,956만원이라는 건가요?

•  사회교육체육과장 한상우 

예.

⑩ 위원장 김광수

자격연수는 여비를 안주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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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행정과장 이상찬

당해년도 수입재원이 줄거나 늘으면 더 

주는 경우도 있고, 국고보조가 중감되는 경 

우가 있습니다.

⑩ 위원장 김광수

56쪽 신설종목지원 500만원이라는게 핍니 

까?

⑩ 사회교육체육과장 한상우

이것은 옥천고등학교 배구팀이 신설팀이 

신설됐기 때문에 거기 지원할려고 하는 겁 

니다.

⑩ 위원장 김광수

64쪽 여자축구부 합숙소를 하는 거예요?

⑩ 사회교육체육과장 한상우 

예, 합숙소를 조립식으로 해서 2,400만원 

드는 겁니다.

⑩ 위원장 김광수 
축구부 학생이 몇 명정도 돼요?

•  사회교육체육과장 한상우 

축구부 학생은 한 스물댓명 됩니다.

⑩ 위원 정만재

이 정구장 시설에서요, 4,000만원되어 있 

는데 이게 몇 개나 만드는 겁니까?

⑩ 사회교육체육과장 한상우 

4면을 합니다.

•  위원장 김광수

더 질의 없으시죠?

( “예. ”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 다.

지금 관리국만 남았죠?

⑩ 관리국장 신재철 

예.

⑩ 위원장 김광수 

그럼 10분간 정회했다 하지요?

( “예 .”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人| 30분》

(16 시 42분)

⑩ 위원장 김광수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관리국 소관 총 

무과 설명을 바랍니다.

⑩ 총무과장 고일영 

총무과장 고일영입니다.

총무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3. 199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제1 회 추가경 정 예산안 사항별설 명 서 (39 

쪽-4〇쪽, 50쪽, 53쪽, 기쪽.)

(붙에 실음)

이상입니다.

⑯ 위원 김정길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40쪽에 보면은 재해부조 및 사망조위금 1 

인당 230만원씩 책정을 해놓았죠, 그 근거 

는 무슨 근거로 그래놓았으며, 또 그 다음 

에 500명이나 재해사망자가 발생된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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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았는데 이거는 법이 바위어 가지고 금년 

6월 1일부터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도에 재해보상급여가 나간 것이 얼마 

입니까?

⑩ 총무과장 고일영

작년도에는 9억 2,818만 8천원이 나갔습 

니다.

•  위원 김정길

그런데 이건 상당히 많이 해놓았는데 이 

걸 작년도 수준에 맞주어가지고 편성을 해 

놓으면 좋지 않아요?

예산만 자꾸 중액을 시켜능았는데 9억 5 

천이나, 한 10억이나 이렇게 해놓지, 이것 

은 11억 5천 아닙니까■, 그렇지요?

•  총무과장 고일영

’ 93년도에는 366명에 6억 400만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리고 ’ 94년도에는 433명에 7억 6천만원 

이 집행이 됐어요.

그리고 ’ 95년도에는 462명 에 9억 2,800만 

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이걸 따져보면은 ’ 94년도에는 26%, ’ 95년 

도에는 22%가 중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 중간선인 24%정도 

증액하는 걸로 예상을 해서 계상을 한겁니 

다.

⑩ 위원장 김광수 

230만원의 기준은?

⑩ 총무과장 고일영

이것은 저희가 총 지출예상액을 인원수로 

나눈겁니다.

그런데 작년도 예산가지고는 절대로 안되 

는 것이 뭐냐 하면요, 이것은 봉급이 오르 

거나 재해인원수가 늘거나 그런데 재해인원 

수도 한 15%정도 들고 있어요.

거기다가 또 봉급이 인상되기 때문에 그 

래서 24%정도를 인상하는 걸로 보는 겁니 

다.

⑩ 위원 김정길

이게 11억 5천이라 상당히 많은데 말이지 

요?

⑩ 총무과장 고일영

이것은 공무원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망 
했을 때에 재해급여라고 하는 명목으로 지 

급하는게 있습니다.

공무원이 직접 사망했을 때에는 될보수액 

의 3배틀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배우자나, 직계존속 사 

망시에도 질보수액을 사망 부조금으로 지급 

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수해나 화재, 기타 재해 

를 입었을 때에도 재해보상금으로 봉급의 6 

배 이내에서 부조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 

는 겁니다.

⑩ 위원 김정길 

작년에 추경을 했습니까?

⑩ 총무과장 고일영

금년에 지방자치단체 부담으로 된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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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 김정길

금년도부터 시행되는 겁니까?

•  총무과장 고일영

여 작 년 까 지 는  연금관리공던: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響 위원장 김광수

그 위에 시 • 도교육감 업무협의회 300만 

왼이라는 것이 신설되는 거여?

⑩ 관리국장 신재철

금년에 돌아가면서 교육감님들 간담회를 

개최를 하는데 충북이 계속 미루다가 금년 

에 또 충북이 할 차례가 돌아왔어요.

그래서 교육감님들 오셔서 간담회를 개최 

합니다.

⑩ 위원 김정길

그리고 말이죠, 39쪽에 보면은 기타사업 

추진에 말이죠, “교육행정 협조인 격려” 해 

가지고 30만원씩 20회를 해놓았어요, 그런 

데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정보비 

아닙니까?

⑩ 총무과장 고일영

이것은 업무추진비 인데요. 정보비성 입니 

다.

•  위원 김정길

벽지학교 위로라든지 이런 것은 교육감님 

이 그냥 가실수 없어서 봉투 하나 주고 이 

래 가는데 교육행정 협조인 격려금 이것은 

교육감님 판공비도 있잖아요?

⑩ 총무과장 고일영

물론 있지요.

⑩ 위원 김정길

있는데 또 이겉 정보비 형태로 돌려 놓으 

면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내가 건들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판공비가 서가지고 있는데 

또 다시 이것을 정보비 명목으로다 올린다 

는 것은 예산을 편성하면서 조금 생각해 봐 

야 될 문제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많은 돈도 아닌데 600만원인데 말이지요. 

이런 것은 1억이 넘는 판공비에서 지출을 

하지, 사실은 벽지학교 위로 이것까지도 거 

론을 할려고 했는데, 이 문제는 벽지학교 

위로 같은 것도 말이지, 교육감님이 가서 

방문하셔가지고 애로사항 청취해가지고 문 

제해결 해주면은 얼마나 사기가 올라갑니 

까, 좋은데, 가서 30만원 준다고 했는데 거 

기까지는 제가 양심상 얘기를 못드리겠고, 

위에 정보비 있잖아요.

이것은 내가 봤을 때 만약에 원안이 도에 

간다고 해도 도에서 거론할 수 있는 문제예 

요, 이게. 그래서 이 관계는 조금 참고해 

주시면 좋겠네요.

⑩ 총무과장 고일영

이게 과목상으로는 분명히 정보비는 아니 

고 보상금인데요.

작년도 예산에 준해서 추경에다가 저희들 

이 요구를 하게 된겁니다. •

•  위원 김정길

그러면은 이 제목을 다른 것으로 바꾸지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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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 협조인 격려란 말예요, 이게.

이걸 보면은 누가 봐도 이것에 대해 이야 

길 하지 안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이게 

교육감님 정보비 성격인데 이게 잘못된 거 

지 이거는.

書 관리국장 신재철 

그 다음 넘어가시지요? 

m 위원장 김광수 

예, 그 다음 하시죠.

⑩ 위원 김정길

53쪽에 경비를 보면은 2,189만 6천왼이 

나와 있네요, 이게 다른 행정공무원들 시험 

을 보면은 응시원서값 수수료만 가지고도 

다" 이 경비를 충당을 하거는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게 적자가 나와 있어 

요.

그러면은 집행청에서 그걸 조정을 잘 해 

가지고 그 수수료 받는걸 가지고 이 경비를 

충당할 수 있게몸 이렇게 해주셔야지 달리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響 총무과장 고일영 

이것은 좀 특이 합니다.

왜그러냐 하면요， 이게 행정직이 50명이 

고, 건축직 6명, 토목 3명, 전기 3명, 기계 

3명해서 이 직종이 5개 직종이 해당이 됩니 

다.

그래서 그 인원수가 많거나 적거나 출제 

경비는 비슷하게 들어가는데 이 건축, 토 

목, 전기직에는 응시인원수가 불과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그 1인당 경비로 보면은 핑장히 

많이 계상이 됩니다.

⑩ 위원 김정길

그런데 이게 적자가 나도 1，2백만원이나 

2,3백만원 나면 좋은데 이게 2,189만 6천원 

경비중에 내가 따져보니까 1,189만 6천원이 

적자란 말예요.

그러면 반이상이 적자거든, 이것은 문제 

란 말이지, 그렇게 많은 적자를 보면서 그 

런식으로 한다면은 이게 말이됩니까?

⑩ 관리국장 신재철

응시원서대 이런걸 올려 받을 수가 없거 

든요.

⑩ 위원 김정길

그러면 예산기능을 좀 생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좀 관심을 가지고 

운영을 하면은 1、3백만원 이렇게 적자가 

나는 것은 이해가 간다 이거예요.

반이상 천만원이상이나 적자가 나는데 얘 

기가 안되는 거지요. 

m 관리국장 신재철 

공채하는데 거의가 적자예요.

왜냐하면은 시험을 건축，무슨 직 할 때 

마다 바위어 지거든요, 출제위원이 바위고, 

사립학교 같은 데서는 원서대 몇 만원씩 받 

고 팔아가지고, 오히려 그걸 가지고 이익을 

보는데 공무원의 특성은 그렇게 할 수가 없 

으니까.

-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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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총무과장 고일영

응시자들한테 더 받으면 되는데요, 5천원 

이상은 못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 

니 다 .

⑩ 위원장 김광수

총무과 더 질문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⑩ 총무과장 고일영 

고맙습니다.

⑩ 위원장 김광수 

다음에 재무과 설명바랍니다.

⑩ 관리국장 신재철

재무과장이 지금 없는데 제가 간단히 설 

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3. 199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 

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 (65쪽. )

(붙에 실음)

이상입니다.

⑩ 위원 김정길

사택구입비로 2억 8,800만원이 올라왔는 

데 말이지요, 어느 지역입니까?

⑩ 관리국장 신재철

일반계 고등학교가 예성여고, 진천고 2개 

입니다.

실업계 고등학교는 옥천상고, 진천상고,

중평 공고입니다.

⑯ 위원 김정길

그런데 왜 이걸 제가 말씀드리냐면은 제 

가 지금 서면질문을 할려고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각 학교에 말이지요, 사 

택이 방치를 해놓아가지고 귀신이 나올정도 

로 막말로 지금 엉망이에요.

그런데 지금 교장선생님들이 옥천, 진천, 

충주 예성 전부 이런덴데 교장선생님들이 

실제 근무를 안하시는데 있는 학교도 지금 

사택을 이용을 못해가지고 기능직들이나 이 

런 사람들이 쓰거든요.

지금 한두군데가 아닙니다, 물론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그런데 굳이 지금 이걸 말이지 교장들 사 

택 사용을 안하고 진천같은데, 충주같은데, 

중평같은데는 말이지 시내 그냥 왔다 갔다 

안하겠습니까, 굳이 이런 많은 예산을 가지 

고 사택을 구입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바람 

직하지 못합니다.

차라리 이런 돈이 있으면은 기존 있는 사 

택을 보수를 해가지고 그 지역에서 그 분들 

이 계시게공 해야지 지금 있는 사택도 전부 

놀리면서 그렇게 돈이 많아요?

⑩ 관리국장 신재철

교육청에서 이거는 교육감님 역점 사업으 

로 하시는 건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사택이 

방치되어 있거나 하는 것은 금년에 필요가 

없는 것은 팔어 없애고, 헐고, 그 다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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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면서 방치되어가지고 써야 할건데 지금 

그렇게 된 것은 지금 시설비에 사택보수비 

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조사를 전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비를 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 지역에서 

출퇴근을 하면서 교장선생님이 살지를 않으 

면은 그것은 우리가 행정조치로 처벌을 할 

겁니다,

⑩ 위원 김정길

진천같은데는 그렇지 않습니다.

⑩ 관 리국 장  신재철

진천같은데도 지금 선생님이 살고 계십니 

다, 그러면서 사택이 있어서 아이들을 우리 

가 가르칠테니까 사택을 해다고 하는 이런 

요구에 의해서 지금 하는 거거든요.

⑩ 위원 김정길

뒤에 투속조치로써 거기에 실질적으로 거 

주를 하고 있는지, 안하는지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가 따라야 하지 않습니까?

⑩ 관리국장 신재철  

그렇습니다.

교육감님이 이것은 엄단하신다고 하셨습 

니다.

사택이 있으면서 활용을 안하는 교장들.

•  위원 김정길

교육감님의 의지는 그러신지 들라도, 일 

선 교사들이나 교장선생님들의 요는 출 • 퇴 

근에까지 관계를 하지 말아라 하는 여론이

1,200명중에 1,173명이에요.

그런 여론이 우세한테 이걸 가까운 거리 

에다가 사택을 건설해 놓고, 교장선생님보 

고 거기서 생활하라고 그러면은 과연 그게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있겠냐 이거지요.

⑩ 관 리 국 장  신재철

그래서 지역별로 이것을 전부 해줄 수가 

없어서 그 지역에서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이런데를 지금 배정을 하는 겁니다.

이게 전부 일률적으로 다 해주는게 아니 

고, 일단은 그 지역에서 상주를 하는걸 원 

칙으로 해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는 겁니다.

(재무과장 들어옴)

⑩ 위원 김정길

하여튼 뭐 잘 알아서 하시겠지마는 제가 

볼때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봅니다.

⑩ 재무과장  이기수

이제 앞으로 사택은요, 어느 학교 사택이 

라는 관념은 조금 벗어나 영동같으면은 영 

동에 한 10개의 교직원 사택을, 교장선생님 

사택을 만들어 놓고는 그 필요하신 분들이 

교장선생님 바필 때마다 거기 들어가면 됩 

니다.

그전에는 어느 학교거다 하니까 거기 교 

장선생님 안들어가시면은 그 학교 선생님이 

나, 또는 기능직이 들어가고 그랬었는데 이 

젠 영동, 옥천도 그렇고.........

⑩ 관 리 국 장  신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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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단위로 개념을 바뭐줄려고 그럽니다. 

어느 학교거 하니까, 그러면은 그 학교는 

우리건데 이런 식으로 하지말고, 그 지역에 

다 해놓으면은 그 지역의 선생님들이 필요 

할 때 들어가시고 교장선생님들어가시고.

書 위원장  김광수

이게 교장에 한해서는 학교소재지 거주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교육부에서 상당히 강 

력하게 학생 교외생활지도 문제때문에 상당 

히 개축이 되고 있는 항목같아요.

그러니까 교육감님도 거기에 따라서 사택 

을 지어주고서 거기서 근무해라 이렇게 강 

력하게 나오시는 이것은 정책적인 차원에서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 

다.

⑩ 위원 김정길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말이지요, 제천이 

나 단양이나 말이지요, 변두리에 있는 교장 

선생님들에게 해주셔야지 이 가까운 선생님 

들에게 해주면은 될 하냐말에요, 실효성이 

있느냐 말예요.

•  관 리 국 장  신재철

지금 제천, 단양쪽은 사택이 거의 획•보가 

되어 있고.........

•  위원 김정길

제천, 단양에 사택이 있는데 지금 교장선 

생님들이 살고 계시는지 확인을 해보셨습니 

까?

⑩ 관 리 국 장  신재철

그것은 지금 조사 나온게 있어? 

(재무과장에게 물음)

•  재 무 과 장  이기수

제천, 단양 지 역은 지금 출 • 퇴근이 불가 

능하기 때문에 살고 계십니다.

醫 위원 김정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꼭 해야 되겠다면 

은 조금 먼데로 예를 들어서 충주에 한군데 

를 할걸 두군데로 해주던지, 영동에 두군테 

를 할걸 세군데로 해주던지, 이런 식으로 

효율적으로 해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 

각이 든다이거지요.

⑩ 재 무과장  이기수

저희들이 보유수하고 전부 뽑은게 있어 

요, 충주, 괴산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필요한 

데 69개교가 보유를 하고 있고, 신촉요구한 

학교가 지금 20개 학교입니다.

20개 학교중에서 지금 교장선생님이 득 

사실데 그런데 하고, 지금 여기 다 안나와 

있습니다마는, 중학교나 국민학교 사택은 

지역교육청 예산에 아마 내일 보시면은 거 

기에 사택이 영동이나 단양, 거기에 나와 

있어요. 이번에도 영동도 12개인가, 13개 

인가 구입자금이 들어가 있고, 단양은 통근 

이 어려우니까 거의 사택이 있습니다.

⑩ 위원 김정길

요청들어 온데 중에서 중평보다 먼데가 

없습니까?

⑩ 재 무과장  이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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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여기 보면은 진천고등학교, 충주공 

고, 부강공고, 중평공고, 옥천상고, 진천상 

고, 혜화학교, 그렇습니다.

혜화학교하고 가까운 부강공고는 뺐고요.

響 위원 김정길

부강이나 중평이나 그게 그거 아닙니까? 

m  관 리 국 장  신재철

지역사정을 감안해가지고 점진적으로 이 

것은 요구대로 다 못들어 주는 겁니다 이것

은.

•  위원장  김광수  

다음 번에 부강은 해주시는 거지요?

書 관 리 국장  신재철

^1.

⑩ 위원장  김광수

그렇게 넘어갑시다.

재무과 소관 또?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 다.

그 학교 교장선생님이 그 사택에 꼭 살도 

록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 

다.

書 위원 김정길

제가 이것은 사택 건립되면은 현지확인을 

한 번 하겠습니다.

⑩ 관 리 국 장  신재철

예, 그것는 그런 조건으로 들이는 겁니 

다.

•  위 원장  김광수

[제 62히 임시히 제 1하]

다음 시설과 소관 설명바랍니다. 

⑩ 시 설과장  박성근  

시설과장 박성근입니다.

〈참 조〉

3 199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제 1 회추가경 정예산안 사항별설명 서 (62 

쪽 -63쪽, 66쪽-기쪽.)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⑩ 위원 김정길

66쪽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요. 이게 일반계 고등학교가 어느 고둥학 

교입니까?

•  시 설과장  박성근

진천고 . 청주고 과학실, 오창고등학교 신 

축입니다.

⑩ 위원 김정길

진천고등학교는 발주를 언제 합니까?

⑯ 시 설 과 장  박성근  

아직 발주는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해야 될겁니다.

•  위원 김정길

그럼 청주고등학교 과학실은요?

⑯ 시 설 과 장  박성근

청주고둥 과학실은 아, 진천고도 작년에 

해가지고 이월되어 온겁니다.

오창고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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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위원 김정길

이게 이질공사 추가소요 지수조정 이래놓 

았는데 이게 이야기해서 에스컬레이션

(escalation)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  시 설 과 장  박성근

예, 맞습니다.

•  위원 김정길

그렇다면은 에스컬레이션을 적용하는 방 

법은 말이지요, 그 예산회계법에 보면은 연 

간 몰가상승률이 5%이상이 됐을 때 조정을 

할 수 있다 이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회계연도가 바핀뒤에 120일을 

경과한 후에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 

지요. 못이 박힌게 아니고 조정을 할 수도 

있다 유보를 하고 있단말이죠, 그러면은 

’ 95년도에는 그것이 해당이 안되고 ’ 96년도 

1월부터 120일 계산하면은 4월까지예요, 4 

월달이 지나서 5월달부터 적용된다고 봐야 

되는데 그것도 일반 집행부에서 제공을 해 

주는게 아니고, 5월달에 예를 들어서 집행 

일이 초과한 뒤에 공사 시행자가 도저히 물 

가가 올라가지고 작년도 금액가지고 공사를 

못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정식공문으로다 

가 집행청에다 넘겨 주면은 그게 시설과면 

은 시설과 그 담당과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그걸 그냥 올려 주는게 아니고 물가상승률 

이라든지 이런걸 전부 검토를 해가지고 5% 

이상이 지급이 된다이거여. 그때부터 해 

야지 되는데 이게 도대체 얼마입니까, 1억

9천인데 2억이라는 예산을 말이지요, 공사 

하는 사람이 요청도 안했는데, 또 법적으로 

1질달부터 4월까지 지출을 못하게 되어 있 

는데 이런 2억이라는 공사비를 갖다가 지수 

조정 금액을 올려놓았다는 이것은 도저히 

길을 가면서 누구한테 물어봐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하나 예를 든다면은 저도 공사를 하고 있 

습니다마는 저는 ’ 93년도 입찰한 걸 가지고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왜그러냐 하면은 저도 그 예산회계법을 

적용을 해가지고 발주 관청에도 자꾸 요구 

를 해도 어떠한 핑계를 대든지 예산절감차 

원에서 안해줍니다.

그러고 이게 단일공사면은 작년에 입찰을 

봤으면은 연도가 바위더라도 그 가격을 가 

지고 공사마무리를 져야지 연도바핀다 해가 

지고서 집행부에서 예산 먼저 올려가지고 

준다고 하면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지 않습 

니까?

이것은 내가 아니라 도청이나 시청이나 

어디를 가든 이 법을 적용을 해가지고 물가 

상승요인에 따라서 더 지불할려고 예상으로 

해능았다면은 욕먹어요 이거.

⑯ 시 설과장  박성근

이것은 국가를 계약당사자로 하는 경우에 

계약체결일로부터 공사기간이 120일이 초과 

되는 경우에 그 때에 물가상승이 5%이상이 

됐을 적에는 의무적으로 해주는 조항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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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니다.

그래서 재료비 아까 말씀하신 것과 조금 

틀리는 부분이 연도내에.........

⑩ 위원 김정길

연도내에는 해당이 안되는 거예요, 다시 

알아보세요，회계법을.

’ 95년도에 에를 들어 1질달에 계약을 해 

가지고 1월달에 해가지고 120일이라면은 5 

월달에 했을 것 아닙니까, 당해년도에는 절 

대 그게 적용이 안됩니다.

⑩ 위 원장  김광수

지금 시설과장님 얘기는 계약을 한 날로 

부터 공사기간이 120일, 지금 김위원님 말 

씀은 연도만료부터 120일이 지난 후에야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 문제는 그 규정을 찾 

아서 나오는대로 얘기를 하도록 하고, 다음 

으로 넘어가시지요.

⑩ 위원 김정길

68페이지에 이월공사 추가소요 시공착공 

안한거지요?

⑩ 시 설 과 장  박성근  

예.

⑩ 위원 김정길

이것은 이해가 갑니다, 아직 공사를 착공 

하지 않은 것은 이해가 가고, 69쪽 감리비 

라 해가지고 1,400만원 세워 놓았죠, 이게 

감리비가 참 문젠데 이걸 철저하게 감리 감 

독을 해가지고요, 만약에 이것이 잘못됐다 

이라면은 모든 부실공사가 여기서 나오거든,

감리 부실로 나온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걸 좀 철저하게 감독을 해가 

지고 만약에 감독한 공무왼이 다 기재가 되 

지요?

⑩ 시설과장  박성근

예.

⑩ 위원 김정길

오늘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문 

제가 발생되면은 관계공무원들 이야기 좀 

해야될 거예요.

그러니까 감리 철저하게 감독 좀 하세요 

형식으로 하지 말고요.

지금까지의 구태의연한 생각은 버리시고 

철저하게 좀 해주세요?

⑩ 시설과장  박성근  

예, 알겠습니다.

⑩ 위원장  김광수 

68쪽에 기숙사 신축은 어디입니까?

⑩ 시설과장  박성근

이 기숙사 신축이 괴산고등학교에 국고로 

왔습니다.

•  위원 김정길

단재교육원에 보일러 수선비가 1억 2천이

올라왔는데.........

⑩ 관리과장  신재철 

그것은 교체입니다.

⑩ 위원 김정길

그럼 교체면은 이 설치한지가 몇 년됐습 

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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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설 과 장  박성근  

’ 87년에 시공이 됐는데요.

⑯ 위원 김정길

그리고 뒷장에 말이죠, 청주수영장도 제 

가 알아보니까 금년 6월달에 준공이라며요, 

금년 6월달에 준공하는 것을 말이죠, 이게 

2억 4천이지요.

그래 금년 6월달에 준공해야 마무•리 짓는 

공사가 말이지요, 2억 4천이나 더 달라 이 

런 법이 돈이 그렇게 만아요?

⑩ 위원장  김광수

그러면 말이죠, 지금 시설과에 문제가 되 

는 사항은 예결소위원회가 오늘 들난 다음 

에 법적인 문제를 더 찾아서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⑩ 시 설 과 장  박성근  

예.

⑩ 위 원 장  김광수  

그 다음에 행정과가 남았나요?

⑬ 행 정 과 장  이상찬  

예, 40페이지를 봐주시죠.

〈참 조〉

3 199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제 1 회 추가경 정 예 산안 사항별 설 명 서 (40 

쪽, 57쪽 -60쪽, 64쪽 -65쪽. )

(붙에 실음)

이상입니다.

⑩ 위원 김정길

40쪽 공무상재해보상급여 이게 또 문제가 

있는게 말이죠, 지금까지 집행된 금액이 얼 

마입니까?

⑯ 행정과장  이상찬  

1억 1,600만원입니다.

書 위원 김정길

그런데 이게 말이죠, 공무상재해보상급여 

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들이 규정 

에 의해가지고 근무를 하다가 어떤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저기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5억이라고 추경에 올랐는데 

이게 너무 많다고 이게. 제가 볼때는 2억 

이나, 이걸 지금 보면은 집행부에서 그렇게 

처리를 할 겁니다. 학교 교직원들이 교통 

사고를 난다든지, 이런 문젠데 교통사고 났 

을 때도 엄격히 따져가지고 줘야 돼요,

그냥 주는게 아니고，따져가지고 줘야 되 

는 것이 예를 들어서 중평이다, 진천이다, 

옥천이다, 영동이다, 거의다 차를 가지고 

출 ，퇴근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안되게 해야 되잡아요.

⑩ 행 정 과 장  이상찬  

그게 바위었습니다.

•  위원 김정길

그러면은 교직원들을 먼거리에서 거의 출 

• 퇴근을 하는데 가다가 받혀가지고 말이야 

거기서 살면은 그런 일이 안일어난단 말이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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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행 정 과 장  이상찬

지금 그 규정이 과거에는 엄격했습니다. 

어디까지가 공무고, 어디까지가 사무냐, 

또 퇴근시간이 공무냐, 사무냐 해가지고 총 

무처 에 서 심 사위 원회 까지 열 었습니 다.

그런데 요즘에 와서는 일요일날 집에서 

사망을 했더라도 그 사람이 그 전날에 과로 

롤 해서 죽었으면 공무다, 울론 퇴근할 때 

■죽으면은 무조건 공무입니다.

擊 관 리 국 장  신재철

그걸 저희들이 여기서 결정을 하는게 아 

니라 공무왼연금관리공던:에다가 사망을 했 

거나 이러면은 유족들은 일단은 신청을 하 

거든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심사청구를 유족 

이나 이런 사람돌이 하면은 교통사고를 당 

했으면은 본인이 심사청구를 하면은 거기서 

공무상 재해보상을 해줘라 하고 통지가 저 

희한테 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주는 

거지, 심사핀이 저희에게 없습니다.

다만 저회들이 변론진은 있지요, 와서 이 

사고 어떻게 경위가 된거냐 변론을 하라면 

은 가서 그것은 해주는데, 그렇게 되니까 

종전의 연금법의 총무처에서 공무상 재해심 

사를 할 때보다는 핑장히 완화가 되어 가지 

고 지금 말씀드린대로 1, 2될 지급된 게 약 

1억 든이 벌써 지출된 게 아닙니까?

•  위원 김정길

1, 2, 3필에서 벌써 이렇게 지출이 됐는 

데 그러면은 7억을 계상을 해야된다는 얘기 

인데 1/4분기에 1억같으면은 4/4분기에 4억 

만 해도 충분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과다하게 책정이 됐는데.........

⑩ 관리국장  신재철

저희로서는 에건이 되는 거니까 그만큼 

요구를 한거지요.

響 위원 김정길

국장님 입장에서는 자꾸 변명을 하시고 

그러시는데 몰론 심의를 하는 우리 위왼들 

입장도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밭견이 되면 

은 예를 들어서 5억 세워 놨다가 10억이 발 

생되면은 안쓸겁니까?

⑩ 관리국장  신재철

아니 그런데 변명을 하는건 아닙니다, 결 

코.

저희가 이 에견되는 사항읊 요구를 했으 

니까 그걸 교육위원님이 나중에 심사를 위 

원들이 하셔서 깎으시면 되는건데, 우리 입 

장은 이렇게 1, 2월달에 1억이라는 돈이 생 

겼으니까, 최소한도 6개월로 봐서 6억이상 

은 나올거다 해서 이게 요구를 한거니까， 

그 나머지는 위원님들이 조정을 해주시는건 

좋은데 우리 입장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⑯ 위원 김정길

참고적으로 한가지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

다.

’ 95년도에 공무상재해보상금이 얼마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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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갔습니까?

•  행 정 과 장  이상찬

’ 95년도에 3억 4,200만원이 나갔는데요. 

⑩ 위원 김정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수

더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직속기관입니까?

⑩ 행 정 과 장  이상찬  

저희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3. 199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제 1 회추가경 정 예산안 사항별 설 명 서 (41 

쪽-46쪽. )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⑩ 간사  신용철

전산기기 시설은 기존 시설이 없었어요?

•  행 정 과 장  이상찬

예, 없었습니다. 다음 그 밑에 과학교육 

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⑯ 위원 김정길  

제가 좀 말씀드릴께요.

중앙도서관에 율라온 5아만원있지요.

이것은 중앙도서관에서 알아서 하라고 그 

러세요.

왜그러느냐 하면은 이게 지금 중앙도서관 

은 자료요구를 해가지고 가져온건데, 이 사 

람들 말이예요, 1년에 한 1억씩, 9천만원씩 

수입이 생겨요.

그 수입을 관장, 과장 말이지, 직원들 싹 

나눠 갖는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이 어디있느냐 이겁니다.

지난 번에 가만 안둘래다가 관장님이 6월 

달인가 정년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차마 내가 교육계 오래 계시다가 정년하시 

는 분한테 누가될가 싶어서 내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것은 말이죠. 거기서 자체수입 

으로 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청주수영장 관계 말이지요.

이게 지금 올라온 관서당경비가 4,747만 

9천원 아닙니까，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금년에 수입예상액을 잡아 

능은 것을 보니까 2,475만원이예요.

그러니까 적자폭이 엄청나게 나지 않습니 

까, 크 지 요 ?

그런데 곧이 여기에 일반직도 들어가고 

그러는데 이걸 교육청에서 몇 천만원씩 적 

자를 봐가면서 운영을 해야 되겠느냐， 그 

많은 예산을 들여놓고, 이걸 일반인한테 임 

대를 주든지，이러한 방법을 강구해 볼 수 

는 없습니까?

⑩ 행 정 과 장  이상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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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는 지금 저희가 수영장이 여러 개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인데요. 신중히 저회도 개선방안을 검토를 예, 우리 위원님들 본청문제하고，직속기

해봐야 될 겁니다. 관 심사를 하셨는데 오늘은 이것으로서 심

⑩ 관 리 국 장  신재철 사를 마칠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운영방법에 대해서 참 좋으신 말씀입니 (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 이게 왜냐하면은 저희들도 항상 위험 예, 내일 제2차 소위원회에서 지역교육청

부담을 안고 있는게 수영장에서 누가 만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기로 하고 오

에 익사사고라도 일어나고 그러면은 큰 문 늘은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

제 예요. 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니 이것을 처음에 개관을 하니까 운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을 안할 수는 없고，지금 사회교육체육과 그러면 금일 회의를 이상으로 마침과 아

한테 저희는 그걸 한 번 연구를 해보라고 울러 저U 차 예산결산소위원회를 산회하겠습

그러는 겁니다.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니다.

⑩ 위 원장  김광수 산회를 선언합니다.

집행기관에 대하여 더 질문 없으십니까? (17시 50분 산 회 )

〇 출석위원  : 5명

위원장 김광수, 간사 신용철, 위원 김정길, 정만재, 이근수.

0 출석공무원  : 16명

관리국장 신재철, 의사국장 엄갑도, 공보담당관 김훔묵, 기획감사담당관 
신택희 , 행정관리담당관 정금옥，초등장학과장 김천호, 초등교직과장 

노현우, 중등장학과장 이재관, 중등교직과장 김영기, 과학기술과장 백경훔, 
사회교육체육과장 한상우, 총무과장 고일영, 행정과장 이상찬, 재무과장 

이기수, 시설과장 박성근, 의사과장 강인형.

〇 예 산 결 산 소 위 원회  의 사 일 정 안  : 별첨 1.

〇 ’ 96년도 충 청 북 도 교 육 비 특 별 회 계  세 입세출  제1회 추 가 경 정 예 산 안  개요 : 별첨 2.

〇 ’ 96년도 충 청 북 도 교 육 비 특 별 회 계  세 입 세출  제1회 추 가 경 정 에 산 안  사항별설명서  : 

본회의  별책 3.
0 ’ 96. 교 육개 혁박람회  추 진 개 요  : 별첨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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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 2 회 충청북도교육위 왼회 (임시회) 제 2 호

예산•결산소위원회 회와록

충청 북도교육위 원회 의 사국

1996년 4월 2일 (화 요 일 〉 10시 00분

의 사 일 정  (제 62회 임시회  제2차 예 산 •결 산 소 위 원 회 》

1. 1996년도 충 청 북 도 교 육 비 특 별 회 계  세 입 세 출 제 1회 추가경정에  산안

부의된 안건
1. 1996년도 충 청 북 도 교 육 비 특 별 회 계  세 입 세 출 제 1회 추 가 경 정 예 산 안

( 10시 00분 개 회 ) 에 앞서서 일상업무에 대단히 바쁘신 중에

1. 1996년도  충 청 북 도 교 육 비 특 별 회 계 세 입 도 원근에서 이와 같이 참석해 주신 지역교

세출저11회 추 가 경 정 예 산 안 육청 관리과장님을 위시한 관계관 여러분

m  위원장  김광수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 d 13로 제2차 예산결산소위원 그러면 지역교육청 예산편성에 대한 총괄

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적인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9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 響 행정과장  이상찬

회계세입세출 저U 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 이번 1회 주경에 지역교•육정의 추경 재원

합니다. 요인에 대해서 설 명 #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1차 소위원회에서 본청과 직속기 그 자료에 보시 다시 피 이 번에 편성재 왼은

관의 세출예산까지 심사를 마쳤습니다. 재원배분이나 교급당경비, 목적경비 둥으로

금일은 지역교육청의 세출예산안을 교육 다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순에 따라 심사하고, 이어서 교육위원회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참 조>
우선 지역교육청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 1. 지역교육청 예산편성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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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에 실음〉

이상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광수

질의사항이 있으면은 지역교육청 할 때 

질의하시죠.

그러면 지역교육청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 

겠습니다.

청주교육청 관리국장님 설명바랍니다 .

•  청주교육청 관리국장 이근수 

청주교육청 관리국장 이근수입니다.

사항별설명서 청주교육청 소관을 말씀드 

리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2. 199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79쪽 

-88쪽. )

(붙에 설음)

이상 입니다.

⑩ 위원장  김광수

청주교육청 소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 

다.

•  위원 김정길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교육청 문제는 어제 우리 집행부에서 

여하히 다 배정이 된거죠?

⑩ 관리국장  신재철

^1.

•  위원 김정길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시 

간만 말이 가고 다른 방법으로 좀 운영을 

해주셨으면 종겠습니다.

어제 이것은 집행부에서 시 • 군 교육청으 

로 내려가면은 그대로 집행을 안하고는 안 

되는 부분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개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 

고 요 .

청주시 관리국장님한테 제가 부탁을 드리 

고 싶은 것은 여기에 보면은 복대국민학교 

보수비가 3억 9천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복대국민학교를 제가 아는 것이 ’ 能 

년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 ’ 86년도에 4개 

동, ’ 87년도 4개동, ’ 89년하고, ’ 90년도까 

지 아마 다 준공이 됐는데 지금 시설공사가 

공법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옛날하고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런데 준공된지가 몇 년 불과 되지도 않 

는데 3억 9천이라는 보수비가 들어간다고 

하면은 이것은 무엇인지 모르게 공사자체에 

결함이 있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그 현장을 나가서 보니까, 

지반 침하가 났는데 그거는 이야기가 안되 

는 거거든요.

그것은 감독관청의 불성실한 감독 때문에 

이루어진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보니까 또 3개 학교가 추 

가로 건립이 되는데 지나간거야 어쩔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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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수를 하고 하는게 당연하지요, 거기는 

제가 가봤는데, 한 15센치정도가 1충에서 4 

충까지 벌어져 가지고 아주 심각하더라고 

그래서 밑에 받치고 이래가지고 도저히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시설공사 발주하는 것을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감리나 

감독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해주시고, 거기 

에 대한 만약에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당시에 관계공무원 문책을 한다든지 이러한 

어떤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 

다.

이것은 해놓고 나면은 부실공사가 돼서 

들이 새고, 벽이 갈라지고, 침하가 되고 이 

런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 볼 때 공 

사비가 이게 적은 공사비가 아니예요.

엄청나게 민;이드는 공사예요, 다른 공사 

비에 비해서.

우리가 개인 건물을 하나 짓더라도 그렇 

게는 짓지를 안하는데 반영구적으로 지어야 

될 건물들을 그런 식으로 지어가지고 교육 

재정이나 학부형들한테 부담을 준다는 것은 

정말 제가 볼 때에는 이럴 수가 없지 않느 

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철저하게 감독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⑩ 청주교육청  관 리 국 장  이근수

앞으로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수

제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코팅기가 뭐예요?

⑩ 청주교육청  관 리 국 장  이근수  

아이들 그림같은 것을 포장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  위원장  김광수

유류저장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  청주교육청  관 리 국 장  이근수

교실 연료를 유류로 전환하니까, 이걸 수 

시로 배달하는게 저기 하니까 탱크를 갖다 

놓는데, 소방법에 걸리지 않을 정도로 조그 

만한 것으로 하루를 충분히 탤 수 있는 걸 

중간에 와서 보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느냐고 

조그망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  위원장  김광수

그래서 이런 것을 시설을 할려면은 완전 

하게 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적은 학교 같은 데는 편참은데 큰 학교같 

은데 몇 드라므(drum)짜리를 만드는지 모르 

지마는 할려면 완전하게 해야 됩니다.

다음에 적다고 해서 시설하려면은 그 돈 

이 더 돌어요.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워낙 없기 때문에 시설을 할 때 

에 그냥 하는 척 넘어 갔는데 앞으로는 예 

산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 한가지를 하 

더라도 완전하게 해야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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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 이런 것도 조금 더 투자를 해서 천 

만원 가지고 될까 싶은데.

⑩ 청주교육청  관 리 국 장  이근수 

그런데 그건요, 조금 키을려면은 소방법 

에 접촉이 돼서 위험물질 면허를 가진 사람 

을 선임을 하고 저장을 하는 어려움이 있습 

니다. 그래서 그걸 피하느냐고 그정도로 

만드는거에요.

⑩ 위원장  김광수

그리고 87페이지에 태잉=열집열판 철거하 

는데 3,100만원이나 들어가요?

⑩ 청주교육청  관 리 국 장  이근수  

예, 이게 4충 옥상에 있는 건데요, 병무 

청 밑에 사직국민학교 이게 한 20년 됐습니 

다.

그런데 집열판을 해서 그때는 전국 최신 

식으로 짓는다고 잘 지은 거라고 했는데, 

이게 오래돼서 노후화되니까 집열도 안되 

고, 이게 무용지풀이 됐는데 위험하거든요.

⑩ 위원장  김광수

앞으로는 태양열집열판이 별 효과가 없나 

요?

⑯ 청주교육청  관 리 국 장  이근수  

그렇게 파야죠.

•  위원장  김광수

그 다음에 그 밑에 정수기 설치라고 했는 

데 여기는 상수도가 안들어가는데 입니까, 

어떻게 정수기 설치를 하게 돼요?

학생들 전체 먹도록 되어 있는 겁니까?

•  청주교육청  관리국장  이근수

예, 학생들 전체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 

다. 내곡, 서촌, 헌암, 북일, 운동，새터 

청원군에서 들어온 학교인데, 아직 상수도 

가 보급이 안된 학교입니다.

•  위원장  김광수

학생수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민: 정수 

기 하나 500만원짜리 능아서 전교 학생들이 

다 먹을 수가'있습니까?

출 청주교육청  관리국장  이근수  

식수만 사용하지 딴 건 안쓰는데 가능합 

니다.

⑩ 위원장  김광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 없으십니까?

( “ 없습니 다. ” 하는 위 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주교육청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충주교육청 소관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⑩ 충주교육청  관리과장  김선교  

충주교육청 관리과장 김선교입니다.

2. 1996년도충청 북도교육비 특별회 계세 입 세 

출제 1 회 추가경 정 예산안 사항별설 명 서 (89 쪽 

-1이쪽. )

(붙에 실음)

이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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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위원장 김광수

위원님들 질문하실 분 하시죠?

⑩ 간사 신용철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에 수영장을 인원도 중원이 되고 운 

영을 하게 되는데, 앞으로 교육청에서는 수 

입면에서 운영을 어떻게 할려고 방침을 세 

워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  충주교육청 관리과장 김선교 

수입은 저회들이 수영장 설치조례에 의하 

면은 수영장 장장이 교육감님 승인을 얻어 

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 

다.

⑩ 간사 신용철

그걸 묻는게 아니라 활용을 연중할 수 있

는 대책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고.........

⑩ 충주교육청 관리과장 김선교 

예, 저희들이 금년에 활용할 수 있는 인 

원을 4만 5, 000명 정 도를 잡아 놓았습니다. 

⑩ 간사 신용철

그런데 지붕시설을 안하고서도 가능합니 

까?

⑩ 충주교육청 관리과장 김선교

예, 그 지붕시설을 안하고서도 가능하다 

고 봅니다.

작년 7월 7일날 개장을 해서 45일간 운영 

을 해보았습니다.

그 운영결과 4만 5,000내지, 5만명정도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162회 임시히 제2 차]

지금 일반인들은 1,000원정도, 그리고 학 

생들은 700원정도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 

다.

그래가지고 수영장 장장하고 협의중에 있 

습니다.

사용료를 받을 경우 인건비를 제외한 나 

머지 운영비는 1:1경비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⑩ 위원 정만재

’ 95학년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입장료 

를 받았습니까?

•  충주교육청 관리과장 김선교

그 때는 조례로 설치가 안돼서 안받았습 

니다.

⑩ 위원 정만재

그래 금년부터 받을 계획에 있다?

⑩ 충주교육청 관리과장 김선교 

예.

•  위원장 김광수

주민들이나 학생들의 호응도는 좋습니까? 

⑩ 충주교육청 관리과장 김선교 

예, 상당히 좀습니다.

지금 저희들 지붕관계, 상설 사용할 수 

있도록 해딜라는게 지역의 바램입니다.

⑩ 위원 정만재

수영장을 운영하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특별한 문제점 

은 없으신가요?

⑩ 관리국장 신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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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 문제가 그 때는 직접 수영장 인원 

을 배치를 안했었어요.

위원님들께서 수영장설치조례를 승인해 

주시는 바람에 직원이 정식으로 배치가 됐 

는데, 애로점이 저희들한테 들어온 것이 직 

원을 배치를 안해주다보니까 사고위험에 대 

해서 핑장히 신경을 썼는데, 지금은 직원이 

우선 4명이라도 배치가 되니까 그런데 대해 

서는 조금 나은 것 같아요.

•  위원장 김광수

금가초등학교 예정대로 가능한가요?

⑩ 충주교육청 관리과장 김선교 

여L 지금 날짜가 여유는 없습니다마는 예

정대로만 진행이 된다면.........

⑩ 위원장 김광수 

부지매입이 안됐나요?

•  충주교육청 관리과장 김선교

예, 아직은 예산편성이 안됐기 때문에 못 

했습니다.

⑯ 위원장 김광수 

숭낙은 다 받아 놓았나요?

⑩ 충주교육청 관리과장 김선교

에, 승낙은 지주들로부터 다 받아 놓았습 

니다.

•  위원장 김광수

위원님들이 현장에 나가셨는데, 차질없이 

잘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⑩ 충주교육청 관리과장 김선교 

예,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⑩ 위원장 김광수

여기 17억 3,800갖고서 만들 수가 있어 

요?

⑩ 충주교육청 관리과장 김선교 

예, 최소의 시설로 하는 겁니다.

⑩ 관리국장 신재철

지금 거기가 75명이라 사실 저희토 봐서 

는 이게 옆에 있는 학교로다가 분산해서 없 

애야 되는데, 금가면 사림■들이 이것은 없애 

서는 안된다, 절대로 호소를 하시기 때문에 

지금 2충 건물로다가 13. 5실을 지을려고 그 

러는 건데, 어느 면으로 봐서는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뒷하지마는 이 학교는 없 

애서 통학버스나 이걸 구해서 해도 되는데, 

도저히 그 지역의 금가면에 이것 하나밖에 

없는데， 이것마저 없애면 안된다 해가지고 
동창회, 지역주민들이 그러한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이전을 하는 겁니다.

⑩ 위원장 김광수 

여기서 보상받은 것이 얼마나 돼요?

⑩ 관리국장 신재철

3억 5천을 저희들이 보태서 짓는 겁니다. 

⑩ 위원장 김광수

아까 김정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앞으 

로 보수공사는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다른 질문없으시지요?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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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는 제천교육청 설명바랍니다. 

•  제천교육청 관리과장 이상기 

제천교육청 관리과장 이상기입니다.

2. 199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103쪽 -115쪽. )

(들에 실음)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⑩ 위원장 김광수 

위원님들 질의하시지요.

⑩ 위원 김정길 

제가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105페이지에 건물안전도 검사장비라고 되 

어 있죠, 그게 다른 시 • 군 교육청에도 있 

습니까?

⑩ 제천교육청 관리과장 이상기

저희들은 안전도를 중요시 하기 때문에 

노후된 건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거기에 따르는 안전도 검사 

로 다가 장비를 처음으로 세우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⑩ 위원 김정길

관리국장님한테 좀 말씀드리겠는데 이게 

지금 사실은 각 시 • 군 교육청마다 다 필요 

로 할 것 같아요.

이 장비가 다른 시 • 군 교육청에는 지금 

보니까 이게 없는데, 지금 청주교육청에도 

보면은 건물 노후에 따라가지고 안전진단을

할 수 있게몸 이렇게 되어 있단말예요.

그러면은 이런 장비를 각 시 •군  교육청 

에도 살 수 있게몸 예산조치가 있으면은 예 

를 들어서 공사하자보수 연한이 2년이다, 

또는 3년이다 이러면은 그 연한안에 의뢰를 

해가지고 안전진단을 받고 이러느니보다 이 

런 장비를 가지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을 발위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⑩ 관리국장 신재철 

연구해 보겠습니다.

⑩ 위원장 김광수 

다른 위원님 질문 없습니까?

(" 없습니 다. ” 하는 위 원 있음)

그러면 그 수영장이 완공이 됐나요?

⑩ 제천교육청 관리과장 이상기 

작년 9월에 됐습니다.

⑩ 위원장 김광수 

올해 운영하겠네요?

⑩ 제천교육청 관리과장 이상기 

예.

•  위원장 김광수

수영장 하는데까지 여러 가지 애로도 있 

고, 어려움도 많이 있으셨는데 운영을 잘하 

기 바랍니다.

⑩ 제천교육청 관리과장 이상기 

^ 1.

⑩ 위원장 김광수

그렇게 하고 도서관은 어떤 규모로 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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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요?

⑩ 제천교육청 관리과장 이상기

헌재 도서관은 기존의 문화회관 3, 4충을 

빌려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좌석수가 한 450석이 되는 

데 이번에 이전하게 되면은 740평 규모에 

630석이 나오게 됩니다.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비품 

비를 우선 시급한 것만 계상을 했습니다.

⑩ 위원장 김광수

그렇게 하고 112쪽에 보면은 강당신축이 

나와 있는데 어디예요?

⑩ 제천교육청 관리과장 이상기 

제천여중입니다.

국고에서 6억 1,700이 내려왔습니다.

⑩ 위원장 김광수

다른데는 8억이 들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 

는 6억 이것만 가지고 되나요?

⑩ 관리국장 신재철

주변에 큰 규모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규 

모를 크게 하지 않았습니다.

⑩ 위원장 김광수

여기서도 배구, 능구 다 할 수 있습니까?

⑩ 관리국장 신재철 

예.

⑩ 위원장 김광수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 없습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 다.

•  제천교육청 관리과장 이상기

감사합니다.

⑩ 위원장 김광수 

다음에는 청원교육청 설명바랍니다.

•  청원교육청 관리과장 통재문 

청원교육청 관리과장 홍재문입니다.

2, 1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117쪽 -126쪽. )

(끝에 실음)

이상으로서 청원교육청 예산설명을 마치 

겠습니다.

⑩ 위원장 김광수

청원교육청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 

다.

122페이지에 보면은 사유지 매입이라는게 

있어요. 옆에 이 계상된 게 핍니까?

⑩ 청원교육청 관리과장 통재문

오장 유치원사를 작년에 설립 신축을 했 

습니다.

초등학교부지내에 토지개량조합 땅이 옛 

날 조그망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팔라고 해도 안팔고 그냥 쓰라고 해서 

작년에 승낙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건물을 지을테니 당신네들이 팔든 

지, 아니면 마음대로 쓰겠다 했더니, 우리 

가 팔라고 그러면은 언제든지 팔겠다 이렇 

게 작년에 확약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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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관리국장 신재철

거기에 기다랑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거 

기를 건너뛰어서 지을 수가 없어서 우선 승 

낙을 받아서 매입을 하는 겁니다.

⑩ 위원장 김광수

124쪽에 보면은 교원사택 정비라고 했는 

데 3동에 4기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핍 

니까?

⑩ 청원교육청 관리과장 통재문

예, 이건 저희가 수정하는 겁니다.

기존사택이 있는데 안쓰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누가 들어간다.........

⑩ 관리국장 신재철 

아니지요.

사용을 하면서 수선을 해야할 부분을 하 

는 거지요.

⑩ 위원 김정길 

121쪽에 말이지요.

폐지학교 위탁관리비라 이렇게 되어 있는 

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⑩ 청원교욱청 관리과장 종재문 

지금 3월 1일자로 2개교가 폐교가 됐습니 

다.

•  위원 김정길 

어디 어디입니까?

•  청원교육청 관리과장 릉재문

입 동분교장하고, 산동분교장입 니 다.

그래서 이것이 임대가 되면은 바로 계척 

을 해서 하기 때문에.........

⑩ 위원 김정길

몇 평정도나 됩니까?

⑩ 청원교육청 관리과장 통재문 

지금 입동이 3천평, 산동이 국유지 M 00 

평해서 4,454평인가 이렇게 됩니다.

•  위원 김정길 

임대를 어떻게 줍니까?

•  관리국장 신재철

학교로 내보내 주면은 이 학교가 소속되 

는 학교 교장선생님이 폐교된 학교하고 인 

근에 있는 주민에게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 

도록 그래서 그 안에 화재예방이라든가, 청 

소년 위험장소로 활용이 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위탁을 해서 관리하도록 하는 겁니 

다.

⑩ 위원 김정길

그 방법보다는 차라리 다른 단체에다가 

임대계약을 하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⑩ 관리국장 신재철

일단 임대가 들어오면은 임대를 해주는데 

그건 아직 미지수이니까, 임대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위탁관리로다가 세워놓고, 만약에 

임대가 되면은 이 예산은 집행을 안하고， 

오히려 임대하는 돈을 받아서 우리가 세입 

을 잡아 놓지요.

⑩ 위원장 김광수 

더 질의 없으시죠?

( “예 . ” 하는 위원 있음〉

예, 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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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교육청 소관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1시간이 넘고 했으니까 1〇분간 쉬 

었다 하지요?

(“ 예 . ”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 시 15분) 

(11 시 25분 》

•  위원장 김광수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보은교육청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은교육청 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⑩ 보은교육청 관리과장 김용환 

보은교육청 관리과장 김용환입니다.

보은교육청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 올리 

겠습니다.

2. 199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127쪽 -136쪽. )

(붙에 실음)

이상 간단히 보은교육청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⑩ 위원장 김광수 

예，잘들었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 

다.

•  간사 신용철

그 보은의 운반급식학교는 올해 처음. . . .

⑩ 보은교육청 관리과장 김용환 

예, 올해 처음하는 것입니다.

몇 군데 있는데요, 올해 2학교를 운반급 

식 시설을 하면은 전부 완료가 됩니다.

⑩ 위원장 김광수 

더 질의하실 분 없으시죠?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보은교육청 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 

다.

⑩ 보은교육청 관리과장 김용환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광수

다음은 옥천교육청 소관 예산심의를 하겠 

습니다.

관계관 나오셔서 설명바랍니다.

⑩ 옥천교육청 관리과장 이만기 

옥천교육청 관리과장 이만기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 199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137쪽 -146쪽. )

(붙에 실음》

이상입니다.

⑩ 위원 김정길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143쪽 보면은요, 초등학교시설하고, 중등 

학교시설이 있는데 거기보면은 교직원 사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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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해 가지고 초등에도 있고, 중등에도 있 

거든요, 그러면 국장님 교직원 사택이 아니 

라 교장사택으로 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 

까?

•  관리국장 신재철

사택은 꼭 교장만은 아닙니다.

왼직을 교장선생님들 거주하는 것을 원직 

으로 하고, 지역여건이 나쁜 오지 이런데는 

직원들 하숙할 때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직 

원들 사택도 보수룰 하거든요.

⑩ 위원 김정길 

보수가 아니고, 구입아닙니까?

⑩ 관리국장 신재철

구입도 그 지역에서 필요한 거라면.........

⑩ 위원 김정길

그리고 146쪽 보면은 야영장시설이 있지 

요, 옥천에 지금 야영장 시설이 어디에 있 

습니까?

⑩ 옥천교육청 관리과장 이만기 

이원면에 있습니다.

⑯ 위원장 김광수

142쪽에 보면은 사택정비라고 되어 있는 

데 어디입니까?

•  옥천교육청 관리과장 이만기

중약초등학교 , 안내 초등입 니 다.

여기는 시설이 노후화돼서 철거하기는 아 

깝고 그래서 정비를 하는 겁니다.

•  위원장 김광수

다른 위원님들 짙문하시죠?

[제62히 임시히 제2 차"]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옥천교육청 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 

다.

•  옥천교육청 관리과장 이만기 

고맙습니다.

⑩ 위원장 김광수

옥천교육청 소관을 마치고 다음에 영동 

소관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 

니다.

⑩ 영동교육청 관리과장 오인세

영동교육청 관리과장 오인세입니다.

2. 199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147쪽 -156쪽. )

(붙에 실음)

이상입니다.

⑩ 위원장 김광수

영동교육청 소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⑩ 위원 김정길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156쪽에 말이지요, 영동군교직원연립사택 

구입 1차분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 부분을 

한 번 설명해 주실래요?

⑩ 영동교육청 관리과장 오인세 

예, 저희들 영동군은 충청북도 최남단에 

위치해서 청주에서 통근시간 1시간 30분이 

상 소요되거든요.

51



[제 62히 임시히 제2하]

교직원들이 통근에 어려움이 있고, 현지 

에 거주하지 않는데 따른 학생생활지도상의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고 교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주 

거안정을 위하여 교직원 연립주택을 구입하 

고자 저희들이 폐교 매각대금 7억원과 도교 

육청 지원 3억원 그래서 10억원으로써 사업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30평 아파트 8세대분을 4억 7,458

만 4천원에 구입.........

•  위원 김정길

ᄀ러면은 지금 영동군에 근무하는 교직원 

1  이것만 가지면 전체 해결이 됩니까?

⑩ 영동교육청 관리과장 오인세 

전체 해결된다고는 블 수 없습니다.

⑩ 위원 김정길 

그럼 회망자를 받았습니까?

⑩ 영동교육청 관리과장 오인세 

예.

⑩ 위원 김정길

그러면은 정확하게 이사를 해가지고 근무 

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인가요?

⑩ 영동교육청 관리과장 오인세 

그렇지요.

⑯ 위원 김정길

획기적으로 자체부담도 됐지마는 신경을 

많이 쓰시네요.

⑩ 관리국장 신재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북부지역의

최북단인 단양지역하고, 최남단지역인 영 

동……

단양지역은 이미 연립주택을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영동에 이런 필요성이 있어서 

영동에 근무하시는 교직원분들을 위해서 우 

리가 편의를 제공해 줘야 될 게 아니냐 하 

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지금 시작하고 있습 

니다.

⑭ 위원 김정길

이걸 말이지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 

마는 좀 철저하게 그걸 파악을 하셔가지고 

직원들이 거기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해주 

시기 바랍니다.

첨가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시 • 군 교육청별 예산을 지금 검 

토하면서 제가 하나 안타까운 것이 았네요.

지금 우리가 학교폭력이 전 사회적인 문 

제가 되어 있는데 이상하게 각 시 •군  교육 

청에서 보은교육청을 빼능고, 보은교육청에 

는 학교폭력 단속반에 대한 합동순회지도 

경비가 학무과에 편성되어 있는데 다른 시 

• 군 교육청에는 볼 수가 없어요.

이렇게 다른 시 •군  교육청에서 학생들 

생활지도에 관심이 없다고 그러면은 아무리 

교육감님이나 인성교육을 시킨다 해봤자 무 

슨 소용이 있겠냐 말이에요.

이런 문제는 무언가 잘 못 되어 있지 않 

느냐, 시 •군  관리과장님들이 다 계시는데 

관리과장님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 교육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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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도 마찬가지고, 또 집행부에서도 마찬가 

지고 지금 이렇게 사회문제로 되어 있는 이 

런 문제들을 짚으면서 시 • 군 교육청에 얼 

마 안되는 돈이지마는 편성을 해가지고 관 

심을 가져 줘야지, 이럴 수가 있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響 영동교육청 관리과장 오인세 

각 시 • 군마다 본예산에 있습니다.

⑩ 위원 김정길

그러면은 학무과에다가 딱 편성을 해가지 

고 그 예산은 거기서만 집행이 될 수 있게 

공 관심가질 사항아닙니까, 이 학교폭력이.

그런거라도 예산을 반영해가지고 과목을 

존치시켜서 매년 그런 것이 이루어 질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지 다른 데다 어물 어물 

해가지고 우리 합니다 그러면은 그게 어떻 

게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출 행정과장 이상찬

지역별 생활지도위원장 교는 말이지요, 

시 •군  교육청 산하학교도 있지마는 주로 

고등학교 교장입니다.

그러면 시지역 교육청 예산에 들어갈 수 

없는 사항입니다.

⑩ 위원장 김광수

회의진행을 위해서 그것은 우리가 다음에 

정책질의 할 때가 있으면은 질의하시고, 어 

때요 올해 도서관이 준공이 되지요?

⑩ 영동교육청 관리과장 오인세 

5월 20일경 개원을 합니다.

⑩ 위원장 김광수 

그게 몇 석입니까?

⑩ 영동교육청 관리과장 오인세 

500석입니다.

⑩ 위원장 김광수 

준공에 이상없지요?

⑩ 영동교육청 관리과장 오인세 

예.

⑩ 위원장 김광수

영동에 사립학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운영상황이 어떻습니까?

⑩ 영동교육청 관리과장 오인세 

시내에 있는 영신중학교를 제외하고, 나 

머지 추풍령, 심천, 정수중학교는 빈약합니 

다.

⑩ 위원장 김광수

학생수는 어떻습니까‘?

•  영동교육청 관리과장 오인세 

정수중학교 같은데는 현재는 4학급입니다 

마는 앞으로는 3학급밖에 안됩니다.

⑩ 위원장 김광수

사실상 사립학교 가는 학생들은 불이익없 

어요?

⑩ 영동교육청 관리과장 오인세 

학구가 있기 때문에 사립학교가 지도는 

열심히 하고 있어요.

⑩ 위원장 김광수 

성적은 어때요?

⑩ 영동교육청 관리과장 오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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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은 좋습니다. 상위진에 속해 있습니 

다.

⑯ 위원장 김광수

여기 156쪽 영동군교직원연립사택 1차분 

이라고 했는데 예산이 지금 남아 있지요?

⑩ 영동교육청 관리과장 오인세 

이번 예산에 전부 계상을 못한 이유는 광 

평분교가 매각 승인은 났는데 계약이 안된 

상태라 다음 추경때 반영할려고 합니다.

⑯ 위원장 김광수

여기 나온 것은 예산 확보가 된겁니까?

⑩ 관리국장 신재철

이것은 확보된 걸로 계상을 했고, 아직 

광평분교는 매각이 안되고 있으니까 그게 

되면은 2차분으로 해서 완성할려고 하는 겁 

니다.

⑩ 위원장 김광수

그러면 앞으로 영동교육청 사택을 이런 

식으로 해서 몇 동을 보유할 계획입니까?

⑩ 영동교육청 관리과장 오인세 

1평짜리가 4세대, 23평짜리가 8세대, 그 

리고 30평짜리가 8세대 해서 동수로는 20동 

입니다.

가족 살림할 수 있는 건 12세대, 그 다음 

에 아파트 독신자들은 3 X 8은 24명 수용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김광수

희망자가 많다고 하는데 더 확대해야 되 

겠네요.

⑩ 영동교육청 관리과장 오인세

희망자 저희들이 조사한 것은 가족이 전 

부 이주해 와서 살림을 한다는 세대가 40세 

대나 됩니다.

그리고 독신자가 한 30명.

⑩ 위원장 김광수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지요?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동교육청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 

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진천교육청 소관 예산심의를 하 

겠습니다.

⑩ 진천교육청 관리과장 이증무

진천교육청 관리과장 이흉무입니다.

진천교육청 1회 추경내용을 설명드리겠습 

니다.

2. 199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157쪽 -164쪽. )

(끝에 실음)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  위원 김정길 

예산이 얼마 안되네요?

⑩ 진천교육청 관리과장 이통무 

예. 얼마 안되고 있습니다.

⑩ 위원장 김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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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쪽에 보면은 유치원사 신축 3억 1,535 

만원 해서 이게 영동도 있고, 옥천도 있고 

한데 다 단가금액입니까?

⑩ 관리국장 신재철 

진천은 자체재원으로 신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가가 다릅니다.

⑩ 위원 정만재

제가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160페이지에 보면은 생산물매각대 환원 3 

개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생 

산물을 생산하고 있어요?

⑩ 진천교육청 관리과장 이릉무 

초등학교에 딸린 밭에서 생산된 것을 환 

원해 주는 겁니다.

⑩ 위원 정만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수 

다른 위원님들 질의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진천교육청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 

겠습니다.

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 다.

다음은 괴산교육청 소관 예산심의하시겠 

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⑩ 괴산교육청 관리과장 이증수

괴산교육청 관리과장 이중수입니다.

괴산교육청 제1회 추경안에 대해서 간략 

하게 설명하겠습니다.

2. 199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165쪽 -178쪽. )

(붙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⑩ 위원장 김광수

설명드린데에 질문있으면은 하시기 바랍 

니다.

⑩ 간사 신용철

m 쪽에 학교기타운영비지원해서 3학년보 

조교과서는 어떤 종류를 제작을 하는 겁니 

까?

•  괴산교육청 관리과장 이증수

이것은 저희 학무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입 

니다.

’ 94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교재의 지 

역화사업 그래서 이게 사회과가 되겠습니 

다.

하나의 교과서의 보조자료로써 지금 자료 

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 제작되는 경비를 말씀드린 겁니다.

⑩ 위원장 김광수 

다른 지역도 같지요?

⑩ 괴산교육청 관리과장 이증수 

예，다른 지역도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 

다.

⑩ 위원 김정길

이번에 괴산도 사택을 신축하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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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산교육청 관리과장 이증수

저회들 사택신축 물량을 이번에 도에서 

받았습니다.

지금 저희들 관내에 사택 3군데가 없습니

다.
관내 화곡국민학교가 사택이 전허 없습니 

다， 구관이 있었는데 너무 남아서 전에 철 

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하나 신축이 되는 것이고, 

괴산 북중 거기에 사택이 없어서 지금 아파 

트 매입을 원해서 그거를 매입비가 24평형 

으로 해서 4,800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 

니다.

•  위원 김정길

지역별로 아파트가 가격이 차이가 있을벤 

데 회사별로 분양가가 다 다른데 어떻게 똑

같이 4,800이라고.........

⑩ 관리국장 신재철

예정가격으로 저희들이 해드리면은 이것 

범위내에서 사는 거니까요, 그것은 그 고시 

가격으로 사는 거니까요, 이것 이내로 살겁 

니다.

⑩ 위원장 김광수 

다른 질문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⑩ 괴산교육청 관리과장 이증수 

감사합니다.

⑯ 위원장 김광수

그럼 다음에는 음성교육청 소관 예산심의 

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⑩ 음성교육청 관리과장 이영규 

음성교육청 이영규입니다.

[제 62히 임시히 제2차]

2. 199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179쪽 -188쪽. )

(들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말씀올렸습니다.

⑩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⑩ 위원 김정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81쪽에 학교환경정화위원회 운영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정책이 어떤 겁니까?

•  음성교육청 관리과장 이영규

위해업소 같은데를 심사를 해야되는데 작 

년에 19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에산에 지금 횟수가 모

자라서 정화위원회.........

⑩ 위원 김정길

다른 교육청에도 그런게 있습니까?

⑩ 음성교육청 관리과장 이영규

예.

•  위원 김정길

그리고 183쪽에요, 순회코치퇴직금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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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에 소속된 

순회코치 입니까, 교육청입니까, 체육회 입니 

^}?

⑩ 음성교육청 관리과장 이영규 

저희들 기관입니다.

醫 위원 김정길 

이건 그만두는 겁니까?

•  음성교육청 관리과장 이영규 

예, 이것은 근무하는 것에 따라서 퇴직금 

을 계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醫 위원 김정길 

알겠습니다.

⑩ 위원장 김광수 

다른 위원님들 질문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음성교육청 소관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단양교육청 소관 예산심의를 하시 

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  단양교육청 관리과장 성빈모

단양 관리과장 성빈모입니다.

[제62히 임시히 제2 ：카]

2. 199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189쪽 -197쪽. )

(붙에 실음)

이상 간단히 말씀올렸습니다.

⑩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이 적으네요.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 

다.

•  위원 김정길

157쪽에 말이지요, 키폰전화 교체 이건 

휴대폰 말씀하시는 겁니까?

•  단양교육청 관리과장 성빈모 

아닙니다.

지금 키폰이 본청에 설치가 됐습니다마는 

회선이 부족해서 앞으로 증설하기 위해서 

예산을 중액했습니다.

대체비 입니다.

⑩ 위원 김정길

이런 시 •군  교육청들 예산을 심의하며 

죽보면은 예산이 학교교육환경비를 보면은 

나가는 액수는 많은데 말이지요, 학교 실질 

적으로 교단에 어떤 조도라든지, 기타 이래 

가지고 교단에 투입되는 것은 거의가 없고, 

전부 시설비라든지, 보수비라든지 이런게 

참 만이 나가요.

앞으로 일선 선생님들이 교단에서 바꾸어 

진 분위기를 느껄 수 있게공 이런데 조금 

활용을 더 해주었으면은 하는 그런 아쉬움 

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청원군 교육청 같은 

데서 보면은 내고장 공부교재 발간을 하고 

있고, 괴산교육청은 중학교 사회교육 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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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개발하고 있고, 인성교육자료로 개발을 

하고 있고, 보조교과서 이런 것은 전부다 

시 • 군 교육청 보니까 특색있게 이렇게 하 

고 있는데 다른 교육청에서도 그런 개발을

해가지고.........

⑩ 행정과장 이상찬

전 도내 다합니다.

당초예산에 다 서있고, 이것은 추가로다 

가 부족분이 세워진 겁니다.

6차 교육과정 개정에 따라서 각 시 • 군에 

따라서 자체 교과서 개발을 의무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⑩ 위원 김정길

앞으로는 에산을 편성할 때 집행부도 마 

찬가지지마는 일선 교직원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면은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급한게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 

는데 환경개선이나 그런 것도 좋지만은 실 

질적으로 선생님들이 학생들하고 수업을 할 

때 가만 보면은 관리과 소관으로다가 많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학무과에도 조금 치중을 해가지고 편성을 

해주는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 

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⑩ 위원장 김광수

191쪽에 프린터 구입이 있는데 다른데 하 

고 단가가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  단양교육청 관리과장 성빈모 

레이저 프린터입니다. 기종이 다릅니다.

⑩ 위원장 김광수

예, 단양교육청 소관 질문하실 위원님 더 

안계시지요?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단양교육청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 

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지역교육청 소관 예산을 전부 

마치고 다음으로 예비비가 있습니다.

예비비는 계수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논의할게 없지요?

( “ 예. ” 하는 위원 있음)

여 그 럼  이상으로서 지역교육청 소관하 

고, 예비비 전체를 심의를 마쳤습니다.

남은 것은 교육위원회 예산이 남았습니 

다. 이것은 오루 시간에 심의를 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요?

(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전 회의를 이것으로서 마치겠습 

니다.

(13 시 10분) 

(14 시 00분 》

•  위원장 김광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 
다.

과장님 간단히 설명해 주시지요.

[저162호I 임시히 제2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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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의사과장 강인형

예,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162히 임시히 제2차]

2. 199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 출제 1 회 추가경정예산안 (23쪽 -26쪽)

(붙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수 

위원님들 질문있으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에 말이지요, 기관업무운영추 

진비가 300만원에서 12개월로 연체될 것 같 

으면은 지나온 것을 곱해서 뒤급을 하게 되 

는 건가요?

⑩ 의사과장 강인형

이게 지침이 월별로 정액으로 드린다든가 

이런걸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치를 세워놓도록 되어 있어요, 

지침에. 그래서 다 세우면은 이 경비가지 

고 쓰실 수 있는데 쓰시고, 남으면 남고, 

그렇습니다. 한달에 300만원만 꼭 써라 이 

렇게는 안되어 있는 겁니다, 이 사항이.

기준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⑩ 위원장 김광수

그렇다면 말이지요, 지금 4월인데 12월이 

라고 할 것 같으면은 소급해서 1월부터라는 

얘기인 ̂ 11.

•  간사 신용철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기준이 될 

의장 300, 부의장 월 200해서 12될 곱해서 

연중소요예산이 이렇게 나온거고, 이번 추 

경에는 4월부터 계산해서 9개월 그러면 3X 

9=27해서 2,700만원하고, 9 X2=18，1,8W만 

원하고,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 게 좋겠습니 

다.

⑩ 의사과장 강인형

저희도 그렇게 생각해서 올렸습니다, 차 

액만 했더니 전 도가 마찬가지로 이렇게 세 

우기로다가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나까 1

인당 경비 465만원 속에서 1,560만원을 세 

웠던 거예요, 먼저는. 그랬던 것을 위원님 

들 465만원씩 되는 건 그대로 살려놓고, 추 

가로 이것은 별도 인정하는 겁니다.

먼저 세웠던 것은 그 속에서 465만원 기 

준 그 경비내에 있는 금액중에서 1,560만원 

을 의장, 부의장 경비로 깎은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님들 경비가 그만큼 줄었던 

것을 이것을 세우는 반면에 그 놈을 살리 

고, 이것은 다시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1월부터 하느냐 하는 문제는 조금 

말씀은 될 수가 있어요.

이게 내무부 지침 시행일 ’ 96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고요, 기준에 의한 

시행예산은 당초예산, 또는 추경예산에 반 

영 조치하고, 당초예산에 확보치 못한 자치 

단체는 기정예산에서 우선 조치하고 추경예 

산에 확보조치하라 이렇게 나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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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2히 임시히 제2 자']

그러니까 1필서부터 내무부 지침은 되어 

있습니다.

⑩ 위원장 김광수

그렇다고 하면은 이 대로 의 장 3,600만원, 

부의장 2,400만원 이 렇게 세워능으면은 다 

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지요.

•  의사과장 강인형 

예, 다 쏠수도 있지요.

⑯ 위원 정만재

강과장님 제가 말씀을 잘 들었는데 그게 

월 300, 200이니까 지금대토 12를 곱해가지 

고 그대로 나둬도 별 무리는 없을 것 같아 

요.

⑩ 의사과장 강인형

저희는 그래서 전국적으로 그렇게 하자고 

얘기가 돼가지고요, 1월서부터 계상을 한거 

예요.

⑩ 위원 김정길

소급지급은 안되는 것 아닙니까?

⑩ 의사과장 강인형 

소급지급은 안돼요.

⑩ 간사 신용철

소급지급이 안될 바에는 도에 가서 월별 

기준액 가지고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 

해서도 9개월분만 계상했으면 좋겠어요.

•  위원장 김광수

소급지급은 안된다고 하지마는 예산은 

9,600만원 서 있으니까 이것은 다 쏠수 있 

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⑩ 의사과장 강인형

그런데 집행이 어렵습니다.

저희가 집행지침을 어떻게 받아져 있느냐 

면은 교육위원회 서있는 이런 경비를 집행 

은 의사국장이 교육위원회의 의장의 결재를 

받아 집행하되 집행기관의 일반업무추진비 

집행계획에 따라 중빙서류를 첨부한다, 이 

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있 

다고 해서 아무렇게 못 쓰게 되어 있어요.

•  위원 김정길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은 그걸 안고치고 

1,500만원 서가지고 있으면은 카드로 썼던 

대금으로 하던 1,500만원 썼다고 영수중만 

해놓으면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⑩ 의사과장 강인형 

카드로 쓰는게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중 접데, 회의경비 지출은 

신용카드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 

어 있습니다.

⑩ 위원 김정길

그러니까, 카드를 개인적으로 써도 그 카 

드로만 들어오면 될 거 아녀요?

⑩ 의사과장 강인형

그런데 이제 내용이 붙어야지요, 뭐하는 

데 썼느냐, 얼마를 쓰는데 지금 소위원회를 

하고 위원님들 몇 분이 식사를 합니다, 이 

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인당 

기준은 3만원을 초과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⑩ 위원 정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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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은 시간을 절약하는 면에서 강과장 게 합시다. 다른 말씀 없으시지요?

이 실무자의 입장으로 말이에요, 여기 지금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00，200으로 책정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 그럼 이상으로서 교육위원회 예산심의도

다 12를 곱해서 과연 그것이 불합리하냐, 마치겠습니다. ’ 96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을

불합리하다면은 말씀을 하세요. 안되면은 본청，직속기관, 또 지역교육청, 우리 교육

부결로 하고. 위원회 에산 전부 마치는걸로 하겠는데 다

•  의사과장 강인형 른 말씀계시면은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불합리하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 ( “ 없습니 다. ” 하는 위원 있음)

다. 그런데 4월서부터 계상을 한다고 해도 그러면 계수조정 및 의결은 내일로 미루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고 오늘은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

월별 300만원씩 하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9개월로 하면은 명분은 서지요, 추경할 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서부터 인정을 한다, 그 전 것은 인정을 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오늘의

한다, 이런 얘기는 들을 것 같아요. 회의를 모두 마치며, 저]2차 예산결산소위원

⑩ 위원장 김광수 회를 산회함을 선언합니다.

원칙은 그게 원칙이지 우리는 9월로 이렇 (14 시 50분 》

〇 출석위원 : 5명

위원장 김광수, 간사 신용철, 위원 김정길, 정만재, 이근수.

〇 출석공무원 : 16명

관리국장 신재철, 청주교육청 관리국장 이근수, 충주교육청 관리과장 

김선교，제천교육청 관리과장 이상기, 청원교육청 관리과장 훙재문, 보은교 

육청 관리과장 김용환, 옥천교육청 관리과장 이만기, 영동교육청 관리과장 

오인세，진천교육청 관리과장 이흉무, 괴산교육청 관리과장 이증수, 음성교 

육청 관리과장 이영규, 단양교육청 관리과장 성빈모, 행정과장 이상찬, 

의사과장 강인형.

〇 199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 안 ) 사항별설명 서 : 

본회의 별책 3.

〇 지역교육청 예산편성개요 : 별첨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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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想2히 임시회 제3자']

제6 2 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 3 호

예산•결산소위원회 회의록

충청 북도교육위 원회 의 사국

1996년 4월 3일 (수 요 일 ) 10시 00분

의 사 일 정  (제 62회 임시회  제3 차 에 산 •결 산 소 위 원 회 》

1. 1996년도  충 청 북 도 교 육 비 특 별 회 계  세 입 세 출 제 1회 추 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1996년도  충 청 북 도 교 육 비 특 별 회 계  세 입 세 출 제 1회 추 가경정예산안

( 10시 00분 개 회 ) 로 12월분 6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중 3

1. 1996년도  충 청 북 도 교 육 비 특 별 회 계 세 입 개월은 이미 지나갔으니, 3개월분 1,500만

세 출 제 1회 추 가 경 정 예 산 안 원은 삭감을 하고 4,500만원만 계상하였으

⑩ 위원 장  김광수 면 합니다.

성원이 되었0 ᄆ로 제3차 예산결산소위원 ⑩ 위 원장  김광수

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지금 신용철 위원님으로부터 교육위원회

이어서 1996 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의정활동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중에서 3개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 월분 1,500만원을 삭감하자는 동의가 있었

다. 오늘은 지금까지 심사한 의견집약에 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건을 말씀하여
따라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을 하고자 합니 주시기 바랍니다.

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 (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랍니다. 그러면 신용철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기관

⑩ 간사  신용철 운영업무추진비 6천만원을 1,500만원 감액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제25쪽에 보면, 교 한 4,500만원으로 조정합니다. 또 조정할

육위 원회 의 정 활동비중 기 관운영업 무추진비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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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위원 김정길

사항별설명서 제35쪽에 보면은, 교육위원 

재해보상급여로 3회분 1,125만원을 계상하 

였는데, 비록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만 필요 

이상의 소요액을 반영한 것 같습니다. 따 

라서 1회분 405만원만 계상하고 나머지는 

감액하는게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⑩ 위원장 김광수

김정길위원님의 교육위원 재해보상급여 

감액조정 동의에 대하여 다른 위원님들이 

찬성하시므로, 교육위원 재해보상금 1,125 

만원은 이중 720만원을 감액한 405만원으로 

조정하겠습니다. 또 다른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⑩ 위원 김정길

저 혼자 자꾸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 사 

항별설명서* 제40쪽 행정과 예산안을 보면은 

공무상 재해보상금 부족분이라하여 5억원을 

추가게상하고 있는데, 이는 전년도 예산집 

행액이 3억 4,500만원 정도임을 감안한다면 

지나치게 많이 계상하는 것이라 생각됩니 

다. 따라서 1억 5천만원 정도를 감액하였 

으면 합니다.

( “좋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⑩ 위원장 김광수

그러면 공무상재해보상금 5억원은 당초예 

산에도 2억원이나 계상되어 있고, 전년도 

집행액이 3억 4,500만원 정도인 점을 감안

하여 1억 5,000만원을 감액한 3억 5,000만 

원으로 조정합니다.

또 조정할 사항있습니까?

⑩ 위원 김정길

제가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제42쪽에 중앙도서관 열람 

실 도장비로 5이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도장 

비 전액을 삭감할 것을 동의합니다.

⑩ 간사 신용철

많지 않은 금액이니 삭감하지 않는게 좋 

겠습니다.

⑩ 위원 김정길

제가 파악한 바로는 중앙도서관에는 상당 

히 많은 자체수입도 있고, 건물유지비도 지 

원되고 있으므로 건물도장은 건물유지비를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간사 신용철

건물유지비의 활용으로 건물도장이 가능 
하다면 더 이상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⑩ 위원장 김광수

그러면 위원님들 모두 열람실 도장비 삭 

감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겁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찬성하시므로 중앙도서관 열 

람실 도장비 5이만원은 전액 삭감하도록 하 

겠습니다. 또 다른 사항있습니까?

(위원 모두 침묵)

더 이상 예산액 조정에 대한 의건이 안계 

시므로 이상 계수조정을 마치고，계수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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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에 따른 수정예산안 작성을 위하여 잠 먼저, 199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

시 정회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수정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

(10 시 15분) 기 바랍니다.

(10 시 30분) (위원 모두 거수함)

⑩ 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모두 손을 들어 주셨습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 모두의 찬성으로, 1996

정회시간을 통하여 마련한 수정예산안에 년도 충청북도교육비 특별회 계세 입 세출 제1

대하여 간사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 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예산

다. 안중 교육위원회 의정활동비 기관운영업무

⑩ 간사 신용철 추진비 감액 1,500만원, 행정관리담당관실

199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운영 교육위원 재해보상금 감액 720만원,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보 관리국운영비 공무상재해보상금 부족분 감

고드리겠습니다. 액 1억 5,000만원, 중앙도서관운영비 열람

실도장비 감액 5이만원, 총 1억 7,721만원

〈참 조〉 을 감액하여 동감액분을 예비비에 편입하는

1. 199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것으로 하여, 세입세출예산액을 각각 6,275

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억 6,124만 6,000원으로 의결되었음을 선언

(끝에 실음) 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본 소위원회 활동을 모

⑩ 위원장 김광수 두 마침과 아울러 제3차 예산결산소위원회

간사로부터의 수정예산에 대한 보고를 잘 를 산회하고자 합니다.

들으셨으리라 믿고, 이어서 의결에 들어가 산회를 선언합니다.

겠습니다. (10시 45분 》

〇 출석위원 : 5명

위원장 김광수, 간사 신용철, 위원 김정길, 정만재，이근수.

0 199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 별첨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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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청 1)

豫算 • 決算小委員會 議事 B  程 ( 案 )

第62回 忠 淸 北 道 敎 育 委 具 會 (臨 時 會 )

日 時 附 議 案 件 備  考

제 1차  소 위 원 회 I. 開 會

1996. 4. 1.(月 ) 2. 委 員 長  選 任 의  件

14 ： 00 - 3. 幹 事  選 任 의  件

4. 議 事 日 程 (案 ) 議 決

5. 1996年 度  忠 淸 北 道 敎 存 貴 特 別 會 計 歲 入 歲 出 ※ 本 廳  歲 出 豫 算

第 1回 追 更 豫 段 案  審 査 (槪 要 說 明 , 歲 入 豫 與 :，
은  職 制 順 에  의 

하 여  각 課 別

敎 委  및 本 轉  歲出豫 ;第, 商 馬 機 關  歲 出 豫 錄 )

6. 散 會

로 審 査 함 /

제 2차  소 위 원 회 1. 開 會

1996. 4. 2.(火) 2. 1996年 度  忠 淸 北 道 敎 育 費 特 別 會 計 歲 入 歲 出

10 ： 00 - 第 1回 追 更 豫 算 案  審 査 (繼 績  : 地 域 敎 育 廳

豫 算 )

3. 散 會

제3차  소위원회 1. 開 會

1996. 4. 3.t水 ) 2. 1996年度 忠淸北道敎育衰特別會計歲入歲出

10 ： C0 -- 第 1回 追更豫算案 審査 i計數調定，議決. 審査

報 告 書  作 成 ：:

3. 散: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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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년도 충청북도교육과특별회겨

세 입  • 세 출 제 1 회 추 가 경 정 예 산 ( 안 ) 개 요

충 청 북 도 교 육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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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세출총괄

모 구조별
(단우I :천원, %)

n a 여 산 액 기정예산액 증 느

1 己:
그 애□ 기 금 액 금 액

합 겨 627,561,^ 55M83J75 6M7M71

교육위원회비 ?55,1/5 655.2M 99.M1

교 육 행 정  u 452,266,834 ^,292,603 M7U91

교 육  乂[업 H 4.88M88 4,374,121 512,767

•三니 -
와 11 바 45,910,029 43,859,140 2 , _

사 5P; 원바 43,549,878 3M6U44 4,582,234

A \

TJ ：

i u
1 겨 H

78,311,392

Q

UMM

0

53,547,420

시 八

여 i

? 〇 D
i U

0 0

071,058 A2J9M71

감

12

15

12

216

a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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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천원, %)

t j
z

□

I

경상

보 ᄎ
E

E ◦ !

산 액
그
a 액

5U 5M 16

4 1처채

83J 5M 26

8 _ ;

구성 I

6 , 7

0 . 3

0 산 액

금 액

77!

m M

C2U 1C

058

구성 I

■

11

11

7 . 3

0 . 7

교 증 a 감

금 액

4 , 1 3 1 , 8 0 6

! 1 wu I

〇
I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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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천원)

세  입 ⑷ 세 출  (B ) 예 비 비

내 역 금 액 내 역 금  액 i  A -  B )

〇 보 통 교 부 금  및 양 여 금 3 2 ,094 ,915 〇 보 통 교 부 금  및 양 여 금  사 업 3 2 ,9 3 1 ,0 7 7 -8 3 6 ,1 6 2

-  경 상 재 정 수 요 액 6 ,3 74 ,7 7 6 -  인 건 비  추 가 소 요 액 8 ,0 7 6 ,3 0 2

- 학 생 수 용 시 설  재 정 수 요 액 12,825,500 -  '9 7 . 신 설 학 교  토 지 매 입 비 2 ,5 2 9 ,5 9 7

-  지 방 교 육 양 여 금 1 2 ,89 4 ,6 期 - 용 암 여 고  신 설 경 비 9 ,3 2 2 ,7 0 0

-  과 밀 학 급  수 용 시 설  증 축 비 624,212

- ‘ 9 7 .신 설 교  토 목 공 사  미 계 상 분 2 ,1 3 5 ,0 8 6

및 단 가 인 상  소 요 액

-  ‘ 9 8 .신 설 교  설 계 비 450,000

-  교 육 환 경 개 선  시 설 비  자 체 부 담 9 ,7 9 3 ,1 8 0

(교 단 선 진 화  4 ,9 9 5 ,4 3 0  포 함 )

〇 특 볕 교 부 금 6 ,3 8 2 ,1 1 2 〇 특 별 교 부 금  사업 8 ,3 2 4 ,9 6 0 -1 ,9 4 2 ,8 4 8

-  과 학 교 육 원  이 전 사 업 비 3 ,1 2 3 ,0 0 0 -  과 학 교 육 원  이 전 사 업 비 5 ,1 2 3 ,0 0 0 -2 ,0 0 0 ,0 0 0

(자 체 재 원  2 ,0 0 0 ,0 0 0  부 담 )

-  제 천 여 중  강 당  신 축 비 617 ,000 -  제 천 여 중  강 당 신 축 비 617,000

-  중 산 외 국 어 고  기 숙 사  신 축 비 660 ,000 -  중 산 외 국 어 고  기 숙 사  신 축 비 6的 ,  000

-  괴 산 고  기 숙 사  신 축 비 745,000 -  괴 산 고  기 숙 사  신 축 비 745,000

《전 입 금  150,000  별 도 부 담 》

-  원 어 민  영 어 보 조 교 사  초 청 사 업 비 1 ,087 ,112 -  원 어 민  영 어 보 조 교 사  초 청 사 업 비 1,0 29 ,9 6 0 57 ,152

(당 초 예 산  57 ,152  계 상 》

- 과 학 교 육 원  이 동 과 학 차  구 입 비 150,000 -  과 학 교 육 원  이 동 과 학 차  구 입 비 150,000

〇 증 액 교 부 금 11,299 ,000 〇 증 액 교 부 금 11,299 ,000 0

-  교 육 환 경 개 선  시 설 비 -  교 육 환 경 개 선  시 설 비

〇 보 조 금 2 ,6 7 8 ,6 0 3 〇 보 조 금  사업 2 ,9 1 9 ,破 9 -2 4 1 ,0 5 6

-  교 과 교 육  연 구 활 동  지 원 비 103 ,000 -  교 과 교 육  연 구 활 등  지 원 비 103 ,000

-  학 교 유 아 방  설 치 운 영 비 34, 湖 0 -  학 교 유 아 방  설 치 운 영 비 24,080 to,000

(당 초 예 산  10,000  계 상 》

-  교 원  국 외 연 수 경 비 362 ,200 - 교 원  국 외 연 수 경 비 364 ,960 -2 ,7 6 0

《자 체 재 원  2 ,7 60  부 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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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천원 >

세  입 (A ) 세 . 출  《8 》 예 비 비

* 내 역 금 액 내 역 금  액 { A -  B )

~ 직 업 교 육 확 충 사 업 비 2 ,4 27 ,2 0 0 -  직 업 교 육 확 충 사 업 비 2 ,4 2 7 ,2 0 0

* 전 국 기 능 경 기 대 회  지 원 비 1 ,0 0 0 ,0 抑 * 전 국 기 능 경 기 대 회  지 원 비 1 ,000 ,000

• 실 업 계 고 교  실 습 기 자 재  확 충 비 910,000 • 실 업 계 고 교  실 습 기 자 재  확 충 비 9 1 0 ,0 的

• 공 고 2+1체 제 학 교  기 자 재 확 충 비 301,000 * 공 고 2 + t 체 제 학 교  기 자 재 확 충 비 301,000

• 공 고 2+1체 제 학 교  운 영 비 9 ,2 00 • 공 고 2 + t 체 제 학 교  운 영 비 9 ,2 00

* 공 고 생  장 학 금  지 원 비 207,000 • 공 고 생  장 학 금  지 원 비 207,000

-  체 육 중  . 고  정 책 종 목  육 성 비 1,001 -  체 육 중  • 고  정 책 종 목  육 성 비 U 001

-  독 학 학 위 취 득 시 험  경 비  조정 -582 - 독 학 학 위 취 득 시 험  경비  조정 -582

-  중 식 지 원 사 업 비 9 ,360 -  중 식 지 원 사 업 비 0 9 ,360

(당 초 예 산  9 ,3 6 0  계 상 }

-  원 어 민  영 어 교 사  초 청 사 업 비 42,344 -  원 어 민  영 어 보 조 교 사  초 청 사 업 비 0 42,344

《당 초 예 산  4 2 ,34 4  계 상 》

~ 단 재 교 육 원  시 설 확 충 비  조정 -3 0 0 ,0 0 0 -  단 재 교 육 원  시 설 확 충 비 0 -300 ,000

〇 전 입 금 4 ,1 89 ,8 0 0 〇 전 입 금  사업 4 ,1 8 9 ,8 0 0 0

-  법 정 전 입 금 -  법 정 전 입 금  사업

» 도 세  총 액 의  2.6% 3 ,4 3 2 ,0 0 0 • 교 육 환 경 개 선  시 설 비 3 ,4 3 2 ,0 0 0

{1 3 2 ,0 0 0 ,0 0 0 x 2.6%)

-  비 법 정 전 입 금 757,800 -  비 법 정 전 입 금  사업 757,800

* 괴 산 고  기 숙 사  신 축 《괴 산 군 》 150,000 • 괴 산 고  기 숙 사  신 축 비 150,000

• 제 천 도 서 관  건 립 《문 체 부 ) 300,000 * 제 천 도 서 관  건 립 비 300,000

• 보 은 도 서 관  건 립 《문 체 부 》 300,000 * 보 은 도 서 관  건 립 비 300,000

• 괴 산 도 서 관  장 서 구 입  (괴 산 군 ) 7 ,8 00 * 과 산 도 서 관  장 서 구 입 비 7,800

〇 자 체 수 입 11,933 ,041 〇 교 육 현 안  사업 11,103 ,046 829 ,995

-  재 산 임 대 수 입 10,214 -  교 육 위 원 회  운영 96 ,000

-  재 산 매 각 수 입 696 ,190 -  교 육 개 혁 박 람 희  개최 838 ,768

-  입 학 금  수업 677 -  금 가 초  이 전 사 업 비 1 ,738 ,654

-  수 업 료  수입 646 ,994 -  유 치 원  원 사  신 축 비 1 ,979 ,825

-  사 용 료  수입 24,750 -  교 직 원  사 택  구입  및  정비 1 ,007 ,170

-  수 수 료  수입 10,000 -  영 동 교 육 청  연 립 사 택  신 축 비 624,892

-  실 습  수입 3 ,561 -  학 교 급 식  확 대  설시 620 ,000



(단위: 천원》

세  입 m 세 출  (B ) 예 비 비

내 역 금  액 내 역 금  액 ( A -  B )

-  예 금 이 자 수 입 1 ,3 00 ,0 0 0 -  사 립 학 교  재 정 결 함  보 조 601 ,400

-  잡 수 입 138 ,937 -  생 산 물 매 각 대  환 원 경 비 135,709

-  이 월 금 9 ,1 0 1 ,7 1 8 -  재 산 매 각 대  환 원 경 비 60 ,200

-  충 북 공 고  내 부 시 설 비 150,000

-  청 주 고  과 학 관  내 부 시 설 비 100,000

-  일 반 계 고  중 심 학 교  운 영 비 180,000

-  교 육 지 원 기 관  운 영 비 118 ,289

-  교 원  및 일 반 직  재 교 육 비 77,115

-  교 급 당 경 비 44,727

-  시 설 비 2 ,3 4 3 ,9 4 3

• 교실  증 축  (14 실) 642 ,894

• 학 생 화 장 실  중 축  (4 동) 254 ,400

• 유 치 원  화 장 실  및 난 방  개선 165,000

• 지 수 조 정  추 가 소 요 290,468

• 학교  체 득 활 동  시설 64 ,500

• 창 고  증 축 176 ,000

* 사 유 지  매입 198 ,360

• 급 식 소  식 당  신 축 90 ,00 0

• 단 양 고  재 해 복 구  시설  』 4 , 明 0

| • 교 육 행 정 기 관  시 설 비 440,382

• 시 설 부 대 비 17,439

-  기 타  현 안 사 업 비 386 ,354

〇 예 비 비 -2 ,1 9 0 ,0 7 1 2,190,071

합  계 68 ,57 7 ,4 7 1 6 8 ,577 ,471 0

- 76 -



의안번호 i 제 유) 一 나 호

의 1
as i 1996. U- . 나- ‘

노거 f1 일
( 처 i !：>- 회 )

서  I」.
x  f j  u  r-  o
7주위 ：r r V  교 직(一) I *_今— •丄“  |

제 s  자 ; 초 처 쁘 c : 7n s 乂가〇 〇 -ᄀ _-一 J i i ， C3

제 흐년월일 ; 1996. 3. > ^ .



■ 6 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회계세입 • 세출 제1히 추가경정예산안

I  1

제출년월일 : 1996. 3 . ^  .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거 편성한 199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 세출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 13조에 의거 충청북도교육 

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얻고자 함.

□ 주요골자
O 국가부담수입 524억 5,463만원, 지방자치단체일반회계부담수입 41 억 8,980만원, 

지방자치단체교육비특별회계부담수입 119억 3,304만 1천원등 총 685억 7,747만 

1천원의 세입재원으로,

O 교육위원회 9,994만 1 천원, 본청 372억 7,270만 6천원, 지역교육청 333억 

9,489만 5천원을 각각 증액하고, 예비비를 21 억 9,007만 1 천원을 감액하여,

O 총 6,275억 6,124만 6천원의 규모로 세입 • 세출 예산을 각각 편성함 .

덧붙임

O ’ 96. 충청북도교육비특별희계세입 • 세출 제 1희 추가경정예산안 사 항 1 설명서

* m 채* S  一!



(벌청 3)

제62회 중청북도교육위원회
( 임  시 회 )  

1996. 4. .

’96 교육개혁박람회 추진개요

중  청 북 도  교 육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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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교육개혁 박람회 추진 계획
약，，으次정!■양今휴해琴公껏행햇巧■략방?팩，¥?하〒父：巧《주^^，巧우次寒公聲었然^

I  . 목 적

O 교육개혁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과 참여의식 제고 

〇 교육개혁 성공기법 및 수범사례의 전피ᅳ 공유 
〇 견단 교육 교재 * 교구 전시'達" 통하여 교수 -학습  방법의 개선 도모 
〇 시 • 도벌 특색 있는 교육 소개 및 홍보

I I . 박람회 개요

□  명 칭

〇 한글 : ’96 교육개혁박람회 
O  영문 : Education Reform Fair ’96 
〇 영문(약칭) : EDUREF '96

□  개최 기간

〇 전 시 : ’96. 7. 20(토) 〜 8. 2(금) (14일간-)
-  개 장 시 간 : 10:00 〜 18:00

. -  전시물 설치 : ’96. 7. 16 ~  7. 19 (4일간)
-  전시물 철거 : ’96. 8. 3(토)

〇 개 막 식 : ’96. 7. 20(토)，10:30〜12:00

□  분야별 참가 범위

O 초 • 중등교육  분야  : 15개 시 • 도 교육청 

O 고등교육  분야  : 16개 대학(교)

〇 교육산업 분야  : 16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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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기관

제주 경남 경북 전남 전북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부산  대구 인천 광주I

〇 주 최 : 교 육 부 .

〇 수 관 : KBS 문화사업단

◦  후 원 : 자ᅵ정경제원，내무부，통상산업부，정보통신부，공보처， 
서울특별시，한국교육개발원，EBS 등

졌 지방 I幻炎총국의 편성부장을 교육개혁박람회 추진위원으로 지정

□  개최 장소

〇 한국종합전시장 (KOEX) 별관 1충 전시실

-  전체면적 : 7,488ml (2,265평 규모)

〇 시 • 도교육청별 전시관 면적 및 배치도

-  면 적 : 38평 (14m x  9m x  2.4m)

교 육 산  업 체 관

빠
 

주

제

관

대

학

관

교
육
산
업

 

체
관



m . 기대 효과

〇 교육개혁에 대한 관심 제고
〇 충북교육의 미래상 제시로 충북교육의 위상 정립

〇 우수한  교수 -학습  방법의 발굴 및 파급 효과
〇 최첨단 교재 • 교구 모델 제 시 로 「교단  선진화」계획 정착에 기여
〇 충북의 명승지，고적 등 홍보기회로  활용
〇 교육개혁 수범사례 소개로  교 수 -학 습  방법 개선

〇 교육개혁을  위한 미래지향적 투자로  장기적 산출 효과 기대

IV. 사후 활용 : 상설전시장 설치

□ 필요성

〇 교육개혁을 위해 미래지향적 투자가 수반된 본 사업을 ‘박람회’라 

는 일과성 사업에서 발전시켜 교육적으로  그 효율성을 높일 필 
요가  있음

〇 박람회 전시작품을 사후 상설 전시 • 운영함으로써 충북교육의 

발전을 위한 장C場)으로의 활용이 요청됨

□ 운영방법 및 기대효과

〇 교육개혁박람회 미참관자에 대한 교직원，학생，학부모의 관람기회 
부여 -  교육개혁에 대한 관심과 참여의식 제고 

〇 교육개혁 성공을 위한  교직원，학부모，학생 연수 
〇 최첨단 교재 • 교구 안내 및 활용방법 연수 -  교단 선진화  정착 

〇 우수한  교수- 학습방법 안내 및 정보 제공 
〇 교육개혁 수범사례 소개 및 성공기법 안내 
〇 일선 각급학교의 현장  학습장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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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 업무의 흐름도

一  수제설정，자료수집，사례연구
전 시 기 획 ----------개념설정，제작방향  및 스케줄

운영체제，예산

一  전시공간구성，동선계획
기 본 설 계 ----------매체계획, 연출계획

ᄂ一 평면계획，입면계획

f r -  제작도면，설치도면
실 시 설 계 ----------영상시나리오 작성

ᄂ  사양  및 공정, 제작  • 설치 예산

一 모형 및 미니어쳐
제 작 ----------전시물 시스템 및 H/VV

—  영상 및 S/ W，특수효과

•一 내부장치 공사
설치 • 시 공 ----------전시장치，주변집기 설치

一  시스템 시험 운용

전 시 ---------- 전시 및 사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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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추진 현황

□  그 동안의 추진 현황

1995. 11. 30 교육개혁박람회 개최계획 시딜-(교육부)

12. 15 추진준비반  구성

12. 16 추진준비반  협의회 (제1.차)

12. 19 추진준비반원 추가  위촉

12. 27 전시 계획 수립

12. 28 아이디어 공모 (응모  33편)

1996. 1. 10 시 • 도 실무추진반장 협의회 참석(교육부)

1. 30 소요예산  보고

1. 30 세부 전시내용 제출

2. 5 세부 추진계획 통보

2. 6 추진준비반  협의회(제2차)

2.7 〜 2.8 시 • 도 교육청 추진반 협의회 참석(교육부)

2. 10 각 시 • 도 전시자료 분석 • 검토

2. 17 추진준비반  협의회(제3차)

2. 18 박람회 전시 내용 변경 및 주관부서 지정

3. 4 주관부서별 추진팀 구성

3. 7 추진팀 협의회(제1차)

3.13~3.16 추진팀 집중 공동작업(제1차)

3.17 〜 3.22 주관부서별 작품 구상 내용 수정 • 보완

3. 23 추진상황  보고회(제1차)

3. 27 교육개혁박람회 향후 추진계획 시달(교육부)

3. 27 실무추진팀 KOEX방문 협의，전시장 답사

3.29-3.30 추진팀 집중 공동작업(제2차)



□  앞으로의 추진 계획

월 주 일 자 추 진 내 용 비 고
1 6 • 국■품 제작계획 수립(각  추진팀별)

2 8 〜 10 • KOEX 관계자 상담 및 자료수집
3 1 5 -2 0 • 세부전시계획 수립

4

4 2 2 -2 7
• 자체 작품 제작(4 .2 2 -6 .1 5 )
• 로고송 공모
• 이벤트업체와 용역 계약

2 9 -5 ,4 • 작품 제작과정 1차 점검 및 보완 현장 확인

1 6 〜11 • 도우미 선발 안내
• 충북교육 홍보물 선정

5 2 13 〜 18 * -"l1•보물 원고 작성，자료 수집
• 도우미 선발

3 2 0 -2 5 • 작품 제작과정 2차 점검 및 보완 현장 확인
4 27-31 • 이벤트 행사 선정 관계관 협조

1 3- 8 • 경품 선정 및 주문
• KOEX 관계자 상담

6 2 10 〜 15

• 작품 제작과정 3차 점검
• 시 연 학생 교육
• 도우미 교육
• 박람회 참관 안내 및 홍보

현장 확인

3 17 ᅳ器 • 모의 전시회 개최 및 자체 분석 임시 전시관
4 2 4 - 2 9 • 전체 및 부분 보완 확인

1 1 〜 6
，작 품 보 완  
* 이벤트 행사 연습

7
2 8 〜 13 • 작품 최종 점검, 전시 도상 훈련 모의 전시

3 16 〜 19
• 작품 설치(16〜 18)
• 전시 결과 총체적 점검

4 然 - 31 • 전시 (7.20-8.2)

8
1 ]，- 6 • 철거, 청주로 이동 설치 상설 전시
2 7 ~ 1 5 • 종합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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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소요예산내역

교육개혁박람회 준비 및 참가 48,768

〇 홍보용 팜플렛 인쇄 1천원 X 10,000부 10,000
〇 인테넷 회선 사용료 500천원 X 5 월 2,500
〇 전시 안내원 의상 구입 250천원 X 4 명 1,000
〇 특근 급식비 5 천원 X5 명 x l 〇 일 X4 월 1,000

〇 운영수당
-  전시 안내원 80천원 x 4명 x 14일 4,480
~ 지•문위원 50천원 x 5명 x 2회 500

〇 국내여비
-  협의회 운영 42천원 x 17명 x 6회 4,284
-  선진지 견학 및 자료 수집 42천원 X5 명 X2 일 X2 회 X6 영역 5,040
-  전시장 관리요원 46천원 X 6명 사4일 3,864

〇 업무추진비
-  실무팀 협의회 20천원 x 30명 x 6회 3,600
-  영역별 협의회 30천원 X5 명 x i〇 회 X6 영역 9,000
-  자문위원 간담회 
~ 「중북의 날」행사 운영

25천원 x 1〇명 x 4회 1,000
2,500

전시용 장비 구입 362,000

〇 멀티큐브 150,000천원 X I 식 150,000

〇 액정 프로젝트 18,000천원 X I 대 18,000

〇 터치 스크린 7,000천원 X 3대 21,000

O 멀티미디어 PC 2,600천원 X 15 대 3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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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실체 현미경 

〇 영상분석 컴퓨터 
〇 모 형 
〇 매직비  전 
〇 컴퓨터 인화기 

〇 실물회*상기외 15종 46점

□  전시용품 제작 및 구입

O 상징 조형물 제작 
〇 프로그램 개발 

O 영상자료 3편 
〇 전광판외 11종 燃점

□  이벤트(EVENT) 경비

〇 인쇄 복원판 (청동)
〇 로고송 제작 

〇 이벤트행사  제경비

□  전시장 설치 • 시공

〇 전시작품 설치 (3회)
〇 내부 인테리어 

◦  조명 및 음향시설

8,000천원 X I 대 8,000
7,000천원 X I 대 7,000
10,000천원 X 2식 20,000
35,000천원 X I 대 35,000
10,000천원 X I 대 10,000

54,000

20,000천원 x 2식 40,000
5,000천원 X 2 종 X6 영역 60,000

130,000
47,000

41.000

5,500천원 X 2종 11,000
5,000천원 x l 종 5,000

25.000

110,000

70.000
25.000
15.000

합 계 837,7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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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청 4)

지 역 교 육 정  예 산 편 성 개 요
( 1 9 9 6 년 제1 회 추경)

■ 원
O 재원배분내역

• '95년도 순세계잉여금중 초 과 세 입 액 ,행 정 비 ,학 교 비 ,교 육 사 업 비 의  불용액은 

교육청 현안사업비로 배분 . (총액 2 , 0 2 5 , 4 0 0 천원)

• ' 9 5 .  ' 9 6  재산매각대는 재산증식 사업비로 배분 . (총액 2 , 的4 , 1 8 4 천원}

O 교급당경비 : ‘ 9 6 . 3 . 1 . 확정학급수에 따라 교,급당 경비 조정

O 목적경비 : 지정목적대로 계상

O ' 9 6  세입중 재산매각 수입을 제의한 기타수입은 해당교육청에 배분.



지역교육청 예산편성 재원 내역
(단우I : 천원)

구 분 내 용 기 준 물 량 금 액 비고

기준배분액 0 순세계잉여금 2 , 0 2 5 , 4 0 0

0 재산매각대 재투자 2 , 8 2 4 , 1 8 4

소 계 4 , 8 4 9 , 5 8 4

교. 급당 〇교급당경비 조정

(3 -  12월분)

급당 975
특정업무비 20 
특수학급 342 
실험실습비 113

40 학급 
40 학급

4 학급 
40 학급

4 4 , 7 29

소 계 4 4 , 7 29

목적경비 0교단선진화 교당 7 , 0 0 0
급당 215
시범학교 8 , 0 0 0

390 교 
5 , 4 0 7 학급 

22 교

4 , 0 6 8 , 5 0 5

0 급식학교 확대 면지역 7 0 , 0 0 0  
면이 ■지역

2 5 , 0 0 0

1 교 
19교

6 20 , 0 0 0

0급식학교운영비조정 영양사 ■一 
정규직으로대체

a 12 명 a 4 9 , 5 3 4

0 원어민 영어강사 1인당 2 9 , 9 2 0 12명 3 59 , 0 4 0

〇 어학실습실 설치 1교당 3 0 , 0 00 2 교 6 0 , 0 00

〇사립재정결함보조 인건비인상분 20 교 1 46 , 294

0 학교 유아방설치 1개원 1 1 , 3 60 3 개원 2 4 , 0 80

0 유치원 화장실및 난 
방구조 개선

1개원 1 5 , 0 00 11 개원 165 , 000

0 유치원원사 신축 3학급 3 1 3 , 1 9 3  
4학급 4 0 0 , 4 1 5

5 개원
1 개원

1 , 9 7 9 , 8 2 5

0 신설교 부지매입 분평초, 탄금초 2 교 2 , 5 2 9 , 5 9 7

〇 ' 9 7 신설교 단가인상 
및 토목공사분

분평초，탄금초 
경산초

3 교 1 , 5 1 3 , 0 8 8

〇 ' 9 6 신설교 완성 용암중, 원봉중 
수곡중

3 교 2 26 , 1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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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우I : 천원)

구 nr 내 용 기 준 ■ 03 라S  〇 금 액 비고

〇 ᅳ98신설교 설계용역 1 교1 50 , 0 0 0천원 3 교 4 50 , 0 0 0 원평초 
상암초 
경덕중

0 교실 증축 1실 4 7 , 7 0 0 천원 20 실 9 4 3 , 0 6 4

0 지수조정추가소요액 1 0 4 . 5실 284 , 65 0

〇 교직원 사택정비 85 동 5 05 , 620

〇 화장실 증축 1동 6 3 , 6 0 0 천원 w O 318 , 000

0 시설부대비 14, 895

0 교직원 사택구입 1동 4 8 , 0 0 0 천원 9 동 4 9 2 , 00 0

0 충주수영장 특정 
업무비

800

0 체천여중 강당신 축 1 동 6 17 , 000

〇제천교육청사택구입 1 동 4 8 , QQQ천원 1 동 4 8 , 0 00

〇 금가초 이전부족분 1 교 3 50 , 0 0 0

0 보은체육관 보 수 1 동 7 0 , 0 00

0 제천동중 옹벽 1 식 5 0, 0 00

0 환경 개선비 1 1 , 8 7 3 , 5 1 0

소 계 2 7 , 6 5 9 , 5 9 1

자체 수입 〇 전입금 제천, 보은, 괴산 3 군 607 , 80 0

0 재산임대료 8 건 1 0 , 214

0 재산매각대 9 건 6 38 , 31 3

0 생산물 매각대 9 교 3 , 561

0 기타 잡수입 6 , 731

소 계 1 , 2 6 6 , 6 1 9

합 계 3 3 , 8 2 0 , 5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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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청 5)

■  년도충청북도교육 피 특별회계세입세출저11회 추가경정과산안과떠한수정 ^̂^

제안 년 월 일  : 1996년 4월 4 일 

제 안 자  : 예 산 결 산 소 위 원 회 위 원 장

1. 제 안 이 유

199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세출예산중 과다계상되거나 불요불급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틀 

감액조정하고자 함.

2. 주 요 골 자

가. 교육위원회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0,000천원중 15,000천원을 삭감함.

나. 재해보상급여(교육위원) 11,250천원중 7,200천원을 삭감함.

다. 공무상 재해보상급여 부족분 500,000천원중 150,000천원을 삭감함.

라. 중앙도서관 열람실 도장비 5,010천원을 전액 삭감함.

마. 예비비 1,880,987천원을 2,058,197천원으로 증액함.

3. 수정 안 : 따로붙임.

4. 수정  안  대 비 표  : 따로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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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제 1. 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장) 교 육 위 원 회  관 ) 교육위원회비  항) 의 정활동비  세항) 의 정 활 동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0,000천원을 15,000천원 감액한 45,000천원으로 한 

다.

장) 본청 관 ) 교육 행 정 비  항) 교 육 행 정 기 관 운 영 비  세항) 행 정 관 리 담 당 관 실 운 영

재해보상금(교육위원) 11,250천원을 7,200천원 감액한 4,050천원으로 한 

다.

장 〉본청 관 ) 교 육 행 정 비  항) 교 육 행 정 기 관 운 영 비  세항) 관리국운영

공무상재해보상금(부족분) 5⑴,000천원을 150,000천원 감액한 350,000천원 

으로 한다.

장) 본청 관 ) 교육행정비  항) 교 육 지 원 기 관 운 영 비  세항) 중앙도서관운영

얼람실 도장비 5,아0천원을 전액 감액한다.

장 ) 예비비  관 ) 예비비  항) 예비비 세 항 ) 예비비

예비비 1，880,987천원을 177,210천원 증액한 2,058,197천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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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사 보 고 서

1996. 4. 4,

충청북도교육위원회예산결산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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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도  충청북도교육비  특별  회 계 세 입 세 출제 1 회 추가경  정 예 산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가. 제 출 일 자  및 제출자  •_ 1996년 ?>원 26일 •증청북도교육감  

나. 회 부 일 자  ： 1996년 4월 1일

다. 상 정 일 자  : 1996년 4월 1일 (제62회 임시회  제 1차 본 회 의 )

。 제 1차 예 산 결 산 소 위 원 회 (1996년 4원 1일)

〇 제2차 예 산 결 산 소 위 원 회 (199(3년 4월 2일)

〇 제3차 예 산 결 산 소 위 원 회 (1996년 4월 3일)

2. 제안설명의  주요내용

가 . 제 안 이 유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거 편 성 한  1996년도  충 청 북 도 교 육 비 특 별 회 계 세 입 세 출  저U  

회 추 가 경 정 예 산 안 을  지 방 교 육 자 치 에 관 한 법 률  제 13조의 규정에  의거 충 청 북 도 교 육 위  

원회의  심 의 •의 결 올  얻고자  함.

나. 주 요 골 자

〇 국 가 부 담 수 입  52,454,630천 원 ，지 방 자 치 단 체 일 반 회 계 부 담 수 입  4,189,800천원, 지 방 자  

치 단 체 교 육 비 특 별 회 계 부 담 수 입  11,933,041천원 둥 총  68,577,4기천 원 의  세 입 재 원 으  

로，

〇 교 육위원회  99,941천원, 본청 37,272,706천원, 지역교육청  33,394,895천 원 올  증 액 하  

고 ，예비비  2,190,071천원을  감 액 하 여 ，

〇 총  627,561,246천원의 규 모로  세 입 •세 출 예 산 을  각 각  편성하여  ’96년도  충 청 북 도 교  

육재정의  원 활 한  운영을  도 모 하 고 자  함.

3. 질의 및 답변  주 요 내 용  : 생략.

- 100 -



4. 토론  주 요 내 용  : 해 당 사 항  없음 .

5. 심 사 보 고  주 요 내 용

1996년도  충 청 북 도 교 육 비 특 별 회 계 세 입 세 출  제 1회 주 가 경 정 예 산 안 에  대하여 주 가 되 는  

세 입 재 원 의  합리적  배 분 과  세 출 예 산  편성의  합목적성  등 을  심 사 기 준 으 로  하여 심도있  

계 검 토 하 였 는 데 ,

그 주 요 내 용 은  仁누음과 길ᅳ음.

가. 예산편성 개요

□  예 산 규 모

1996년도  충 청 북 도 교 육 비 특 별 회 계  세입 세 출  제 1회 주 가 경 정 예 산 안 의  규모는  기정 

예산액 558,983,775천원보다  68,577,4기천원이  증액된  627,561,246천원으로  기 정 예 산  

액 대비 12.27% 중 가 되 었 는 데 ，기관별  편 성 내 역 은  다 음 과  같음 .

(단위  : 천원)

구 '•狂r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액 증 1、 감

금  액 금 액 % 금 액 ?-〇

합 계 627,561/246 100 558 ,983 ,775 100 68 ,577 ,471： 12.27

교육위원회 755,175 0 .12 655,234  0 .12 99 ,941； 15.25

본 청 516 /232,942 _ 82 .26 478 ,960,236 ' 85. 燃 37,272,706 : 7 .78
- !

교 육 청 108 ,692,142 17 .32 ! 75,297,2471 13.47 33 ,394,895  44 .35

예 비 비 1,880,987 0 .30
j I

4 0 7 1 ,058  ： 0 .73
1 |

A 2 ,190,071； A  53.80

□  세 입 예 산

세 입 예 산 은  지 방 교 육 재 정 교 부 금 , 지 방 교육양여  금 등 국 가 부 담 수 입  52,454況0천원  

과  지 방 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 수 입  4,189,800천원, 지 방 자 치 단 체  교육비특 별 회 계  부 담  

수입 11,933,041천 원 으 로  편 성 되 었 는 데 , 그  재원별  내 역 은  다 음 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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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천원)

재 원  별 예 산  액 |구 성 비 (%사 세 입 내 역

합 계 68,577,471 [ 100

보 능 교 부 금  I 82,094,915) 46.80； <5 경 상 재 정 수 요 액 (5,374,776

및 양여금  i 1 <> 학 생 수 용 시 설  재 정수요액 12,825,500

i | ______ — 1° 지 방 교 육 양 여 금  — —̂ 12,894.639
특 별 교 부 금 i 6,382,112| 9.31 3 과 학 교 육 원  이 전사업비 3,123,000

| |<̂  제천여  중  강 당  신죽  비 617,000
| «3 중 산 외 국 어 고  기 숙 사  신축비 660,000
| ^ 괴산고  기 숙사  신축비 745,000

|  ̂ 1 0 원어민  영 어 보 조 교 사  초청사업비 1,087,112

I 1 ^  과 학 교 육 원  이 동 과 학 차  구입비 150,000

증 액 교 부 금 11,299,000 16,481 °  교 육 환 경 개 선 사 업 비 11,299,000
보 조 금 2,678,603 3.90；〇 교 과 교 육  연 구 활 동  지원비 103,000

I 〇 학 교 유 아 방  설 치 운영비 34,080

°  교원 국 외 연 수 경 비 362,200

^직 업 교 육 확 충 사 업 비 2,427,200

〇 체 육중  • 고 정 책 종목  육성  비 1,001

°  중 식 지원사업  비 9,360

°  원어민  영 어 교 사  초청 사 업 비 42,344

〇 독 학 학 위 취  득시 험 경 비 조정 A 582

ᄋ 단 재 교 육 원  시설확충비  조정 A 300,000

전 입 금 4,189,800 6.11 〇 법 정 전 입 금 3,432,000

。 비 법 정 전 입 금 757,800

• 괴산고  기 숙 사  신 축 (괴 산 군 ) 150,000

• 제천  - 보 은 도 서 관  건 립 (문 체 부 ) 600,000

• 괴 산 도 서 관  장 서 구 입 (괴 산 군 ) 7,800

자체수입 11,933,041 I 17.40 〇 재 산 임 대 료  및 매각대  수입 706,404

1 I °  입학금  및 수 업 료  수입 647,671

〇 사용료  및 수 수 료  수입 34,750

°  잡수입 1,442,498

P  이월금 9,10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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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출예산

세출예산은 교육위원회 9 9 ,9 4 1 천원，본청 3 7 ,2 7 2 ,7 0 6 천원, 지역교육청 3 3 ,3 9 4 ,8 9 5 천 

원，예비비 ᅀ2 ,1 9 0 ,0기천원으로 편성되었는데, 관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음.

(단위 : 천원》

관  빈 교 육 위 원 회 본  청 지 억 교  육  칭 예 비 비 계 구 성 비  (% )

하  게 99,941 6 1 , 1 ( 1  J\jh 33,394,895 ᅀ 2,190,071 68 ,577,471 100

교 육 위  위.희비 99,941 99 ,941 0 .15

교 육 행 정  비 9,545,929 428,362 9,974,291 14.54

교 육 사 업  비 487,611 on: 1ZD } IDO 512,767 0 .75

학  교  비 994,321 1,056 ,568 2,050,889 2 .99

사 하 지  윈비 2 ,4 2 2 3 1 2,159 ,693 4,582,234 6.68

시 신 비 23 ,822,304 29 ,725,116 53 ,547,420 78.08

에 비 비 스 2,190,071 A 2.190 .071 A 3 .19

□  주요사업별 예산편성 내역

。보통교부금과 지방교육양여금의 추가교부금 사업으로 ’ 9 7 학년도 신설되는 용암여 
고를 비롯한 4 개교의 수용시설비와 인건비 추가소요액올 2 2 6 억 8 ,7 9 0 만원올 계상하 
였으며,

公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정보화 및 세계화에 대비한 교육의 일환으로 과학교육의 중 
심이 될 과학교육원올 청주시 중심으로 이전하며，원어민 교사를 초청 • 활용하고자 
동사업비 둥에 8 2 억 7 ,9 9 6 만원올 계상하였으며,

〇 보조금 사업으로 직업확충사업 5 개 부문에 2 9 억 1 ,9 6 6 만원을 계상하였으며,
〇 노후된 교육시설을 개선하여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일신하고자 교육환경개선비로 

교부된 1 1 2 억 9 ,9 0 0 만원 이외에 일반회계 법정전입금과 자체재원 1 3 2 억 2 ,5 1 8 만원 
을 추가하여 총 2 4 5 억 2 ,4 1 8 만원올 시설비로 계상하였으며，

。비법정전입금 사업으로 부담자가 지정하는 목적에 따라 괴산고 기숙사 신축비, 제 
천도서관올 비롯한 3 개 도서관 건립비 및 장서구입비 등 7 억 4 ,9 4 7 만원올 계상하였 

음.

나. 삭감내역

103



° 삭감액 177,210천원

- 교육위원회 의정활동비중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5,000천원

- 행정관리담당관실운영비 중 교육위원재해보상금 7,200천원

- 관리국운영비중 공무상재해보상금(부족분) 150,000천원

- 중앙도서관운영비중 열람실도장비 5,010천원

° 삭감이유

-  도교육위원회가 도의회와 같은 광역자치단체의 회의체임을 감안한다면 교육위원 
' 회의 위상정립 차원에서라도 도의회와 대등한 수준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반

영하여야 할 것이나, 교육위원 스스로 긴축재정운영에 동참하고자 동사업비 

60,000천원중 4분의 i 에 해당하는 15,000천원을 감액하고자 하며，

-  교육위원재해보상금올 3회분에 해당하는 11,250천원올 계상한 것은 비록 많은 
금액은 아니나, 필요이상의 소요액올 반영한 것으로 여겨져 이중 1회분 4,050천 
원만올 계상하고 나머지 7,200천원올 감액하고자 하며,

- 공무원들의 공무상재해보상금은 200,000천원이 당초예산에 이미 반영되어 있음 
에도, 금회추경에 500,000천원이나 추가계상하는 것은 전년도 집행액에 비추어 
볼 때 다소 과다하다는 판단아래 이중 150,000천원올 감액하고자 하며,

-  중앙도서관의 열람실 도장비 5,010천원을 금회 추경에 계상한 것온 중앙도서관 
건물의 신축년도로 볼 때 여타의 건물 보수유지비가 그리 많이 소요되지는 않올 
것으로 판단되므로, 건물유지비의 활용올 권장하면서 전액올 삭감하고자 함.

다. 종합의견

금회 추경예산안은 국가부담수입, 일반회계전입 금수입，자체수입 둥으로 68,577,471 
천원의 재원으로，
〇 교육환경 개선사업 부문에 국고에서 교부된 11,299,000천원에 자체재원 13,225,180 

천원올 보태어 총 24,524,180천원을 계상하여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 일선교단 지원올 위하여 교당 7,000천원，급당 215천원씩 총 4,995,430천원을 계상 
하므로써 교단선진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결연한 의지가 투사된 것으로 보아 환영 

할만 하며,
〇 교육개혁 박람회 사업비로 838,768천원을 반영한 것은 충북교육의 비젼올 제시함 

과 아울러 교육개혁의 가닥을 잡고 뿌리를 내리게 하는 장이 될 것으로 보아 그

성과가 크게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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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좀 더 개선되고 보완되어야 할 사항이 있다면,
-  교육공무원 성과급 지급에 대한 정부의 방침등을 감안하여 특별상여수당을 금년 

도 당초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 하나, 당초 예산안이 이미 편성되어 교육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도의회에 제출된 이후에야 교육공무원 특별상여수당지급 
지침이 하달된 사유로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함으로써 지급이 지연되고 있 
는 것은 유감된 사항으로 생각되며，

- 벽지학교 어린이 신문보급 사업은 벽지에 있는 53개교에 어린이 신문을 보급하 
려는 것으로, 벽지와 농촌의 문화적 여건이 대동소이한 점올 감안하여 농촌지역 
학교까지 확대보급하므로써 다소나마 농촌 어린이에게도 읽올 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 수영장 운영은 수십억에 달하는 예산을 투자한 사업인 만큼 교육적 활용효과를 
극대화함은 물론, 최소한 운영경비만이라도 자체 충당할 수 있도록 사용료 수입 
확보방안올 강구바람.

-  위 삭감이유에서 밝힌 바와 같이 불요불급하거나 과다한 예산편성이 되지 않도 
록 각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임.

6. 수 정 안 의  주 요 내 용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6년 4월 4일 예산결산소위원회위원장 
나. 수정이유 : 위 삭감이유와 같음.
다. 수정주요골자

° 교육위원회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0,000천원중 15,000천원올 삭감함.
〇 재해보상급여(교육위원) 11,250천원중 7,200천원을 삭감함.
。공무상 재해보상급여 부족분 500,000천원중 150,000천원올 삭감함.
。중앙도서관 열람실 도장비 5,010천원올 전액 삭감함.
° 예비비 1,880,987천원올 2,058,197천원으로 증액함.

7. 심 사 결 과  : 수정안 의결(참석 5명，찬성 5명)

8. 소 수 의 견  주 요 내 용

청주수영장 이월공사에 따른 지수조정비 240,702천원둥 본청과 일부 지역교육청의 5 
개 시설사업 지수조정비 658,170천원을 계상한 것은 비록 회계법규상 지급할 수 있다 
하더라도, 본도의 열악한 교육재정 현실과 타행정관청의 사례둥으로 볼 때 이를 인정 
하기 어렵다는 김정길 교육위원의 소수의견이 있었음.

9. 기타 필 요 한  사 항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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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조정 편성사유

1.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시행령 제64조, 시행규칙 74조

2. 계약체결일로부터 120일 이상 경과하고 물가변동이 5%이상 있을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 

하여야 함.

3. '94년 이전 정부노임단가 적용시는 연초에 정부노임을 결정하면 1년동안 정부노임단가 

를 변경하지 않기 때문에 이월공사외에는 지수조정요인이 거의 없었으나,

4. ‘ 95년부터는 정부노임이 폐지되고 시중노임을 적용하도록 되어 이월공사는 물론 당해년 

도 공사도 년도중에 시중노임이 인상될 경우 위 2항의 조건에 해당되면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하므로 예산이 필요함.

5. 금번 지수조정 예산은 전년도에 계약체결하여 '96년도 5〜6월경 완공예정인 공사에 대하 

여 도급자로부터 계약금액 조정 요구를 예상하여 예산을 사전에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며, 

도급자로부터 요구후에 예산을 확보하기에는 시기나 절차상으로 어려움이 있음.

6. 지수조정 소요예산은 당초 계약금액에 대하여 모두 해주는 것이 아니고, 기성고를 제외 

하고 금년도로 이월된 공사부분에 대해서만 지수조정하고자 함.

7. 정확한 소요액은 도급자로부터 지수조정 요청시 정확히 산출 • 조정하여 지급할 것이며 , 

예산요구액은 추정 금액임.

8 . 계약금액을 증액하여야 할 경우 예산이 없을 때에는 공사량을 조정 지급할 수 있음.

(규칙 74조 제7항)

붙 임 : 관련법규 및 질의응답 회신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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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家블 常水者로 하는 契約에 관한 法律 10

하여 이를  檢 査 하 거 나  所 屬公 務 員 에 게  그  事 務 를  위 임 하  

여 필 요 한  檢 査 를  하게 하 여 야  한다 . 다 만, 大 統 領 令 이  정 

하는  契 約의 경 우 에 는  專門機關 올 라로 지정하여 필요한 

檢査톨 하게 할 수 있다-

© 第 1項의 規定에  의하 여  檢 査 틀  하는 者 는  檢 査 調 書 를  

작 성 하 여 야  한다, 다 만 ，굿 活 ♦ 이  정하 는  경우에는  

調書의  작 성 을  생 략 할  수  있 다 •

第 15條 (代 價의 지 급 》① 각  中 失 官 署 의  長 또 는  契 約 擔 常 公  

務與 은  I 事 造 ，， 資 •用 役  기타  國 * 의  부담이  되는  契 

約에 있 어 서 는  檢査  主는  檢 査 調 書 를  작 성 한  후에 그 代 

|資를 지 급 하 여 야  한다. 다 만, 國 際 慣 例 둥  부 득 이 한  사 유 가  

있다고  인 정 되 는  경 우 에 는  그 러 하 지  아 니 하 다 .

(D 第 1項의  規定에  의 한  代 價 는  契 約 相 對 者 로 부 터  代 價 支  

給 請 求 를  받은  날부터  大統領令이 정 하 는  기한내에  지급  
하여 야  하 며, 그 기 한 내 에  代 策 支 給 을  할 수  없 는  경우에  

는 大 統 領 令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당  邊 延 £3數에  따른  

利 子 를  지 급 하 여 야  한다 .
③동일한 契約에 있어서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利子와 第 

26條의 規定에 의한 運濟慣金은 相計할 수 있다.

第 16條(代價의 先納) 각 中失官署 의 長 또는  契約推當公務  

은 財産의  賣却 •貨 付 •用 役 의  제공  기타  效入의 원인이  

되는  찾 ^ 3에 있 이 서 는  다 른  H i♦ 에  특 별 한  ■ 향 이  없는  

한 契 約 相 對 者 로  하 여 금  그 代 價 를  미리 납 부 하 게  하 여 야

契約內容의  변 경 으 로  인 하 여  契 約 金 額 올  調 整 할  필 요 가  

있을  때에는  大 統 領 令 이  정 하 는  바에 의하여  그 契 約 金 額  

옴 調 技 한 다 .

第 20條 (會 計 年 度  開 始 전 의  契 約 縮 結 》 각 中火'官器의  技 또 

는 契 約 擔 當 公 務 具 은  切1 述 送 •보 관  기티. 그 성진상  중 

단할  수 없는  契約에  있 이 서 는  치 £ 領令이  정하 는  바에 

의하여  豫 算 會 計 法  第58條의  規定에  불 구 하 고  舍 計 年 度  

問 始 전 에  當 鼓 年 度 의  확 정 된  豫算의  범 위 안 에 서  미리 契 

約을  체결할  수 있다 .

第 21條 (長 期 繼 績 契 約 》 각 中 失 官 署 의  長 또는  契 約 擔 當 公 務  

員은  貨 借 •運 送 •보 관 :電 象 •가 스 •水 道 의  공급  기타  그 성 

질상 수 년 간  계속하여  존 속 할  필 요 가  있 거 나  이행에  수년 

을 요하는  契約에  있어 서 는  大 統 領 令 이  정 하는  바에 의하  

여 長 期 植 續 契 約 을  체 절할  수  있디、 이 경 우 에 는  각 會計  

年度豫算의  범 위안에서  당해  契約 음  이 행하계  하여야  한 

다.

第22條 (單 價 契 約 》 각 中 史 官 署 의  長 또근 契 約 擔 常 公 務 員 은  

일 성 한 기 간 계 속 하 여 製 造 . 修 理  • 如 T . • 資 貫  • 공 급 • 나 용 둥 

의 契約을  할 필 요 가  있 을  때 에 는  當 設 年 度  豫算의  범위 

안에서  單■價에 대하여  契 約 을  체결할  수 있다 .

第 23條 ( 槪 算 契 約 ) 삭 中 失 官 ;§ 의 長 또는 契 約 擔 常 公 務  R 은 

問 發 試 製 品 의  製 造 契 約 , 試 驗 •調 灰 •硏 究 用 役 契 約 , 政 府 投  

資沒關  또는 政 府 出 招 機 關 과 의  法含의  規定에  의한  委託

한다  •
第 17條 ( I 事 契 約 의  경우  擔 保 資 任 》 각 中 失 官 S 의 技 또는 

契 約 擔 常 公 務 眞 은  王事의  都 給 契 約 을  체 결 할  때에는  그 

擔 保 賣 住 의  存 續 期 問 을  정 하 여 야  한다■ 이 경우  그 擔保  

實任의  存 續 期 問 은  民法  第6H 條에서  規 定 한  기간을  초과  

할 수 없 다 .
第 18條 (， 癌 補 修 保 證 金 》① 각  中失官署의  長  또늣  契約擔當公  

務員은  I 事의 都給契約에  있어서 契 約 相 對 者 로  하여금  그 

I ：事의 强 班 補 修 를  보증하기 위하여 强 祝 補 修 保 證 金 을  납부 

하계 하 여 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取班  

補修保證金의  전 부 '또 는  일부의 납부를  免除할  수 .있다•

② 第 1項의  規定에  의 한 强 f t 補 修 保 證 金 의  금 액 ，납부시  기 - 
납 부 방 법 ‘ 豫 ！資期間 기타  필요한  사 항 은  大 致 領 令 으 로  정 

한’다:
{ $ 第12條第3 項의 規定은 强紙補修保證金에 관하여  이름 

準用한다. 다•만, 당해 抵槪의 補修를 위한 豫算이 없거나 

부족한  경 우 에 는  그 强被補修保證 金 을  당해  埋 祝 의  補修  

틀 위하여 직접 사용할 수 있다.

④ 第 3 項 恒密의  경우에  그 使 用 殘 額 은  國 ® 에  納 入 하 여 야

한다.

第19條(物價與!})등에 의한 契約金額調整 ) 각 中失有器의 U  

또는 契約擔常公務民은 I 事•製造•用役 기타 國康의 부약 

이 되는 契約을 체결한 다옴 物價의 변동. 設計與史 기타

또는 代 行 契 約 둥 에  있어서  미리 價 格 옴  정할  수 없을  때 

에는 大 統 領 令 이  정하 는  바에 의히여  I效濟與約표- 체절인 

수 있 다 i

第24條 ( 錄 合 契 約 》( ] ) 각 中失存署의  技 또는  契 約 擔 常 公 務 H  

은 동 일 장 소 에 서  다른 W 器 •地 方 自 治 團 體  또는 政府投 資  

後關이 관 련 되 는  I 部둥에  대하여  關 聯 役 關 과  공동으로  

契約을  체 결 할  수  있 다 .

② 第 1項의  規定에  의한  契約을  체 결 하 는 데  관 련 되 는  機關  

의 長은  그 契約의  街結에  필요한  사 항 을  험 조 하 여 야  한 

_ 다.

第25條 《共 同 契 約 》① 각  中失官署의  長 또는  契 約 擔 當 公 務 M  

은 I 事 •製 造  기타의  契約에  있어 필 요 하 다 고  인 정 할  때 

에는 契 約 相 對 者 -!！ 2 入이상으로  하는 共 同 휜 約 을  사u r f  

- r  있 다.

1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契 約 書 I  작성하-:.:- 경 우 에 ^

捕當公務  員과  與 約 相 對 者  모두가  契 約 # 에  紀名 ■推 印  또 

는 1 名 함 으 로 써  契約이  확정된다 .

第26條 ( 運 滯 償 金 》① 각  中 失 官 1 의 疫 또는  契 約 擔 常 公 務 »  

온 정 당 한  이 유 없 이  契約의  이 행 I  지 체 한  契 約 相 對 括 토  

' 하여금 段 滯 償 金 을  납부하계  하여야  한다 .

© 第 1項의  規定에  의 한 運濟償金의  금 액 • 납 부 방 법  기 타 

1 요한  사 항 은  大 統 領 令 으 로  정한다 .

: !：第18條 第 3 f f i  祖 !!|의  規定은  第 1頂의 理 痛 m t 의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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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①각

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틀 지급하고도 잔액이 51 

는 때에는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 

여야 한다.

제7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현) ①영 〔법률〕§19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19조 제64조지U  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품목조정율과 누 ( 조 건 )§ 15

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_체 이에 관 련 된  등 락 폭  및 등 락 율  산정 은  다음  각호
걸(장기계속공사 및 장 기 물 품 제 조 동 ᅮ 경 우 에 는 의 산식에  의 한 다 . 이 경 우  품목  또는  비목  및

기표차계약의 체결을 말한다)한 날부터 @ 일 으 L 상 계 약 금 액 등 은  조 정 기 준 일 이 후 에  이행될  부 분 을
교과하고 동시에 다옴 각호 s i ' r s f l f l  달'^는 때에 그 대 상 으 로  하미, “ 계 약 단 가 ” 라 함은  영 제65조

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금액(장기 제3항제1호에 규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계약

계속공사 및 장기물품제조둥의 경우에는 제 1차계 단가틀, “물가변동당시가격”이라 함은 물가변동

약체결시 부기한 총공사 및 총제조둥의 금액을 당시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올, “ 계약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 다 〉을 조정한다. 이 경 체결당시가격”이라 함은 계약체결당시 산정한 각

우 조정기준일(조정사유가 발생한 날올 말한다) 품목 또는 비 목의 가격올 말한다.

부터 120일이내에는 이틀 다시 조정하지 못한다. -一 각 죽목 또는 비목의 수량에 f  락폭올
곱하식 산출한 금액의 한계 액

1.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품목조 1. '浴. 목.;■“ 정 S . _  ....... ..  1

정율이 피0분의5이상 증감된 때 계약금액

2.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촌된 지수조 2. 등락폭 = 계약닥갓 x  등락음

정률이 100분의 5이상 증감된 때 

②동일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1항재1호 및 제2호 

의 규정을 동시에 적용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시

,, ᄃ키  물가'^동당시가격-계약체결당시가격  

^  계약체결당시가격

②영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의 의한 예정가격을

j  그 중 하나의 방법을 택하여 계약금액음 조정할 기준으로 계약한 경우에는 저U 항제1호 산식중 각

f
수 있 다는 뜻올 계 약서 에 명 시 하되 , 에 정가격 이 품목 또는 비목의 수량에 등락폭율 곱하여 산출

100익원 이상인 공사에 있이서 는 특별 한 사유가 한 금액의 합계액에는 동 합계액에 비례하여 중

없는 한 제 i  항제2호의 방법 에 의 한다는 뜻을 명 감되는 일반관리비 및 이윤둥올 포함하여야 한

시하여야 한다. 다.

③5 호프전별시히 제56_조지11항의 규정에 의하 ③ 제 1항지11호의 등락폭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
여 랑해 계나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한 것이 있

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는 때에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 하 여 사 촌 하 증가액 1. 물가변동당시가격이 계약단가보다 높고 동 계

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약단가가 계약체결당시 가격 보다 높을 경 우의

을 공제한다. 등락폭은 물가변동당시가격에서 계약단가롤

-J  금액으로 한다.

2. 물가변  동당시 가격 이 계 약체 결당시  가격 보다  높 

고 계 약 단 가 보 다 는  낮음  경우의 등락폭.은- 영 

으로  한다.

©영  제64 조저j l  항제2호의 규정 에 의 하여 계 약금 

액을 조정하는 경우는 계약상대자가 영 저 조 제 1 

항 제 2 호 의 규 정 에 의 한 예정가격 울 기 준 으로  작 

성한  산출내역서룔 청부하여 체결한  계약의 경우 

로서 다음  각호의  지수둥에  변동이  있는  경우로  
하되, 지수조정율은 게약금액의 산출내역을 구성 

하는 비목군 및 다음 각호의 지수둥에 의하여 산 

출하며，그 세부산출요령은 재정경제원장관이 정 

한다.

1. 한국은행이 조사하여 공표하는 생산자물가기 

본분류지수 또는 수입물가지수

- 1 0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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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설 계 변 경 으 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각  

중 앙 관 서 의  장 또는  계 약 담 당 공 무 원 은  공 사 계 약  

에 있어서  설 계 변 경 으 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 생 한  때에는  법 제 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 약 금 액 을  조정한다 .
② 계 약 담 당 공 무 원 은  예 정 가격의  100분의  8 8 미만  

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 약 금액을  제 1항의  규 

정에  의하여  증액 조 정 하 고  자 하는  경 우 로 서  당 

해 증 액 조 정 금 액 이  당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_경 우에는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 인 을  

얻어 야  한다 . ~ ᅭ

©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 약 금액을  조 정 함 에  

있어서 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저니4조제5항 또는 제 

6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 라 한다)로 한다. 다만,

2.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결정

•허가 또는 인가하는 노임•가격 또는 요금의 

평균지수

3. 제7 조 제 1 항 제 1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 사 •공 표  

된 가격의  평 균 지 수

4. 기 타  제 1호 내지  제 3 호 와  유 사 한  지 수 로 서  재 

정 경 제 원 장 관 이  정 하 는  지수
⑤ 영  제 64조저U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 약 금 액 을  

조 정 함 에  있어서  그 조 정 금 액 은  계 약 금 액 중  조정 

기 준 일 이 후 에  이 행 되 는  부분의  대 가 (이 하  “ 물가  

변 동 적 용 대 기 ’’ 라 한 다 》에 품 목 조 정 율  또 는  지수  
조정율음 곱하여 산출하되, 계약상 조정기준일전 

에 이행이 ¥ 료되어야 할 부분은 이틀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정부에 책임이 있 

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둥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 

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이를 

포함한다.

©영  제6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금올 지급 

한 경우의 공제금액의 산출은 다옴 산식에 의한 

다. 이 경우 영 제69조제2항•제3항 또는 지】5항의 

규정 에 의 한 장기 계속공사계약• 장기 물품제조계약 

또는 계속비예산에 의한 계약둥에 있어서의 둠가

변동직 용대 가는 당해연도 계약체걸분 또는 당해 

연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공 제 금 액 == 물 가 빈 동 적 용 대 가 久 ( §- 목 조 정 윤 또 는 

지주조정율) x  선금급율

⑦ 제 1항 내지 저1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여야 할 경우로서 이롤 증액할 수 있는 에 

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또는 제조량등을 조정 

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법 률 ) §19  

[조 건 〕§ H



자 뿌 부  4 斗 움 f

(추6)

10. 契約金額의 詞整

第1節 物供變動으로 인한 契約金M  整

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에 대하며

【질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있 

어서 기성대가룰 개산급으로 지급한 경우 당해 

공사의 준공 이후에도 계약금액 조정이 가눙한 

지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람.

【회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예산회계 

법시행령 제111조의 규정에 의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올 조정받고자 하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의 준공급 지급전에 계약금액조정신청 

i 하여야 하는코 m 로一河i R i ¥ 7  귀 

성금을 개산급으i  지급삳았다고 하여 준공급지 

굴후에 계약금액조정신청올 할 수 있는 장1 아 

님'올 알려드림.

3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에 대하

、'직

【질의】 1. 당사는 0 0 시에서 발주한 0 0 시영 

아파트 공사를 91년 12월 계약 시공중에 있으 

며, 93년 4월 준공 예정입니다.

92년도 정부 노임상승 둥 물가변동으로 예산 

회계법 제111조 및 계약사무처리규칙 제53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에 의거 변 

동적용대가를 산출, 서면으로 계약금액 조정 

을 요청하였으나 발주처가 소요예산의 부족이 

유로 청구금액중 그 일부에 대해서만 조정해 

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상기공사는 신축아파트 및 상가의 분 

양 수입금으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 

하고 있는 바, 기 분양 수입금 범위내에서 상 

기 청구금액을 집행하려는 것으로, 현재 미분 

양된 아파트 및 상가가 분양되면 부족되는 예 

산을 충당할 수 있다는 사실올 확인하였습니 

다.

적법한 변동적용대가를 산출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확보한 소 

요예산의 부족을 이유로 삭감할 수 있는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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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와 정당하게 산출 조정한 금액중 현재 재원 

을 확보하지 못한 부분은 계약준공일 이후에 

라도 발주처가 잔여세대 및 상가를 분양 하는 

대로 시공업체에게 지불하는 방법이 가능한지 

여 부,

2. 질의 1항에 의 한 당 한  조정금액을 시공자 

에게 지급하기 전에 이룰 발주처가 입주자와 

계약하지 않은 부대공사에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 T 에 대하여 : 국가기관이 행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준공대가지급 신청전에 물가변 

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신청이 있었다면 
대 ? 교  조정금액 

급하여야 하며 준공대가지급/】에 이에 대한 계  

원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추후에 f 경7！1

、문f 국 호 石 규 개 해  재원을 확보하여-三r
j g 격야 함._一  ᅭ 一 ~

질의 “2_에 대하여 : 발주기관이 지방재정 

법 둥 관련법령• 계약조건•사업의 우선순위• 

예산사정 둥을 고려하여 판단 • 처리할 사항임.

3. 계약금액조정에 관하여

【질의】 우리 회사에서는 국가기관으로부터 부지 

조성공사를 도급받아 준설 매립 공법으로 시공 

중인 바, 설계변경 관련사항을 다음과 같이 질 

의 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람.

—  T*!. 0
준설 토취장이 당초 설계위치에서 변경됨에 

따라 토질의 변동에 따른 N 치, 유보율, 배송거 

리, 작업효율 둥이 변경되어 동 변동요인을 모 

두 고려하여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변경하여 계 

약금액을 조정하여야 된다고 사료되나, 발주기 
관은 단가 증가요인인 작업효율은 고려하지 않 

고, 단순히 배송거리 변경 둥만을 고려하여 단 

가 조정을 하려고 하는 바, 예산회계법령상 이 

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람.

【회신】 (회제 的W ?-14〇9 *94.9,7)

정부공사계약에 있어서 당초 계약서상에 정하 

여진 공사재료의 산지 • 운반방법 둥의 변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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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비-여 거'-^~과- 강■이 정*우■느 디■*•，용" 지*금'히~ c다,
1. 1질에 지급되는 정근수당1 1 -t l ° i  현재 공우 

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1월 l°ii 현재 봉금•이 지 
급되는 4  증 전년도 12월 l ° i  이전부터 계속 
붕급이 지금되는 공두원(봉'g*의 입부가 제속 지 
•준되는 공두원-I- 프함한다)에게 지금한다.

2. 7월에 지금되 는 정근수당은 7월 1인 현재 공우
원의 신분을 보유하그 7월 1일 현재 봉급이 지 
급되는 자 증 당해년도 6핑. 1입 이전부터 계속 
붕급이 지금되는 공두원(봉금의 입부가 계속 지 
금되 는 두육1 프 항한 다〉에 게 지 급 한다,

=:‘지; 1 항의 근무연수는 정근수당'受' 지금하는 1월 
1 °i 7월 1 °«1 현:대를 기준으르，교육공무•원은 공 
•■: 요!브수규정 별3L 22 교육-iL우원 7j  력 환산'문표에 

•여 계산하고, 기타 •상-—원은 T 가상두원닙 제 
2 조와 지 방공두원법 제2 조에 규정 된 공무원( 비 
상근인자와 봉급。1 지급되지 아니하는 자는 제외 
한다) 으■로 근무한 기 간을 합산바여 ( 이 깅 우 차관 
급 * 치안총감 이 상에 대하여는 10년 이 상 근무한 
공두원으르 본다》계산한다, 다만, 공무원1 수규정 
채14조 제 1 항 재 1 호 . 제 2 호 및 지 방상무원브 
수규정 제13조 재 1 항 재 1 호 . 제 2 호의 규정에 
의 하여 승급이 _ 때한되는 기간(공무원-M•수규정 제 
15조 각호 및 지방성-우원보수규정 제14조 각호의 
규정에 의 하여 승급기간에 산입되 는 기 간은 재 외 

/ 한다)은 근무언수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 (
後재 1 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은 징계처분에 의하 
여 강등된 군인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이 영의 적용-2" 받지 아니하는 
다른 공무원의 신분에서 받은 감봉 이상의 징계처 
분을 르함한다)， 직위해채처분， 질병으르 인하여 
휴직처분(상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적처1울  제외 
한다)을 방은 공무원 또는 외국 유학이나 1년 〇 
상의 국외언수를 위하여 홍직처분을 받은 공무원 
에게는 처분기간에 따라 다-！•과 같이 감액하여 지 
급한다. 이 정우 1월에 지금되는 정근수당에 대하 
여는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의 처분 
기간을 적응하고,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에 대 
하여는 당해언도 1월 1입부터 6월 30입 사이£•

' 처 분기 간을 적 용하며, 처 분기간 15일 이 상은 1월 
르 계산하고 15°j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정직처분을 받은 공우원에게는 정직 1월에 대 

하04 정근수당의 9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 한다.

2. 감봉처분을 받은 공두원에게는 감봉 1월에 대 
하여 정근수당의 18분의 1에 , 해 당하는 급엑을 
감액 한다.

3. 직 위 레 제 처 분을 받은 상ᄌ*원에 게 는 직 위 해 지1 
월에 대하여 정근수당의 30분의 1에 해당하수 
금액冬 감액한다. 다만, 직위해제기간이 3월-I- 
츠과한 때에는 主과 1월마다 정근스■당의 比분 
의 】 에 해 당하는 곧액 -김 -액 한 다 .

4. 질 병 S .JZ. 인 하여 유 직 처 분( •상-—■상 질 정 으르 인 
만 휴직처분을 재 회 만다〉을 받은 상i 원 뜨는 
학의취독두어의 외국|학이  나 1년 이 상의 국의 
oj卜느| 외 하여 휴직 처 분울 받은 공드•원 증 
의 D 달이 지 금되 는 자에 겨I 는 휴 직 i 월에 대 하 
여 정 근수 당의 12 분 의 1 에 해 당 하는 금 씩 을 감 
엑 於그 봉규 이 7말이 고1 ■§*-■! 는 자에 게 는

1원에 대하여 정근수당의 2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씩 을 강액 하며 봉금의 8할이 지 급푀는 자에 
게는 휴직 1월에 대석•여 정근수당의 30분의 1 
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제?조의  2 (록별상여수당〉 必근무성적 기타 업 
두_실적등이 류히 으스한 공우원에 대하여는 국가 
공우원녕 기타 관계법1•에 의 하여 예산의 범위안 
에서 특11상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특별상여수당은 당해 계급 뜨는 등급’ '4 ( 소속장 
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급 • 등급등을 
통합 뜨는 세분할 —  있다) 잎원의 1할이내의_ 병 
위 안에 서 대 상자*!* 선 정 하여 li iL 2의2 의 지 급 t  
분i i  지급액의 범위 안에 서 연 I s ] 지급한다.
效특별 상여 수 당은 성 과급 심 사•위 원 회 의 심 사울 거 
'M 지급한다.
髮여3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급심사위원회는 승진 
후보자명부작성 단위기관별르 두되. 소속장관이 필 
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슈기관떨로 따르 둘 수 
있으며, 성과급 지금대상자의 상금공무원중에서 
소속장관 드는 소4 기관장이 지정하는 7인이내의 
위원으료 구성.한다*
貧기타 특별상여수당의 지급기준• 있금범위 및 지 
금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무처장관이 
청하는 범위안에서 소속장관이 정한다. (조신설 
94,12.31)

제 8 조 ( 장기 근속수 당) 浴앙무원에 대 하여 는 근 
우연수에 따라 별표 3의 지규구분에 의 하여 장기 
근속수당율 지금한다■
逸정 직 • 감봉 • 직위 해 재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자에게는 법표 4의 구분에 따라 장기근 
속수 당 감。보 하여 지 급 한 다.
逐)재7 조 제 2 항의 규정 은 제 1 항의 근두언 수 게 
산에 이를 준용만다. - 

제 9 조 (도범공무원수당》 ①모범공무원규정에 의 
하여 드범공우원 으르 선 발된 자에 대 하여 는 예 산 
의 범 위안에 서 월 2만원 의 도범 공무원 수당-§： 지 
급하되, 그 지급기 간운 도범公우원으르 선발된 날 
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3년간으토 한다. 다 
만，다응 각흐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만 때 
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4 하는 달의 다움달 
부터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퇴직 뜨는 면직된 때
2. 징 계 처 분을 받은 때
3. 직위 해 제처분을 받은 때 
寒국가공두원법 제가조 제 호항 제 1 호，
원법 재44조 재 1 항 재 1 흐의 규정에 의하여 4  
직힌- 공一원에_게는 i f 직기간 증 드범-강•드'원 
지 금하며, 국가-公우원성 제기조 제 1 항 재 3 흐 내 
지 재 5 도 및 꿈조 재 2 항, 교육-보-:원 성 지44 
제 1 항 여 2 호 내 지 재 8 흐 및 동조 재 2 항과 
용직 공드원규정 이 r 즈의 규정에 의 하여 휴직 
"左'■■■〒■•■원에 계 *소 후• 김 1순이 속‘ 히■ᅳX군 =는의
터 므범 공두원土당을 지금하지 아^
남 이 과 하는，달브 읽 그 분  의 수 Z' 으 7.1
다,

제 2
제 10즈  (가주土•펑

인 는  방 재  다卜打.

장 가개보전수당

、 .]:'_상•드•원으르서 
사 :  '내  안 의 번위 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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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 우 연 수 당 규 정  제 T 조 익 ，1 및 층 두 처 예 규  제 2T9 호 ( ’S5.4 . i8)  에 의거  교욱 

공 우 s 특 별 상 여 수 당  지급에  필 으 한  사향을  규 정 한  지 침 을  ■ 임 과  같이  드 내 드 리 니 . 이 

지 침 에  의 한  최 초 의  특 별 상 여 수 당 지 급 이  ‘36 .2월말  이전에  이 루 어 질  수 있 E 록 즌비에 

만 전 을  기 하 여  주 시 고 ,

2. 특 ■ 상 여 수 당  제드익  근 분 취 지 를  살리어  근 두 성 적  드 는  기타  업 두 실 적 등 이  

특히  우 수 한  교 육 긍 두 원 에 게  지급될  수 있 드 록  대 상 자  선영에  긍 정 을  기 하 시 그 , 이트 

인 한  들 익 가  야 기 되 는  일이  없 드 륙  하여 주 시 기  바 타 여 ,

3. 사 립 학 교 교 뵨 0|  대 하 여 는  교 육 금 두 은 〇|  준하여  특 별 상 여 수 당 이  a； ~ 1  스  

있 드 륵  지 E ■ • .권장하여  주 시 기  바 1 니 다 .

덧 ■ 임  : 교 옥 공 무 원 특 별 상 여 수 당 지 급 지 침 ( 교 육 부 예 규  제 24〇흐 ， 1 9 S 5 . i i . i i )  ：- .  1 .

교  육  부  장  관

교 원 자  원 극 장  전 결  |

수 신 처  : 다 01 -  06, 10 -  내 , 직 1 - 7, 학 1 - 80, 전.!• - 9, 부내  실 • 극(고



교육  부 에 규  재 호 (1996.



[  12 다 부 〇!! 규 재 240 조 ( 1 9 9 5 . 1 ; . ! ; )  교 육 2  무 민 극 yj 상 이 수 당 지 급 지 짐 ] 용 다 g  과 같 이

개 정 한 다 .

5 육 공 무 원 특 별 상 여 수 당 지 급 지 침

I 모저
丄 • 기 ~1

이 지 짐 은  교 육 공 무 원 승 진 ；?정 재 26의 3 , 공 무 원 수 당 규 정  재 7조의  2 및 g  무 지 에 규  

재 2 7 9 空 ( ' 9 5 .  4 J 8) 에 의거 교 육 공 무 원 특 빌 상 이 수 당  지 급 에  밀 요 한  세 부 사 항 을  규정 

하는  것을  목 적 으 로  한 다 .

〇 유 • 초 • 중등학  교 교 원 〈교 • 원 강이  하 )

~ 기관의  장인 교 ( 원 〉장은  지 급 대 상 에 서  제외

〇 교 육 전 문 직 ( 기 관 장 을  제 외 한  4 급 상 당  이 하 〉

- 기관의  장인  교 육 장 , 교 육 원 장 , 교 원 연 수 원 장 등 니 급 상 당 ) 은  재외

- 시 • 도 교 육 정  의 경 우 국 • 과 장 급  ( 4 급 상 당  장 학 관  * 교 육 인  구 관 ) 에  대 한 

지 급 대 상  포 항 여 부 는  교 육 감 이  결정

■ 지급범위

〇 직 급 ( 위) 벌  인원의  1할 이 내  해 당 자



□  근 무 성 적 평 정  대 상 자 에  대만  주 보 자 밍 부  작성

〇 특 별 근 무 ; 성 적 평  정 정 수 는  평 정 자 와  탁 인 자 가 • 부 여 한  평 정 정 수 ■  합 산 한 다  .

〇 인 사 당 당 부 서 에 서 는  특 별 근 무 성 적 평 정  정 수 에  따 라  심 사 단 위 기  관 별 로  서 열 을  

정 하 고  특 1 상 여 수 당  지 급 대 상  후 보 자  추 전 명 부  [ 별 표  1 ] 을 작 성 한 다 .

n  근 무 성 직 징 징  비 대 상 자 에  대한  루 보 자 명 부  작성

〇 개 인 벌  특 벌 실 적 평 가  정 수 와  기 관 장 평 가  정 수 ■  합 산 한 다 .

〇 인 사 담 당 부 서 에 서 는  합 산 정 수 에  따 라  서 얼 을  정 하 고  특 별 상 어 수 당  지 급 대 상  

우 보 자  추 진 명 부  [ 벌 표  2 ] 1  작 성 한 다 .

지급대상자의 선정 및 수당지급 절차 

1, 지급[I상자의 선정

①  인 사 당 당 부 서 에 서 는  지 급 대 상  우 보 자  추 천 영 부 를  심 사 위 원 회 에  제 1 한 다 .

② 심 사 위 원 회 는  심 사 단 위 기 관 별  지 급 a 상 早 보 자 에  대하여  지 급 율 별 로  특 별 상 여  

수 당  지 급 a 상 자 1  구분  • 선 정 하 고 ( 벌 표  3 조 견 표  참 조 ) ,  그 결 과 를  소 속 기 관  

장 에 게 송 부 한 다 .

-  수 당 지 급 대 상 자  결 정 시  동 점 자 가  있을  떠 에 는  고 경 력 ， 연 령 순 에  의 한 다 .

公 급 여 담 당 부 서 에 서 는  지 급 대 상 자  결 정 통 보 !  받 으 면  매년 2릴 말 이 전 에  특별 

상 여 수 당 을  지 급해  야 한다  .

公 성 과급  지 급 대 상 자 중  그 순위  가 30V.이 내 에 해 당 하 는  자는  월 봉 급 액  의 1〇〇:41，

30，/.초과  70: 이 내 에 ■ 당 하 는  자 는  월 봉급액  의 ?5%1 , 70-221- 10的이  니1 에 해 당 

하는  자는  I I 봉 급 액 의  5애 1  지 급 한 다 . [ 별 표  3] 참조






